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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칼 럼

언제부턴가고속도로를달리다

보면 주행선과 추월선이 뒤

바뀐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다. 고속도로에차량의통행이요

즘처럼 혼잡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

행선이 비어 있는데도 추월선을 계

속 달리면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했었다. 그런데 도로

가 점점 혼잡해지고 주행선이든 추

월선이든구분없이차량행렬이늘어지면서두 차

선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러다 보니 주행선과

추월선 표시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도 무감각하

다. 드디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주행선이

덜 혼잡해도 그대로 추월선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주행선으로추월하는경우를보게된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고속도로의 차량주행에서

만 나타나는 것은아니다. 우리사회전반에 만연

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이 그러한 예요, 정치적 부

정부패도그러한예에서벗어나지않는다. 파렴치

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니면 사회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치행

위니뭐니하면서자숙과반성은커녕오히려지도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원칙을 쉽

사리 무시하거나 아니면 편법을 남

용하며 생활하다보면 무엇이 원칙

이고 무엇이 예외인지를 구분하는

인식세포가 마비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널려있다. 그래서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낙선되어야 할 인물들

을 다시자신들의대표로 뽑게되는

지도모른다. 

그런데 원칙과 예외의 혼돈현상

은 국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

정부문에서도쉽사리찾아볼 수 있다. 사회 경제

의 어느분야든무슨정책을논의할때마다‘조세

감면조치가필요하다’는내용이빠지지않고 들어

간다. 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과정에서 투자 및

저축촉진, 수출 촉진등의명목으로 다양한 조세

특별조치들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해 조세제도는

누더기 옷처럼 세원 탈루의 구멍이 뚫렸었다. 그

것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 9 8 0년대영미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진행되었던 세제개혁에서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저율과세하는 포괄적 소득세

를 전형으로 삼았다. 즉 조세특별조치의 축소를

조세의 정책적 남용을 경계한다
李 載 殷 / 경기대학교경제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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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세원을확대하는한편고도의누진세율을완

화하여낮은단일세율(flat rate)로부과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보수주의적 세제개혁론의영향이

한국 재정에도 파급되었다. 그래서 조세특별조치

들이 많이 축소 정리되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할 때 조세저항을

핑계삼아세율을대폭낮추었다. 

그리고금융소득종합과세를회피하려는기득권

층의 저항으로 금융시장은 엄청난 효율비용을 지

불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민적 희생을 치르면서

준비했던 종합과세는 I M F지원체제를 계기로 슬

그머니유보되었다. 게다가기업의자금조달을용

이하게 해준다는 빌미로 저금리정책을 통해 증권

시장을부양했고, 이후자본시장이다시침체되자

제2금융권의 각종 금융상품에도 세금우대조치를

확대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

당소득을 비과세하겠다는 조치까지 도입했다. 한

국의 종합소득세는 도입시점부터 종합소득세가

아니었는데 그나마 더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2 0 %인데이자배당소득4천만원이상부터적용되

는금융소득종합과세의부활로위안이되려는가.

필자가 여기에서 언급하려는 것은구체적인조

세감면조치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아니다. 원칙과

예외가 헝크러지면 그것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나아가 왜곡된 행동이 원칙으로 변해버

리는위험성을경계하려는것이다.

조세가오랜동안정책수단으로남용되어온 결

과 이제는조세의가장기본적존재의의, 목적, 그

원칙 등은 마치 표본실의 박제처럼 교과서 속에

잠자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정책당국자는 물론

이고 경제학자 심지어는 재정학자들에게서조차

조세의본원적목적과파생적목적이전도된주장

을 자주듣는다. 그런현상을볼 때마다머리속에

서는‘조세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둔탁한 울림을

느낀다.

조세는국가활동의물적토대이며 기본적 존재

의의는재원확보에있다. 그런데자본주의국가는

무산국가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납

세의 의무를, 국가에는 징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바탕으로하는자본주의국가에서

조세는국민의재산권을침해한다. 따라서조세를

부과함에있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 원칙

이 공평성이다. 아담스미스가국부론에서조세원

칙을 논할 때에도 공평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

칙으로강조했다. 소득격차가그다지크지않았던

조세가오랜동안정책수단으로남용되어온결과이제는조세의가장기본적존재의의, 목적, 

그원칙 등은마치표본실의박제처럼교과서속에잠자는존재로전락해버렸다. 정책당국자는물론이고

경제학자심지어는재정학자들에게서조차조세의본원적목적과파생적목적이전도된주장을자주듣는다. 



권 두 칼 럼

4 2 0 0 1년3월호

자본주의 확립기에는 비례소득세가 공평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다가후진국독일의재정학자아

돌프바그너가 재원확충이라는 재정정책상의원

칙을 공정의 원칙보다 앞에다 열거했다. 그러나

그의영향을 받은프러시아제국은재원 확보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 누진차별적 종합소득세

를가장먼저확립했다. 

자본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공평성과 효율성

내지중립성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요즘우리나라의조세정책을보면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실물경제의

애로 타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용인할 수 있

다. 그런데투자신탁회사의부실을빌미로제2금

융권의 각종 금융상품까지 세금우대조치를 확대

하는 조치는 방향감각을 잃게 만든다. 금융위기

를 고려하면 개별적으로는무언가나름대로 타당

성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위기대응

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적자재정에 따른

재정위기를 염려하는 시점에서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조세의 정책적 남용은 효율비용과 불공평성이

라는 경제학적 관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게는 납세자 개개인의불만과 납세협력의 회피

에서부터 크게는 사회통합의 파괴로까지 이어진

다. 시중에 떠도는‘근로자만 봉이다’라는 말은

국민적 불만을 상징해주는 것이다. IMF지원체제

라는경제위기의 부담을살펴보면 이러한 불만은

더욱명확해진다. 금융외환위기가꼬박꼬박 세금

을 냈던 다수의 근로대중들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지않는가. 얄팍한이자차익을노리고무모하

게 단기외화자금을 도입 활용했던 종합금융회사

들, 수익성을무시하고빚잔치를즐기던재벌기업

들, 증권투기이득에탐닉하던불로고소득층, 이들

과 유착된 정책적 특혜를 남발하던 일부 관료등

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런데 누

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도 없이 모든부담은

결국근로대중에게집중되고있다. 소득분배가악

화되고있다는조사결과가이를반증해준다. 

위기국면에서실업과소득감소로고통받는근

로계층을 달래기 위해 각종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기실그것은중간층이상에게혜택이돌아

갈 뿐이다. 장기보유배당소득의비과세제도는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조치의 정책적 효과

에대해서는논의하고싶지않다. 

다만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최소한의 형평성

마저파괴해버리는조치는아닐지, 근로자들의근

로의욕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깊이생각해볼 일이

다. 세정의 문란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

은 역사적사실이아닌가. 세정의문란은세리(稅

吏)의 부정부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

의공평성을해치는조세정책의남용도포함한다.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에서조세정책의기초는 가진자와못가진자사이

에 부담의 불공평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운용하

는데에서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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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경제는 사상유례없는1 0년간의 장기호황을누리고 있다. 이에신경제라

는 이론이대두되었고작년중반까지만해도신경제에대한시장의 신뢰는 상당

하여경기변동에대한논의가구경제에집착하는일부학자들의논리로여겨지는

듯했다. 특히, 1995년 멕시코 위기 및 1 9 9 8년 LT C M ( L o n g - Term Capital

Management company) 파산시그린스펀의적절한 금리정책은시장의 신뢰에

기초하여 미세조정(fine tuning)에의해연착륙을 유도하거나지속적 성장을 유

지할수 있다는자신감을주었으며그 후 더욱신경제에대한확신이증가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태는 반전되어2 0 0 0년 마지막 분기부터미국 경제가 소위연착륙에

성공할것인가아니면경착륙에그칠것인가에대한논의가대세를이루고있다.

물론이러한연착륙/경착륙에대한논의는경제이론의개념이라기보다는금융기

관 종사자를중심으로주가및 경제전망을위해사용하는개념으로보인다. 정확

한 정의는없지만대략2~3% 성장이면연착륙으로보는데이는미국의잠재성

장률 4 %보다는 분명히 낮은 수치이다. 반면 경착륙이라 함은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하여1% 미만의경제성장에해당되는현상을포괄적으로의미하는것같다.

역사적근거로만보자면미국중앙은행( F E D )의 갖은노력에도불구하고역사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 분석( 1 )

작년중반까지만해도

신경제에대한시장의

신뢰는상당하여

경기변동에대한논의가

구경제에집착하는

일부학자들의논리로

여겨지는듯했다.

미국 경제의 경기변동 논의와 시사점

李 哲 印 전문연구위원( c i l e e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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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위 연착륙을 유도한 적은 1 9 9 4년 한번뿐이라고한다.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기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어렵지만연착륙이어려운이유로 ① 낮은

성장을보이고있을경우작은외적충격에도경제가빠르게위축되기쉽다는점

과 ② 저성장기에주로고성장기에쌓아두었던거품문제에직면하기때문이라는

점을들기도한다. 물론내적정합성을가지고경기변동을설명하는것은매우어

려우며최근미국과같은소위신경제현상을보이는국가의경기변동패턴을이

해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본고에서는첫째, 미국의경기변동에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어

떻게이해해야하는지에대해서생각해본다. 그리고, 제한된범위내에서경기를

전망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끝으로재정정책의측면에서경기변동에

대응할수 있는수단에대해서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한가지독자들에게당

부하고 싶은사항은 경기변동에관한논의는그 시점에 따라달라지는바본고는

지난2 0 0 1년 1월중순까지의정보를최대한으로이용한것임을밝혀둔다. 

Ⅱ.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1. 지표로본 현황

가. 고용

[그림1 ]에서실업률이급격히저하되고있는것이육안으로쉽게식별된다. 신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본고에서는첫째, 미국의

경기변동에대한논의를

살펴보고이러한논의를

어떻게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서생각해본다. 

그리고제한된범위내에서

경기를전망해보고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재정정책의측면에서

경기변동에대응할수

있는수단에대해서도

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8

7

6

5

4

3

2

1

0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1 9 9 4 1 9 9 51 9 9 6 1 9 9 7 1 9 9 8 1999 

% [그림 1] 미국의실업률(1985~1999)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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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이강하게존재한다면이러한고용의증가/실업의감소에의한임금인

상이발생하더라도인플레이션이발생하지않아야하는데, 이미2 0 0 0년 들어소

비자물가상승이나타나금리인상조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다가최근다시침

체를우려하여금리인하조치가취해졌다.  

나. 소비및자산

I T관련주식의급등과함께나스닥및 다우지수가급격히상승하여개인및 기

업은많은자본이득을향유하게되었고 이는곧 막대한 소비지출의증가로 이어

져 미국의 장기호황을이끌었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이와 관련하여최근 가장

현안 분석( 1 )

부의효과가유례없는

호황을이끌었다면이제

정반대의음( - )의부의

효과에의한위축과정이

우려되고있다.

1 2 0 0 0

1 0 0 0 0

8 0 0 0

6 0 0 0

4 0 0 0

2 0 0 0

0

Dow Jones(미국)

1 9 7 9 1 9 8 2 1 9 8 5 1 9 8 8 1 9 9 1 1 9 9 4 1 9 9 7 2000. 1. 1

1 2
1 1
1 0
9
8
7
6
5
4
3
2
1
0

1 9 8 0 1 9 8 2 1 9 8 4 1 9 8 6 1 9 8 8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 [그림 3] 개인저축률

[그림 2] 미국의주가지수

자료: Federal Reserve

자료: Feder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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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바는 개인저축률이 2 0 0 0년 3분기에 들어서 음( - 0 . 2 % )으로 반전되었

다는것이다. 게다가최근나스닥의50% 정도폭락으로개인의파산우려가높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유례없는 호황을 이끌었다면

이제 정반대의 음( - )의 부의 효과에 의한위축과정이 우려되고 있다. 전 국민의

4 9 %가 뮤추얼 펀드및 401(k) 퇴직기금을이용하여주식투자에참여하고있으

며 주식이외의기존주택에대한거래 또한아직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한편미국의2 0 0 0년 무역적자는3 , 6 0 0억달러에이르러사상최대를기록했다.

1 9 8 0년대의경우무역적자와재정적자가동시에발생하는문제가발생했는데거

시 균형조건을검토해보면당시와는다른상황의변화를짐작할수 있다.

즉, 1980년대에소위쌍둥이 적자(twin deficit)에시달린것은결과적으로국

내 저축과투자가일치( I≈S )하였기때문이지만, 최근까지재정흑자와함께무역

적자가지속됨은곧 국내투자가저축에비해매우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을반

증하고있다. 따라서만약에국내투자가조정을받게되면재정문제도반드시원

만하지않음을의미하며바로여기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고볼수 있다.

1 9 8 0년대에소위쌍둥이

적자에시달린것은

결과적으로국내저축과

투자가일치하였기

때문이지만, 최근

재정흑자와함께

무역적자가지속됨은

곧국내투자가

저축에비해매우활발히

이루어지고있음을

반증하고있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C + I + G + X ̀ ̀ ̀ = ̀ ̀ ̀ C + S + T + I M 식 ( 1 )

I - S ̀ ̀ ̀ = ̀ ̀ ̀ ( T - G ) ̀ ̀ + ̀ ̀ ( I M - X ) ̀ 식 ( 2 )
++         +          + 최근상황
0           -         + 쌍둥이 적자

1 2 0 0 0

1 0 0 0 0

8 0 0 0

6 0 0 0

4 0 0 0

2 0 0 0

0
1 9 7 2 1 9 7 5 1 9 7 8 1 9 8 1 1 9 8 4 1 9 8 7 1 9 9 0 1 9 9 3 1 9 9 6 1 9 9 9

[그림 4] 무역적자
(단위: Billion US $)

수출 수입

자료:  Feder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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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세로 본 전망

가. 순환주기

[그림 5 ]를 보면전반적으로시간이 경과함에따라경기변동의진폭이 완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등락의간격을 보아도점차확장과수축의주기가

길어지고있음을알수 있다. 

나. 경기변동의주기변화

1 8 0 0년대중반부터제1차세계대전전까지는경기확장기간이평균2 7개월에

불과했던 것이1 9 4 5년 이후에는5 0개월로 늘어났다. 특히1 9 8 0년대이후경제

가 안정세를보이면서경기확장기간이더 늘어나고있다. 즉호황이예전에비해

길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미국에서는1 9 4 9년 이후7번의 경제순환이있었는데평균순환주기는

5 7개월이었으며, 팽창국면은4 6개월동안지속된반면위축국면은훨씬짧은11

개월동안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1 9 6 1년부터1 9 8 5년 동안5번의순환과

정에서팽창국면은4 1개월그리고위축국면은평균1 9개월정도로나타났다. 물

론 이러한역사적결과만을보면대체로불황기간이매우짧은데상당히많은분

석결과에서 경기순환시 주요변수들의 움직임은 사실상 랜덤 워크( r a n d o m

w a l k )에 가깝기때문에평균치의변화가아무런의미가없다는견해도있다. 

현안 분석( 1 )

1 8 0 0년대중반부터

제1차세계대전전까지는

경기확장기간이평균

2 7개월에불과했던것이

1 9 4 5년이후에는

5 0개월로늘어났다. 

특히1 9 8 0년대이후

경제가안정세를보이면서

경기확장기간이더

늘어나고있다. 

2 0 . 0

1 0 . 0

0 . 0

- 1 0 . 0

- 2 0 . 0
1 9 5 1 1 9 5 8 1 9 6 5 1 9 7 2 1 9 7 9 1 9 8 6 1 9 9 3 2 0 0 0

[그림 5] 과거5 0년간미국경제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6 0년대
호황기

구조
조정기

신경제

2차오일쇼크

1차오일쇼크

자료: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 R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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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경제분석가들은올해는작년에비해 느리게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

다. 그리고완전한경기후퇴는예상하지않지만올해경기후퇴의위험성은지난수

년간에 비해급격히높아졌다고경고하고있다. 그리고이번에는1 9 9 5년 멕시코

위기및 1 9 9 8년 LTCM 파산시처럼미세조정을함으로써호황을지속시킬수 없

다고주장한다. 경제전문가들은경기가둔화될것이라는데에는대체로의견일치

를 보았지만구체적으로어느정도까지경기 둔화가이루어질것인가에대해서는

대체로불황기간이

매우짧은데상당히많은

분석결과에서경기순환시

주요변수들의움직임은

사실상랜덤워크에

가깝기때문에

평균치의변화가

아무런의미가없다는

견해도있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확장:

E1. 전체표본

E2. 전쟁을배제한 전체표본

E3. 세계2차대전이후

E4.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후

E5. 세계2차대전이전

E6.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전

수축:

C1. 전체표본

C2. 세계2차대전이후

C3. 세계2차대전이전

정점에서정점:

PP1. 전체표본

PP2. 전쟁을배제한전체표본

PP3. 세계2차대전이후

PP4.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후

PP5. 세계2차대전이전

PP6.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전

저점에서저점:

TT1. 전체표본

TT2. 전쟁을배제한전체표본

TT3. 세계2차대전이후

TT4.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후

TT5. 세계2차대전이전

TT6. 전쟁을배제한세계2차대전이전

<표1> 신경제이전기간의경기변동, 확장및 위축기간

표 본 표본크기 평균지속기간 표본오차

자료: Diebold(1991)

3 1

2 6

9

7

2 1

1 9

3 0

9

2 1

3 0

2 5

9

7

2 0

1 8

3 1

2 6

9

7

2 1

1 9

3 4 . 6

2 8 . 9

4 8 . 6

4 0 . 9

2 6 . 5

2 4 . 5

1 8 . 1

1 0 . 7

2 1 . 2

5 2 . 8

4 7 . 9

5 9 . 2

5 1 . 6

4 7 . 9

4 6 . 6

5 2 . 3

4 7 . 4

5 9 . 0

5 1 . 3

4 7 . 7

4 5 . 9

2 1 . 8

1 5 . 3

2 8 . 9

2 2 . 3

1 0 . 7

9 . 2

1 2 . 5

3 . 4

1 3 . 6

2 4 . 9

2 2 . 0

3 1 . 0

2 6 . 0

2 0 . 3

2 0 . 9

2 2 . 1

1 7 . 8

2 7 . 5

1 9 . 3

1 8 . 1

1 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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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와낙관론자로나뉜다. 이들의주장을정리해보면다음의<표2 >와같다. 

현안 분석( 1 )

경제전문가들은경기가

둔화될것이라는데에는

대체로의견일치를

보았지만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경기둔화가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비관론자와

낙관론자로나뉜다. 

<표2> 경기전망견해: 낙관론vs. 비관론

낙관론 비관론

ㅇ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전제로 GDP 성장률은

2 . 8 ~ 3 . 1 %의건실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

-신경제를옹호하는학자들은미국경제가적어도

2 ~ 3년간은더고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ㅇ유가가 하락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정부가재정부양책을실시할것이라는기대

에기반을둠.

ㅇ미국 경제는 신경제라는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

로변화하였음. 

ㅇ건실한소비자 지출과 기업의 하이테크부문 설

비투자가미국경제를지탱할것임.

ㅇ최근의경기하락을 그 동안 염려됐던미 경제의

과열을식히는과정이라며긍정적으로보는시각

도있음.

ㅇ계속적인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이익의상승이가능

- 생산성향상이지속가능하고신경제라는경제

의구조적변화가자리잡았음.

ㅇ신경제의 신봉자들은 기술 발전에 의한 엄청난

효율성향상으로건실한기술투자가유지되어경

제성장둔화와임금압력을상쇄할것으로전망.

ㅇ신경제하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 투자하지않는기업은살아남지못할것임.

ㅇ지나친비관론에대해경고

-둔화의필요성을침체또는붕괴를향한하강국

면으로몰아사태를더욱과장하려는경향

ㅇ신뢰가살아있는동안은경제도번창

-사람들이경제를신뢰하기때문에지출하고, 그

들이신뢰하기때문에번영이지속될것. 

-현재신뢰가약간흔들리고는있지만여전히높

은수준.

ㅇ고금리, 인플레압력가중, 고유가, 주식시장불

안, 채무 증가, 신용경색, 기업의 재무비용 상

승, 기술투자감소, 생산성둔화, 세계경제성장

률하락등으로인해경제성장이둔화될것임.

ㅇ이번 경제성장에서위험한 요소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성장이둔화되면소실될수밖에없는요

소들, 즉신용팽창, 높은주가, 외국자본에의존

하여성장해왔다는점. 

ㅇ단기채권수익률이 장기채권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도 경기악화를 예고하는

증거.

ㅇ아직신경제라고하기에는시기상조라는견해.

ㅇ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들을 신기술 하나

만으로상쇄할수는없음.

ㅇ생산성 향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첨단기술보다

는수요확대의결과

ㅇ경제성장이둔화된다면 생산성 역시 둔화될 수

밖에없음. 임금은인상되는반면생산성증가에

의한 상쇄요인이 없어짐에 따라단위노동비용

상승으로인한이익감소와물가상승이예상됨.

ㅇ금리수준에관계없이투자는 대폭 축소될 것으

로보여경기침체가전망됨.

ㅇ자산가치상승에 힘입어 대출을 늘리고 저축을

줄여온소비자들 또한자산가치가하락하면지

금까지와는상반된태도를취할전망.

-저축증가는소비지출의위축을의미하고, 그

것은경기침체로이어질것이거의확실.

-과거의 지나친 낙관론과 현재의 불안감이 미

국경제의경착륙을초래하는요인이될것.

ㅇ경제성장률을 2 . 5 %로 하향조정하고, 올 상반

기에는미국경제가완전히정체될것으로전망

-환율이 불안해지고, 경상수지적자가크게 확

대돼성장률이2% 이하로떨어질수도있음.

성

장

률

기

대

심

리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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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경제에 대한전망의 추세

2 0 0 1년 경제전망은2 0 0 0년 연초와는완전히상반된양상을보이고있다. 지난

해 연초에고성장과고금리를예측했던투자자들은2 0 0 1년 초에는 성장둔화와

저금리에대비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기대의 조정과정을살펴보는 것이경

제전망을 위해유의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2 0 0 0년 1 / 4분기경기는 예상보다

낮은성장률을보였다. GDP는5.4% 증가했는데, 이는많은경제전문가들이예

상했던성장률 6 %보다는 다소둔화된증가세였지만경기는과열기미를보였다.

2분기에는 성장률 5 . 6 %로 경기호조가 지속되었다. 경기가다소 둔화세를 보이

는 가운데노동생산성이크게향상됨에따라미국경제가앞으로도상당기간‘물

가안정속의경기호황’을 이어갈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3분기경제성장률이

2 . 4 %를 기록하면서미 경제의둔화세가가속돼2 0 0 1년쯤경기침체상황에빠질

수 있다는주장도대두되었다. 4분기에는2 0 0 1년 경제성장률이2 0 0 0년 5 . 1 %에

서 3 . 3 %로 크게떨어질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 이정도의성장률감소는연착

륙보다는경착륙에가깝다는견해가있었다. 한편, 2000년1 2월에는2 0 0 1년 성

장률이 3 %에 약간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2001년1월 현재 2 %의

성장률을예상하고있는상황이다.

4. 주요 기관별 예측

가. JP Morgan

특히, JP Morgan은미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을2 0 0 0년 11월들어서종전의

1 0 %에서각각3 0 %와 35%, 12월들어서다시4 0 %로 상향조정하였으며이를

60% 정도로보고있는사람도나타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도내년중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큰 폭으로 둔화될 경우중앙은행이적절한 시기에 금리를인하

하거나정부가재정지출을확대, 조세감면등을통해대응할것이기때문에경착

륙의가능성은낮다는견해가우세하다.

나. Paul Krugman

거품경제 현상을 가장 초기에 확신을 가지고 지적한 경제학자로서 크루그만

2 0 0 1년경제전망은

2 0 0 0년연초와는완전히

상반된양상을보이고

있다. 지난해연초에

고성장과고금리를예측

했던투자자들은2 0 0 1년

초에는성장둔화와

저금리에대비하고

있는상황이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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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rugman)을들 수 있는데최근New York Times에 기고한일련의경제

논평을보자면역시전통적케인지안답게과거신경제에의한거품경제의문제점

을비합리적행태에서찾은것과동일한맥락에서불황에대한우려가급속히확산

되는현상또한 동일한비합리성에기초해있다고비판하면서역설적으로경제주

체들에게합리성을유지할것을아래와같이촉구하고있다.

1) 거품형성과정

최근의나스닥지수상승은고전적인거품현상으로, 상승하는가격이이를기

대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반면, 건전한 회의론자마저 우매한 이로 매도

하다가 종극적으로 폭락에 이르는 매우 일반적인 폰지스킴(Ponzi scheme)에

해당한다1 ).

2) 거품붕괴과정

현재물가가하락하고있고, 특히나스닥도상승할때보다빠른속도로하강하

고 있다. 이현상을여전히아홉달전의과장된가치의교정과정으로봐야하는

가, 아니면공황의징후로봐야하는가? 만약사람들이매도( s e l l i n g )하는현상만

을 보지않고, 사람들이왜 매도하는가를살펴본다면, 여전히부화뇌동하는무리

의 행동(herd behavior)임을알 수 있다. 현재는무리가다른방향으로움직이고

있는것이다2 ). 

3) 최근 비합리성의근거

IT 관련주식의내재가치는향후몇 년 이후의가치를전제로형성된것인데불

황이실제로발생하더라도올해및 내년정도에그칠것이므로불황에영향을받

지 않아야한다. 만약에실제로영향을계속받는다면이는곧 비합리성의증거라

할 수 있다는것이크루그만의논리이다. 

다. The Economist

1) 충격적조치

영국의 Economist 지는 그린스펀의 2 0 0 1년 1월 3일의 이자율 0.5% 인하는

통상적인 인하폭 0 . 2 5 %의 배가된다는 점에서 충격이었으며둘째로 정규적 연

현안 분석( 1 )

크루그만은과거신경제에

의한거품경제의문제점을

비합리적행태에서찾은

것과동일한맥락에서

불황에대한우려가급속히

확산되는현상또한동일한

비합리성에기초해있다고

비판하면서역설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합리성을

유지할것을촉구하고있다.

1) It was a classic bubbles,
a natural Ponzi scheme
in which rising prices
rewarded those who
believe that prices would
rise, and made skeptics,
however cogently their
position argued, look like
fools; and the boom
continued until the
scheme ran out of
s u c k e r s .

2) Now, however, prices
are falling, and the
Nasdaq in particular is
falling even faster than it
went up. ..... Are we still
witnessing a correction of
the exaggerated values
of nine months ago, or
have we gone straight
from bubble to panic?
..... If you look jot just at
the fact that people are
selling, but at why they
are selling, it suggests
that we are still looking at
herd behavior; it’s just
that now the herd is
running the oth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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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개시장정책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도거

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불황의

조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러시아의 부채 모라토리움 선언과

LT C M의 파산에 대한 대응보다 훨씬 극적인 완화책(dramatic/panicky easing

p o l i c y )이었으며, Economist 지의이러한지적은발표직후의주식폭등( 1 4 %의

상승)을지켜본 후에나온것이어서주목할만하다. 

2) 불황의경로

구체적인 불황의 경로로서 먼저, 나스닥의 폭락에 의한 투자자들의손실이 발

생하고있으며추가적하락도가능하다고보고있다. 그다음신용경색이발생하

고 위험에대한시장이자율의급격한증가가있을것이며, 이미이러한현상이발

생하고 있어가장극심한 금융위기였다고보는LTCM 파산직후및 1 9 9 1년 불

황시보다위험스프레드가높다고본다. 이러한일련의현상및 F E D의 대응방안

을 보고혹시F E D가 일반인들이모르는미국의금융시스템의위험에대해뭔가

아는것이아닌가하는추측도대두되고있다. 또한 가지의위험으로서개인과기

업 및 국가전체로서의수지불균형문제를들 수 있다. 개인의경우이미음( - )의

저축률을보이고있으며무역적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개인의파산에의

한 소비위축, 달러화의약세가이어질 수 있고자본의유출이발생할시 걷잡을

수 없이달러화약세가나타날수도있어자칫심각한경제위축이발생할가능성

이 높다고본다.

3) 세계경제파급효과

최근세계화추세의진전과함께이러한미국의침체가세계경제의침체로이

어지지 않을까 하는우려가 높은데 직접적으로미국에대한수출비중이높은캐

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의위축이예상된다. 동시에원자재값의하락이예상되

는데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가이를주로수출하므로더 큰 영향을받을것

으로보인다. 미국의경기침체과정에서달러화가불안정한지역에서안정된지역

으로옮겨가면서신흥시장의타격이 클 것이고 특히무역적자를보고있는국가

들의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의경제

가 가장 급격하게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경제가그 다음, 그리고일본 및

E c o n o m i s t지는

그린스펀의2 0 0 1년

1월3일의이자율0 . 5 %

인하는통상적인인하폭

0 . 2 5 %의배가된다는

점에서충격이었으며

둘째로정규적

연방공개시장정책위원회

회의도거치지않고

전격적으로공표되었다는

점에서과거와는달리

매우심각한불황의

조짐으로판단하고있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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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권은가장영향을덜 받을것으로예상된다.

III. 경기변동에관한 이론

1. 경기변동의정의

일반적으로불황( r e c e s s i o n )은 2분기 6개월 연속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할

경우로 정의된다. 현재성장률이저하되고있지만 이는본격적인불황의 시작이

라 하기어렵고, 단지불황에대한우려가증폭되고있는시점이라하겠다. 대다

수의 관측자들은이번조정기간은1 9 9 8년 LTCM, 1995년멕시코 위기시의 미

세조정에의한시장신뢰의회복과정과는확연히다를것이라예측되고있어향후

경제의 조정과정및 이러한 기대가 맞물려 연착륙또는경착륙의결과를가져올

것이다.

2. 경기변동이향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견해: 신경제

생산성의지속적인향상으로고전적인경기순환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견

해이다. 경기의팽창에따라임금및 물가가상승함으로써경기가둔화되는경기

변동현상이 신경제하에서는나타나지않는데, 그이유는 생산성의 향상이 지속

됨에따라임금의상승이물가의상승으로이어지지않기때문이다. 물론노동생

산성의 향상이 상당히 이루어진것이사실이나한 가지주의할 것은노동생산성

의 개념이‘실질GDP ÷노동자 수’이므로 과열된 경제하에서도증가현상이충

분히나타날수 있다는것이다.   

개념적으로신경제를받아들이기어려운것은새로운기술의발전이한동안생

산성향상을가져올수 있지만무한히그 효과를유지시키기어렵다는데 있다. 

3. 경기변동이론

경기변동이론은경기의변화과정을체계적으로설명해보려는시도인데대체적

으로불균형이론(Keynesian, New Keynesian)과균형경기변동이론(고전파, 실

현안 분석( 1 )

개념적으로신경제를

받아들이기어려운것은

새로운기술의발전이

한동안생산성향상을

가져올수있지만무한히

그효과를유지시키기

어렵다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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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경제변동이론)으로나누어볼수 있다. 논의의시각이다른만큼정책처방도매

우 다르다. 먼저경기변동의발생사유부터간략히점검해보기로한다.

가. 케인지안의견해

1) 비합리적인기대및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

비합리적인기대및 임금과물가의경직성때문에각종외생적충격에대해실

업이발생하고이에따라소비감축등의연쇄적반응(가속도이론에의거)이발

생한다고보는견해이다.

2) 산업구조및 노동시장의구조를 고려한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3) 

최근 비합리적 기대부분을 다소 합리적 기대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위해산업구조(독점적경쟁)에관한이론과노동시장의구조(이중적노동시

장)를기초로하여임금및 가격의경직성을내생적으로유도하여기존이론을보

다 설명가능한구조로만들고있다.

3) 금융시장의불완전성에 의한경기순환

금융시장의중요한특징의 하나는 불확실성으로인하여 발생하는정보의비대

칭성이라할 수 있다. 자금수요자에대한충분한성격파악이이루어지지않을경

우 자금공급자가이자율을높이면자금수요자의파산가능성을더 높이게되므로

이에따라오히려 예상수익은감소하게된다. 따라서합리적 금융기관은이자율

을 균형수준이하에서결정하게되고따라서금융시장에서는신용할당이발생한

다는주장이다. 신용할당으로기업의자금이용에있어서제약이발생하고기업의

활동을보다위축시켜케인즈적인경기순환을야기한다는주장이다(Stiglitz). 

4) 평가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경기순환현상은외생적 충격이 없다면결국장기균형

상태로 수렴하는형태를 보인다. 이는반복적이고지속적인경기변동 현상을 내

생적으로설명하고있지못해현재미국경제의조정과정을근본적으로설명하고

있지는못하다. 

케인지안이주장하는

경기순환현상의경우

외생적충격이없다면

장기균형상태로

수렴하여야한다. 

이는반복적이고지속적인

경기변동현상을

내생적으로설명하고

있지못해

현재미국경제의

조정과정을근본적으로

설명하지못한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3 )조절실패현상( c o o r n i n a t i o n
failure)을 small menu
cost, monopolistic com-
petition, efficiency wage
등으로설명하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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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전파의견해

1) 정보의불완전성

예측하지못한사건(예: 경제전반적조정인지아니면특정대상에대한조정인

지 불분명)에대해불완전한정보에의한해석이이루어지고그 결과예측하지못

한 방향으로경제가움직일 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경제의 불안전성이발생

한다는견해이다. 

특히, 예상치못한 화폐적 충격이 경제주체의물가변동에관한 인식의 오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의기간별 대체행위가 발생하며 경기순환현상이

발생하게된다는설명이주를이루고있다.

주로 명목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화폐자산과 실물자산 보유비율을 재조정하

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민간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이 완벽하지 못하고

서서히 조정되기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은일반적으로실제균형인플레이션

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들은 실질화폐잔고

(real balance)가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고 이를처분하게되는데 이 과정속

에서 인플레이션율은 더욱 높아지고 단기적으로 장기적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게 된다. 이러한화폐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정 중에서 경제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일시적으로장기균형상태를초과하는경기팽창현상이발생하게된다. 

2) 거품순환에의한경기조정

현실경제에서는어떠한이유이건간에일단거품이발생한다면그에합당한믿

음/이론을만들어이에따라일정기간유지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자기충족

적인(self-fulfilling) 기대가존재하며이로인하여순환현상이발생할수가있다.

이는 경제의 내재적인 근본가치( f u n d a m e n t a l s )와는 전혀 관계없는 주관적 기

대, 시장심리, 동물적충동혹은 외적인 불확실성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거품사례로네덜란드의튜울립 투기( 1 6 3 4 ~ 1 6 3 7 )와 미

시시피투기를들 수 있다. 최근의신경제및 우리나라의IT 투자를이해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으므로이에대한간략한경로를알아보자.  

이러한현상은그 태초의원인은다소간의비합리성을이용한것이었지만대부

분의거품형성및 붕괴과정은합리적 행위에 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 최근의 미

국 경제의거품논쟁에도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고생각된다.

현안 분석( 1 )

거품현상의태초원인은

다소간의비합리성에

기인하지만대부분의

거품형성및붕괴과정은

합리적행위에기초하고

있다는점에서

최근미국경제의

거품논쟁에도많은

시사점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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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물적충격에의한조정

외부적 충격에는여러가지형태가 있는데 실물적경기순환이론에서중요시하

고 있는충격으로서① 선호의변화, ②생산성의변화, ③기술적충격, ④정부

지출의 변화, ⑤ 교역조건의 변화, ⑥ 원자재공급의 변화등의 비화폐적 충격을

꼽고있다. 

이에 따라임금의 변화가 발생하고 가장먼저노동공급의기간간 대체현상이

발생한다. 후속적으로소득의 변화및 소비의 변화가 이어짐으로써현재의 노동

공급변화는 미래의노동공급, 소득및 소비에까지영향을주게된다. 또한실물

적 충격에따라투자의변화도발생하는데투자를완결하는데 상당한시간( t i m e

to build)이소요됨에따라여러기간에걸쳐그 효과가파급되게된다. 이를통해

경제변수들의공동변화및 시계열성을설명할수 있다는주장이다. 본이론에따

르면불황기에는주로생산성의저하가 발생하고실업및 노동공급의감소가 발

생한다고본다.  

4. 경기에대한 이해

작금의 미국경기변동에대한논의에 있어다수의주장은 불균형경기변동이론

에 근거해있다고할 수 있다. 즉시장이자율적기능을 이미상실한상태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의 견해

는 대체적으로경기변동 과정도 균형현상으로 보고 있다. 극단적으로통화량의

변화도실물경제의변화에따라유도된다고보는견해이다. 따라서정책처방또

한 매우다르다.

가. 경기조절도구및효과

불균형 경기변동이론의 경우 통화량의 조절, 금리의 조절 그리고 조세감면의

폭에대한조절등으로요약될수 있다. 반면균형경기변동이론의경우통화량의

조절및 금리의 조절은불필요하며자칫경제의 순환현상에대한이해없이조절

을 하다보면더욱경제를혼란에빠뜨리는결과를가져오기쉽다는것이다. 그리

고 정부지출의증대및 조세감면의폭에대한조절등은그 효과가있겠지만정확

히 언제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불확실하고현 상황에 대한인식이 단지불황 및

작금의미국경기변동에

대한논의에있어다수의

주장은불균형경기변동

이론에근거해있다고

할수있다. 즉시장이

자율적기능을이미

상실한상태이므로

정부의개입이

정당화된다는견해가

대부분인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의견해는

대체적으로경기변동

과정도균형현상으로

보고있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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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으로단정짓기에는너무나복잡한요인들에의해얽혀있으므로차라리간섭

하지않는 것이낫다는것으로요약될수 있다.

나. 경기변동과구조조정

불균형 경기변동이론의경우통화량의 조절, 금리의 조절그리고 조세감면 폭

에 대한조절등으로경제를안정시킬수 있다고보고있지만논의의단순성때문

에 많은부작용을간과하기쉽다. 주로단기적처방이기때문에경제주체들의적

응적행위 등에쉽게악용될소지가있다. 

예를들어경기침체시통화당국이경기완화를위해개입하는것이규범화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현상이 우려된다. 자동적인경기완화정책이 지속된다면투

자자들이보다위험한투자에뛰어들도록조장할우려가있어단기적으로경기안

정을유도할수 있어도장기적으로부실의위험이증가할수 있다는도덕적해이

의 가능성이다. 이러한현상을극명하게보여주는곳이우리나라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곧 경기변동에대한지나친대응이초래한 결과라고할 수 있어실

물경제변동이론자들의주장을장기적으로뒷받침한다고볼 수있다.

경기침체시통화당국이경기완화를위해개입하는것이일종의 규범화되어있

다면투자자들이보다위험한투자에뛰어들도록조장할우려가있어단기적으로

경기안정을유도할 수 있어도장기적으로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

적 해이의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 

IV. 미국의 대응방안

1. 미국의 대처방안과향후 예측

가. 통화신용정책

1) 최근 금리인하조치의소개

2 0 0 1년 1월 3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 R B )는 연방기금금리( F F R )의 목표

대를6 . 5 %에서6 . 0 %로 0.5%p 인하했다. 그린스펀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은 연방공개시장정책위원회( F O M C )를 거치지않고이러한결정을내렸다. 금리

인하폭도통상적인0 . 2 5 %가 아닌0 . 5 %였다. 이는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예

현안 분석( 1 )

경기침체시통화당국이

경기완화를위해

개입하는것이

규범화되어있다면

이는투자자들이보다

위험한투자에뛰어들도록

조장할우려가있어

단기적으로경기안정을

유도할수있어도

장기적으로부실의위험이

증가할수있다는

도덕적해이의가능성에

유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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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할인금리도 5 . 7 5 %로 0.25%p 인하하였으

며, 향후금리를추가인하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했다. 금리인하발표후 다우

존스지수는 299.60p(2.8%) 상승하여1 0 , 9 4 5 . 7 5로 마감되었다. 지난 몇 달간

하락세를보였던나스닥지수도324.82p(14.2%) 상승한2 , 6 1 6 . 6 8로 마감했다.  

이와같이다소예외적인금리인하조치가이루어진원인은① 판매및 생산감

소, ②소비자신뢰도하락, ③금융시장불안, ④고에너지비용등이며, 특히⑤

제조업활동이크게약화된것이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금리인하발표와더불어경기침체를우려하면서도인

플레이션가능성은없으며 기술부문의 발전과 그에따른생산성향상은 지속될

것이라는밝은전망을하고있다.

2) 2001.1 금리인하조치의효과

3일 발표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금리인하는1월말로 예정된 정기연방공

개시장정책위원회에 앞서 발표되었고 인하폭도 통상적인 0 . 2 5 % p보다 큰

0 . 5 % p였는데 이를통해미국경제의위협요인중 하나인 금융시장경색을완화

시키는데는일시적으로성공한것처럼보였다. 

금리인하결정직후다우존스지수와나스닥지수는대폭상승했고달러화역시

전통적인기준에서보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1 9 9 0년대포함

최근금리인상은

큰폭이 아니었기때문에

이번경제성장둔화에서

금리의영향은크지

않다고보이며

향후경제안정을위해

금리인하의가능성은

매우높다고보여진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그림 6] 연방지준이자율(Federal Reserve fu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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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약세를 벗어났으며시중은행의금리도 인하되었다. 그러나연 이틀폭락

과정은 금리인하조치를무력화시킴으로써이번금리인하조치만으로금융시장을

장기적으로부양하고다른위협요인들을해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할 수 있

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1월과 3월의 연방공개시장정책위원회에서금리를

추가로인하할전망이다. 인플레이션억제에중점을두었던기존의통화긴축기조

가 앞으로도당분간미국경제에 영향을미칠것이기 때문에이번금리인하조치

에도불구하고미국의경기둔화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림6 ]에서보듯이전통적인기준에서보면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1 9 9 0년

대 포함최근금리인상은큰 폭이아니었기때문에이번경제성장둔화에서금리

의 영향은크지않다고보이며향후경제안정을위해금리인하의가능성은매우

높다고보여진다.

나. 감세정책

1) 부시 행정부의감세정책규모와 내용

부시는 향후1 0년간4조6천억달러에달할것으로 예상되는재정흑자분중 1

조 3천억달러를조세감면의형태로국민에게돌려준다는입장이다. 그는“미국

민들은현재많은빚을지고있다. 따라서세금경감은유동성확보에도움을줄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다. 대폭적인 세금 인하를 통해 금융시장으로

민간자금이흘러가도록유도, 둔화조짐을보이고있는경기를돌려놓겠다는것

이다.

미국부시행정부는현재3 9 . 6 %에 달하는소득세율을33% 수준까지낮추는

것을포함한과감한감세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제시한바 있으며법

인세율도현재3 4 %에서3 0 %선으로낮추고최저세율역시현재1 5 %에서1 0 %

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감세정책을 통해 앞으로

1 0년간1조3천억달러의세금을감면해 줌으로써기업들의의욕을 높여주고경

제회복을꾀하겠다는취지이나, 이러한조세감면정책은향후재정악화문제를야

기하여부작용을야기할것으로전망하는비판도있다. 

현안 분석( 1 )

최근주장을바꾸었지만

그린스펀은감세에대해

경기를활성화시키려다

오히려재정적자를초래해

경기를해칠수있다는

견해를표명하면서, 

지금가장중요한것은

재정흑자기조를

유지해나가는것이며

재정흑자분은

약3조달러에달하는

공공부채를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사용해야

한다는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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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논쟁

가) 반대론자

이러한전면적인조세감면과재정지출의확대로인해현재흑자를나타내고있

는 정부재정이적자로반전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이러한경우국내물가

상승압력이가중되어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고금리정책을펴나가리라전망

되기때문에한국경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최근주장을바꾸었지만그린스펀은감세에대해경기를 활성화시키려

다 오히려재정적자를초래해경기를해칠수 있다는견해를표명하면서, 지금가

장 중요한것은재정흑자기조를유지해나가는것이며재정흑자분은약 3조달러

에 달하는공공부채를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 흑자

가 발생한다고해서부채를갚는데 쓰지않고국민들에게돌려만준다면경기가

과열돼 결국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금리를 올릴수밖에 없고, 이 경우어떠

한 재정정책도수포로돌아가 오히려 미국이경기침체기로진입할것이란 게 그

의 생각이다. 동시에통화정책의효과는 대략반년이후에 가시화되지만감세정

책은적어도9개월이상이걸려야하기때문에일시적경기변동을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문제시될수도있다.

나) 찬성론자

감세정책이일을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방안이 될 수도있다고 지적하는 견

해도꽤 있다(예: 공급론자및 Mankiw). 그리고1 9 8 0년대미국경제학자래퍼

가 제안한‘래퍼커브’는 일정고세율구간에서는세율을낮출수록경제활동이활

성화되고이에따라오히려 세수는 증대할수 있다는현상을 이론적으로제시하

고 있다. 미국부시 행정부 감세정책의논리적 근거도 래퍼가 고안한 이론에 그

기초를두고있다고볼 수있다. 

물론, 단기적감세정책은다가올 세금인상에 대한우려를 불러일으켜투자규

모를축소시킨다는의견도있고, 감세정책의혜택이소비성향이낮은부유층에게

만 돌아가 경기부양효과가 없을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볼 때

감세정책이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

다는우려가제기되기도한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단기적감세정책은

다가올세금인상에대한

우려를불러일으켜

투자규모를축소시킨다는

의견도있고, 감세정책의

혜택이소비성향이낮은

부유층에게만돌아가

경기부양효과가없을

것이라는지적도있다. 

또한개념적으로볼때

감세정책이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은바람직하지

못하다는우려가

제기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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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여건

가. 올해주요국가/대륙별수출입여건

미국은 전세계 G D P의 3 0 %를, 미국 기업들은전세계 기업이윤의 약 5 0 %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워낙크므로, 미국경기가

불황에진입했을경우다른국가들에미치는영향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일단

미국의경기가둔화됐을경우미국으로유입되는각종상품과서비스의수입량은

약 20% 정도줄어든다고한다. 이같은직접수요의격감은 전세계 국가의 생산

량을 평균 1.3% 정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주요국 수출과 수입을 살펴보면 <표3 >과

같다. 우리나라도전체GDP 중 대미수출이차지하는 비중이 1 9 9 9년 2 0 . 5 %로

큰 편이다. 미국의호·불황에따라매우큰영향을받게 될 것이다. 

미 달러화가약세를 띠게 되면상대적으로신흥시장의통화는 다소 강세를 띠

게 돼 수출경쟁력둔화로이어질수 있다. 유가는최대의석유수요국인미국이수

요를줄일경우곧 약세로돌아서게될 가능성이높다. 그리고미국내에서 투자

자의신뢰가 깨지고기업의 창업이 위축되며실업률이높아질경우미국정부의

정책은자연히자국보호주의위주가될 것이다. 

그 동안우리나라수출이호조를보인것은미국경제가호황을누렸기때문이

므로미국경제가연착륙에실패하면한국경제가상당한충격을받을수도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도 악화되는

현안 분석( 1 )

미국이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워낙크므로, 

미국경기가

불황에진입했을경우

다른국가들에

미치는영향이

상당할것으로보인다.

수출
1 5 , 8 6 2 , 4 4 8 1 3 , 6 8 4 , 5 9 9 2 9 , 4 7 4 , 6 5 3 4 , 1 8 4 , 8 7 6 1 4 3 , 6 8 5 , 4 5 9

( 1 1 . 7 ) ( 9 . 5 ) ( 2 0 . 5 ) ( 2 . 9 ) ( 1 0 0 . 0 )

수입
2 4 , 1 4 1 , 9 9 0 8 , 8 6 6 , 6 6 7 2 4 , 9 2 2 , 3 4 4 3 , 8 2 5 , 9 8 3 1 1 9 , 7 5 2 , 2 8 2

( 2 0 . 2 ) ( 7 . 4 ) ( 2 0 . 8 ) ( 3 . 2 ) ( 1 0 0 . 0 )

<표3> 대륙별수출( 1 9 9 9 )
(단위: thousand U.S. dollars, %)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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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가장직접적인침체의계기가될 전망이다. 

먼저가격요인부터보자면원화의달러화에대한가치는국내경제여건의악화

로 약세가 예견되지만미국경제의 여건이보다급속히 악화되면현상유지를할

가능성도있다4 ).  엔화의경우일본국내여건이좋지않아원화와상대적비율이

고정적인상태로갈 것으로 보인다. 단, 유로화의경우기존폭락의 완화과정및

상대적성장가능성이미국보다높아원화에대한가치는상승할것으로보인다. 

수량면에서보자면 미국 및 아시아의수입감소는 다소 확실시되며유럽에 대

한 수출은증가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미국경제가극심한침체를보이지 않

는 경우상황이비관적인것만은아닌것으로보인다. 

2. 자본유입여건

미국경제침체시가장최악의경우로보는것이미국내 투자된외국인자본의

유출가능성이다. 만약에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달러화의약세와 함께금융

시장의 혼란으로미국내 투자자들이안전한곳으로 자금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신흥시장으로의자금유입가능성은낮아지게된다. 대부분의분석기관들이

이러한가능성을매우예외적인상황으로보고있다.

수량면에서보자면

미국및아시아의수입

감소는다소확실시되며

유럽에대한수출은

증가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미국경제가

극심한침체를

보이지않는경우

상황이비관적인것만은

아닌것으로보인다.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4 )이는 급격한 자본이동을 배
제한경우를상정한것이다.

민간자본순유입규모 2 6 7 . 3 1 4 1 . 6 1 4 3 . 3 1 8 7 . 9 2 1 2 . 1

중남미 1 0 8 . 9 9 9 . 7 6 7 . 8 7 8 . 3 7 9 . 7

유럽 7 3 . 8 3 4 . 9 3 4 . 3 3 6 . 6 4 3 . 4

아프리카/중동 1 5 . 5 8 . 2 9 . 8 1 1 . 2 1 2 . 9

아시아 9 6 . 2 - 1 . 3 3 1 . 5 6 1 . 9 7 6 . 1

( 5개국2 )) 0 . 8 - 3 8 . 5 - 8 . 2 1 0 . 2 2 3 . 0

<표4> 신흥시장의지역별 민간자본흐름
(단위: 10억달러) 

주: 1)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 전망치
2)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자료: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Sept. 2000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1 ) 2 0 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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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미국경기전망

최근미국의경제조정결과가어떠할것인가에많은관심이 집중되고있는바,

소규모개방경제이며구조조정과정에처해있는우리나라로서무엇보다중요한

문제라 판단된다. 이를 둘러싸고 주로 현실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계로부터

많은논란이있으나이미학계의견해에대해그다지귀 기울이지않는면이있는

데 이에는신경제에의한장기성장현상을제대로설명하지못한실수아닌실수

가 일반대중에게너무크게자리잡은것 같다.   

역사적으로F E D의갖은노력에도불구하고역사상소위연착륙을유도한적은

1 9 9 4년 한번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하강시의 기간 의존성( d u r a t i o n

d e p e n d e n c e )이매우높은 것을고려한다면침체가곧가시화되리라예측된다. 

그러나대체적으로심각한불황은 매우중대한정책적 오류로부터발생한다고

보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대공황도통화및 재정정책이대공황초기에긴축적

이었다는데에서문제를찾고있는데특히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이지속될

때 문제의 심각성을야기시켰다고본다. 또한대부분 선진국들의유래없는 호황

에도불구하고유독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의침체원인에대한여러가지주장

이 있지만 공통적으로중대한 정책의 오류를 들고있다. 일본의1 9 9 0년대 초의

정책은주식시장의붕괴이후에도일년이상이나이자율을인상했었고, 그후 문

제점을인식하고서도매우서서히이자율을인하하기시작하는것이정책상오류

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1 9 9 7년 외환위기이후경기위축과정에서IMF 협약에

의해불가피하게실시한고금리긴축정책은산업기반의붕괴를가져올정도로극

심한것으로평가된다. 막대한부실채권, 과잉투자및 재벌집단의독점적폐해등

의 구조적문제점은긴축의효과를보다크게만들었음은물론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적어도미국의 경우거품이 크기는 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의한장기적 극심한 경기침체라는값비싼 대가를 치를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통화당국에대한경제주체들의신뢰가매우높아경제의불안이점

쳐질경우이자율의하락이거의자동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경제주체는이를

감안한 의사결정을내리고 있다. 그리고재정여건이개선되어경제를 극단적 경

현안 분석( 1 )

대체적으로매우

심각한불황은중대한

정책적오류로부터

발생한다면적어도

미국의경우거품이

크기는하지만중대한

오류에의한장기적

극심한경기침체라는

값비싼대가를치를것

같지는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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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에이르도록방치할것 같지않다. 단지오히려우려되는현상은이러한자동

적인경기완화정책이지속된다면투자자들이보다위험한투자에뛰어들도록조

장할우려가있어단기적으로경기안정을유도할수 있어도장기적으로는부실의

위험이증가할수 있다는도덕적해이의가능성이다.

2. 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이미경제의미세조정을통해경기를안정시키기에는금융시

스템의신용경색이상당하고, 감세를실시하기에는재정의건전성달성이라는제

약이있어쉽지않다고보인다. 금리인하의효과가주로기존의우량기업에대한

지원으로그칠우려가있으며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과상충되는문제를낳기

쉽다. 감세정책의경우 또한 단기적 경기부양효과가있겠지만 장기적 세수기반

확충이시급하다고하는현 시점에서굳이시도할이유가있는가하는의문도생

긴다. 그리고재정·금융정책이그 효과를 시현하기전에중복적으로각종정책

을 추가하는것은경제에 지나치게많은충격을 줄 수 있어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기금의주식투자비중확대(한도30%), 구조조정기업의회사채 인수

등의대책그 자체로서상당히획기적인부양책이라볼 수 있다. 여기에실효성이

다소의문시되는금리인하및 감세정책의시도는 보다많은논의를 거쳐신중히

결정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또한한번시작된경기하강은시계열적상관성때

문에추세를되돌리는데 쉽지않고인과관계를명확히알 수 없어시차문제를고

려하면재정정책은자칫잘못된처방이될 우려가높다는경기변동이론의충고에

귀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의 경기조절과정을 살펴보면단지중앙은행의독립성이강하다는점뿐만

아니라재정정책보다금융정책이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다는점, 그리고경제주

체들의예측과부합하는방식으로운용되어경기변동의가능성을애초에낮추는

방식으로운용되고있다는점또한간과해서는안될 것이다.

참고자료

B l a n c hard, O. J. and F. Stanley, “Lectures on Macroeconomics,”The MIT

Press. 

미국의경기조절과정을

살펴보면단지중앙은행의

독립성이강하다는

점뿐만아니라

재정정책보다금융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있다는점, 

그리고경제주체들의

예측과부합하는

방식으로운용되어

경기변동의가능성을

애초에낮추는방식으로

운용되고있다는점또한

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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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 수뇌부는 연해지역 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1 9 9 9년 상반기에 이

른바‘서부대개발’을 제기하고, 2000년부터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대규모자금을투입하여서부지구의개발을적극추진한다는방침을

확정한바 있다. 동방침에의하면, 시장경제체제를채용해서서부대개발

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개선, 비교우위

산업개발, 구조조정및 필요인재양성등을통해서서부지구를개발하고

자 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중국정부는국제금융기구를통해조달되는

자금의상당부분을서부지구인프라건설에투입할것이며, 각종우대정

책을통해외국기업의서부지구투자를적극권장할것이라고밝힌바 있

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의 동서간 빈부격차 확대 및 이로 인한 지역적

불만등을종합적으로해결하려는계획이다.

중국정부는2 0 0 0년 1월중순중앙정부차원의서부개발공작회의를열

고 금후의 중점정책방향을발표하였으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교통부,

임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등 유관부처에서서부개발촉진을위한정

중국의서부지구개발과외자기업조세우대정책의시사점

동·서부지역의

발전격차를줄이기위해

동부연안지역은

체제개혁과과학기술

개발등을통해

지속적으로발전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낙후된

서부지구의발전은

인프라구축부터

착수해서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구상이다.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과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의 시사점

韓 相 國 연구위원( s k h a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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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조치를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지난연말에재정·조세정책, 투융자정책, 기

업정책, 대외개발정책, 지역연합정책및 인력자원개발정책등을포함하는종합적

인 정책방향으로서‘서부대개발정책조치실시에관한통지’를 발표해서정부의

정책방향을분명히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정부는 동·서부지역간의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

부연안지역은 체제 개혁과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

편, 상대적으로낙후된 서부지역의발전은 인프라 시설구축부터착수해서 중장

기적으로발전시킨다는구상이다. 이는서부지구개발이중국의현대화건설목표

를 실현함에있어서정치(소수민족의독립운동), 경제(동·서소득격차해소), 군

사(전략적보험들기), 외교(러시아, 인도) 등의면에서중대한의의를갖고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서부개발정책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재정·조세

정책, 특히외자기업에대한조세우대정책을분석해서그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Ⅱ. 서부지구개발정책

1. 지역구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 1 9 8 6∼1 9 9 0 )에서는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기위해서 처음으로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의3개 경제지역

으로구분하였다. 동부지구란연해지역의11개성과자치구및 직할시를말하며,

서부지구란서남·서북지역의1 0개 성과직할시및 자치구를지칭한다. 또한, 중

부지구란동부지구와서부지구를제외한9개성및 자치구를포함하고있다.

서부지구의 지리적 범위는 重慶直轄市, 四川省, 貴川省, 雲南省, 西藏自治區,

陜西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區, 靑海省, 新疆위그르自治區, 內蒙古自治區및

廣西藏族自治區등 1 2개 지역으로, 1998년말 기준전체면적은 약 6 9 0만㎢로

국내면적의 71.9%, 인구는 약 3억 5 , 6 0 0만명으로서 중국 전체인구의 2 8 . 5 %

에 이른다.

현안 분석( 2 )

서부지구개발은중국의

현대화건설목표를

실현함에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면에서중대한

의의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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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 개발정책 추이

중국정부는건국이후개혁·개방이전시기까지이미두 차례서부지구투자

를 추진한 바 있다. 제1차5개년 계획기간( 1 9 5 3∼1 9 5 7년) 중에 소련식 공업화

모델에 기초한 중공업발전정책을 실시한 것과 1 9 6 0년대 중반 제3∼4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三線建設전략에 따라서부지구에투자한 것이그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서부지구 투자는 현지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데는별로기여하지못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개혁·개방 이후 1 9 8 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투자 중점이 연해지역, 특히 4대

경제특구로이동하였고, 서부지구에대해서는1 9 8 0∼9 0년대에에너지, 자원및

원자재개발에투자해왔을뿐이다.

이러한 정책적 결과로 인해 동·서부지역간 발전격차는 심화되어 왔으며,

1 9 9 0년대초에중국사회과학원의胡鞍鋼 박사와 재미학자王紹光 교수는공동

저서를통해“동서간빈부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서부대개발을서둘러야한다”

는 요지의주장을제기한바있었다.

3. 개발 추진배경

개발을 추진하게된 배경을살펴보면첫째, 국내외경제환경변화에따른중국

경제의성장둔화국면을서부지구경제발전을통해타개하려는방안으로추진되

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세계시장의위축은 대외의존도가높은

중국경제(무역의존도38%, 수출의존도2 0 % )에 상당한타격을주어서수출위

주의발전전략의전환필요성이대두되었고이에따라1 9 9 8년 이후구매자시장

으로전환되면서중국경제는 공급과잉에따른심각한내수부진을 경험하게되

었다. 따라서국내경기부양을위해서서부지역개발이필요한상황이었다. 

둘째, 지역간소득격차 확대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부지구 개발을 추진하

게 되었다. 서부지역은전체인구의28.5%, 국토면적의7 1 . 9 %를 차지하고있으

나, GDP 비중은1 4 %에 불과하였다. 특히1 9 9 8년 말 현재동·서부지역간1인

당 소득격차가2 . 5 6배, 동·중부지역간 1인당 소득격차는 1 . 9 1배에달하고 있

다. 이처럼소득격차가확대됨에따라서부지구의지방정부와주민의 불만이 고

개혁개방이전시기의

서부지구투자는

현지경제상황을

도외시한투자로인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별로기여하지못하였다고

평가되고있다.

중국의서부지구개발과외자기업조세우대정책의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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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면서사회안정을저해할소지가커졌고, 또한소수민족집중거주지역으로서

민족문제발생가능성이높아졌다.

셋째, 군사적 전략상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서부지역 내의 독립운동을 저지할

필요가있었다. 즉중국최고위층은중국에대한미국의포위망(남북한, 일본, 대

만, 동남아일부국가)이더 이상방치할수 없는수준에이르렀다고판단하였으

며, 지난2 0여 년간중국경제개혁의성과가동부연안지역에몰려있어서유사

시 미국의사정권내에중국국부의거의전부가놓여있다는취약성을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서간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서 신장·티벳지역내의 독립운동을

저지할필요가있었다.

4. 서부개발전략의특징

서부개발은3단계 국가발전전략(溫飽→ 小康→ 현대화 완성)과 결합하여장

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고있다. 최근재원면에서각종투자주체의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전략면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개발형식면에서 종래의 조방형 개발에서 지속발전 가능형으로 전환하고,

생태환경 개선과 연계시켜 추진하며,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인프라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주력하고, 경쟁력있는산업및 제품을 육성·발전시키

며, 서부지구의지역적특성에맞는발전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5. 서부지구의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중국의외국인 직접투자유치현황을보면, <표1 >에서보듯이1 9 7 9년 개혁·

개방실시이후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는 빠르게증가해서2 0 0 0년 5월말 현

재 누계외국인투자기업수는약 3 5만개, 외자계약액은6 , 3 2 3억달러, 실행기준으

로는3 , 2 0 6억달러로도입외자총액의6 5 %를차지하고있다.

<표 2 >에서 보듯이 서부지구의외국인 직접투자현황( 1 9 7 9∼1 9 9 9 )은, 1999년

말 현재외국인직접투자유치건수는전국의5%, 계약기준으로는전국의3.9%, 실

행기준으로는3 . 2 %에 불과하다. 동부연해개방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비중이실

행기준으로전국의8 8 %를차지하는점과비교하면큰차이라고하겠다. 이는서부

현안 분석( 2 )

서부개발은3단계

국가발전전략과결합하여

장기적인전략으로

추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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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9년말현재

서부지구의외국인

직접투자유치건수는

전국의5%, 

계약기준으로는

전국의3.9%, 

실행기준으로는3 . 2 %에

불과하다.

중국의서부지구개발과외자기업조세우대정책의시사점

<표1>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주: 1999년수치는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자통계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9.

외자유치계약

건 수 계약기준

실행기준

(도입기준)

1 9 7 9∼1 9 8 3

1 9 8 6

1 9 8 9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1 , 3 9 2

1 , 4 9 8

5 , 7 7 9

1 2 , 9 7 8

4 8 , 7 6 4

8 3 , 4 3 7

4 7 , 5 4 9

3 7 , 0 1 1

2 4 , 5 5 6

2 1 , 0 0 1

1 9 , 7 4 9

1 6 , 9 1 8

7 7 , 4 2

2 8 , 3 4

5 6 , 0 0

1 1 9 , 7 7

5 8 1 , 2 4

1 , 1 1 4 , 3 6

8 2 6 , 8 0

9 1 2 , 8 2

7 3 2 , 7 7

5 1 0 , 0 4

5 2 1 , 0 2

4 1 2 , 3 8

1 8 . 0 2

1 8 . 7 4

3 3 . 9 2

4 3 . 6 6

1 1 0 . 0 7

2 7 5 . 1 5

3 3 7 . 6 7

3 7 5 . 2 1

4 1 7 . 2 5

4 5 2 . 5 7

4 5 4 . 6 3

4 0 3 . 9 8

<표2> 1979∼1 9 9 9년 중국의 서부지구외국인직접투자유치추이

(단위: 건, %, 억달러)

자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자통계

건 수 계약기준 실행기준

건 수

서부지구 1 7 , 1 0 8 5 . 0 1 2 3 7 . 3 3 3 . 8 7 9 9 . 0 1 3 . 2 2

중부지구 4 3 , 9 1 3 1 2 . 8 6 4 9 1 . 1 7 8 . 0 0 2 7 5 . 0 2 8 . 9 4

동부지구 2 8 0 , 5 1 7 8 2 . 1 3 5 , 4 0 8 . 6 7 8 8 . 1 3 2 , 7 0 2 . 2 8 8 7 . 8 4

합 계 3 4 1 , 5 3 8 1 0 0 . 0 0 6 , 1 3 7 . 1 7 1 0 0 . 0 0 3 , 0 7 6 . 3 1 1 0 0 . 0 0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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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중국에서대외개방정도가가장낮은지역임을보여주고있다.

6. 개발계획의개요

「서부 대개발 정책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시장원리와

거시조정정책을결합하여서부대개발정책에각 지역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

방침이다. 향후서부대개발의중점분야는인프라의조기건설, 생태환경개선, 농

업 기반의공고화, 공업구조조정, 서부지역고유의관광산업발전, 과학기술교육

및 문화위생사업발전등이다.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 위해서 자금투입을 증대하고, 건설프로젝트를우

선적으로배정하며, 정부재정지원을확대하고, 금융대출을강화하는등 자금지

원을 확대키로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건설부문에투입되는 중앙정부의재정

지출항목중 서부지구에대한투자비중을 늘리고정부의 정책성 대출을확대하

는 한편, 국제금융기구및 외국정부의우대금리자금역시서부지구를우선고려

하여분배할 방침이다. 수리·교통·에너지등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및 이용,

하이테크및 민영화등의분야에서서부지구를우선적으로고려한다는원칙도재

확인한바 있다. 또한대출상환의만기를연장하고, 중점프로젝트에대한대출을

증대시키는등금융지원도확대하기로하였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인프라의건설로서 서부지구의간선국도

건설을 가속화해서 향후 2 0년간 1만 5천㎞를 건설하고, 2005년까지서부철도

운행구간거리를1만8천㎞까지확충하며, 서부의2 0개 공항을개조·확충할계

획이다. 또한, 서부新疆 타림에서 上海까지 가스관 매설 공사가 2 0 0 0년 3월에

시작되었다(西氣東送프로젝트). 중국의개발가능수력자원의70% 이상이서부

에 위치하고있으나, 전기사용량은전국의1 7 %에 불과해서송·배전망을건설

해서 연해지역으로 송전할 계획이다(西電東送프로젝트). 서부지역의생태환경

보호개선을위해서향후1 0년 동안서부지역의6 , 6 0 0만 畝에달하는경사도2 5

도 이상산비탈의경지를임야나초지로바꾸고, 5억畝 면적의경지를개발해서

사막을녹지로환원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서부지구의황무지개간및 녹화사업

에 참여하는경제단체나개인에게5 0년간토지사용권을부여하고, 기간만료후

연기를신청할경우불하하거나사용기한연장을허용할방침이다.

현안 분석( 2 )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위해서

자금투입을증대하고, 

건설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배정하며, 

정부재정지원을확대하고,

금융대출을강화하는등

자금지원을

확대키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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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해당지역

의 실정과발전단계, 구조적차이및 경제적기초등을고려해서비교우위산업을

발전시킬계획이다.

셋째, 과학기술교육의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부지구는풍부한 천

연자원, 저렴한인건비, 값싼토지가격등 자체의독특한우위를보유하고있어서

과학기술교육의본격적인발전은이 지역의경제발전에중요한요인이된다.

7. 외상투자장려를 위한서부지구의 우대정책

중국정부는 서부지구에대한외국인 투자유치를위해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계획을 발표하고외국인투자장려관련신규정책을 발표했으며, 외국인의서부

지구투자장려우대정책을실시할계획이다.

중국정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해서WTO 가입관련협상에서약속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조치를 점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실천

과정에서 정리 및 조정을 통해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할것임을밝힌바 있다. 또한관련부처에서외국인투자에불리한법규와정

책을정리·정돈하고, 규범화해서외자이용정책의투명도를높이고, 외자이용정

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제고시키는조치를취한바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단계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시장접근 분야와 지역및 업무

범위를확대할것인바, 일부분야에서만접근제한과주주권제한비율을유보하

고 나머지 분야는기본적으로개방할것이며, 법률과규칙, 제도혹은기타조치

를 통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무역과 외환평형요구및 수출실적요구를점차

적으로철폐하고, 외자이용관련법률과법규를제정및 개선하겠다고발표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W T 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 R I P S )⌟이 규정한 기준

에 부합하도록기존의지적재산권보호법률을보완작업중에있으며, 이를통해

서 외국인투자자의투자권익과지적재산권및 공정한경쟁조건을법적으로보장

하게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장려관련신규정책으로서외국인투자기업의기술도입, 개발·혁

신 장려, 외국기업의중서부투자장려등을위하여1 9 9 9년 외국인투자를장려

하는신규정책과조치를발표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기술개발과혁신을장려

외국인투자기업의기술

도입, 개발·혁신장려, 

외국기업의중서부투자

장려등을위하여1 9 9 9년

외국인투자를장려하는

신규정책과조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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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서수입관세와수입유통세를면제하고, 외국기업의중국내 기술양도

시 영업세를 면제하며, 외자기업소득세를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인의

중서부지역투자를장려하기위해서중서부지역에서는해당지역의우위에근거

하여외자유치우위산업과우위프로젝트목록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관

세와수입유통세를면제하고, 중서부지역의외국인투자기업의외자지분율규제

를 완화하고, 외자기업소득세감면기간을연장했다.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서 상업과 대외무역, 금융, 보험, 증권, 관광

등 분야의외자이용을확대하였고, 외국인의소매상업투자지역을전국의省 소

재지도시와직할시및 경제특구로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의A주·B주시장상장, 다국적회사가 중국 내에설립한 투자회사의경영범

위 확대등에대해서는금액의多少에 관계없이모두省級정부에서심사·비준

할 수 있도록허용하였다. 1999년말 국무원은중서부지역의⌜외국인투자산업지

도목록⌟의 장려형과 제한(乙)형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대해서 비준을

거쳐 현행세수우대정책만료이후3년 동안외자기업소득세를15% 감면해주

며, 제품수출형기업으로확정된기업의 당해연도제품수출이 70% 이상에도

달하면외자기업소득세를10% 면제해주기로확정하였고, 국무원은서부지역의

西安, 成都, 昆明, 貴陽과중부지역의合肥, 鄭州, 長沙등 7개 개발구를국가급

개발구로승격시키기로비준하였다.

⌜서부대개발 정책조치실시에관한통지⌟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장려부문을

서부지구의교통, 수리, 환경보호등 인프라건설및 자원개발, 기술연구개발등

으로확대하고은행, 도소매업, 무역등 서비스분야도외국기업에개방할방침이

다. 특히서부지역내 외자은행의인민폐업무를허용하고통신, 보험, 법률및 회

계 분야도 외국기업에개방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에게인민폐 대출을 허용하고,

주식시장상장을지원하며, 정부의장려및 허가산업분야의기업등이경영권및

주식양도, M&A 등을통해외자를유치할경우, 이를적극지지하고중외합자기

금, 벤처투자기금등을통한외자도입도적극모색할방침이다. 

중국내 중외합자기업의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고, 재투자의경우외자 비율

이 2 5 %를 넘으면외국투자기업과동등하게대우할방침이다. 

한편서부지역내 수출입무역권부여대상기업을확대하고, 비교우위상품의

현안 분석( 2 )

서부지구내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를허용하고

통신, 보험, 법률및

회계분야도외국기업에

개방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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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장려하며, 인접국과의합작투자및 인력교류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외협

력을강화하고, 중요기술설비의수입을우대하며, 서부지역외국인여행자사증

간소화조치등을추진하고있다. 

그 밖에도 중국정부는 인재확보, 과학기술개발, 교육투자강화, 문화·위생

시설건설등을추진키로하였다.

Ⅲ.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

1. 현행 조세감면제도

현행 조세감면제도는외자기업이경제특구, 상해浦東地區, 경제기술개발구및

고급신기술산업개발구 등에 투자하는 경우 외자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지역감

면, 외자기업으로서운영기간이1 0년 이상인생산성기업의경우흑자발생1∼2

차 연도면세, 3∼4차연도반감하는기간감면및 영업이익을자본금으로재투자

하거나 다른외국투자기업에재투자하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기업소득세액의4 0 %를 환급하는이익잉여금의재투자에대한감면등으

로 구성되어있다.

중국정부는외국인투자기업의기술개발과혁신장려를위해서외자기업이중

국 내에서기술을양도하는경우영업세를면제하고, 일부업종에대한외자기업

소득세를면제하며, 외국인이중서부지역에투자하는경우수입관세와수입유통

세를면제하고, 외자기업소득세의감면기간을연장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의⌜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형과 제한(乙)형

에 속하는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대해서비준을거쳐서현행조세우대정책만료

이후 3년 동안외자기업소득세를15% 감면하고, 제품수출형기업의 당해연도

제품 수출이 70% 이상에 도달하면 외자기업소득세를10% 면제하는 외국인의

서부지역투자장려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2. 「서부 대개발 정책조치 실시에 관한통지」상의조세우대정책

국가세무총국산하세수과학연구소는서부지구개발촉진을위해서몇 가지조

현행조세감면제도는

지역감면, 기간감면, 

이익잉여금의재투자에

대한감면등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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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대정책을건의한바 있는데이를요약해보면아래와같다.

우선지방정부에게일정범위내에서 조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입법권을 부여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건의하였다. 1994년의세제개혁후 조세법의입법권, 해

석권및 감면권 등의권한이대부분 중앙정부에집중됨에따라지방정부는실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세목의 징수개시및 舊세목의 징수중지결정권한이 없

고, 조세감면확정권한도없다. 이와같은상황은지방정부의적극적인경제운용

에 도움이 되지않으며, 경우에따라서는지방정부에의한준조세(收費)의팽창

을 야기하는측면이있다. 따라서조세및 행정권의일치원칙에의거해서국가의

기본적인조세관련법률을위배하지않는다는전제아래서부지구지방정부에게

당해성 및 자치구의지방세법규를제정하는권한을부여하고, 또한일단의세목

의 관리권한을적절히이양함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서부지구에 적당한 감세(輕稅)정책을실시할 것을건의하였다. 세율

의 차별적적용과투자에대한감·면세등의방법으로경제개발을촉진할수 있

으므로, 감세정책을통해서서부지구개발을촉진할수 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부지구에 보편적으로 低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서부

성·자치구의인민정부는세율과 세액을 경감하여확정한다. 둘째, 소득세에대

해서 1 0 %의 비례세율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셋째, 서부지구개발을 위해

외부자금을대규모로유인하고많은금융기관이서부지구에지점을개설하는것

을 장려하기위해서서부지구에설립하는금융기구의영업세를반감하는등 서부

지구 금융기관에 대해서 유통세 우대정책의 실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필요한인재를서부지구로유인해서창업하도록하기위해서과학기술인원

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면세액을 상향조정하며, 기술성과의 양도·기술 서비스

소득에대해서1 0 %의개인소득세를과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세수과학연구소는서부지구에서增値稅(부가가치세에상당함)의유형전

환 시험작업을조속히진행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현행‘생산형’증

치세제하에서는고정자산투자를보상공제할수 없기때문에자본이많이소요되

는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서부지구의 개발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증치세의유형전환문제에 관하여는이론에서부터실천에 이르기

까지여러해 동안연구·논증해왔으며, 재정·조세학계및 정부실무부문에서

공통인식이 형성되어있으므로, 서부지구를시험구로삼아증치세의유형전환

현안 분석( 2 )

서부지구정부에게

당해성및자치구의

지방세법규를제정하는

권한을부여하고, 

또한일단의세목의관리

권한을적절히이양함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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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작업을진행해서고정자산투자를보상공제할수 있도록함으로써서부지구

발전을촉진해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1 9 9 4년 세제개혁으로중앙의중요세목은정비되었지만, 지방세제

는 아직까지미흡한상태에있으므로지방세제의개혁이필요하다는점도건의되

었다. 중요지방세를강화하고, 조세와준조세(稅費)를통합하고, 징수잠재력이

있는새로운세목에대해서징수를개시하며, 영업세및 소득세를기간지방세제

로 하는시스템을건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조세

와 준조세(稅費)를통합해서 과세하며둘째, 내자기업소득세와외자기업소득세,

契稅(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과세됨)와 印花稅(인지세에 상당함), 車船使用稅

(내국인의차량·선박보유단계에부과됨)와車船使用牌照稅(외국인의차량·선

박 보유단계에부과됨), 房産稅(내국인에게부과되는주택분재산세)와城市房地

産稅(외국인에게부과되는주택분 재산세) 등과같이세목이중복되거나성질이

비슷한세목, 징수가교차되는세목은합병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상과 같은건의및 연구성과등이상당부분「서부대개발 정책조치실시에

관한 통지」에 반영되었다. 동통지에 의하면, 서부지구내에서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기업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소득세를감면해서

1 5 %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수민족지역의기업은 지방정부의 비준을 거쳐일정

기간소득세를감면하거나면제해주는정책을실시한다. 

인프라 건설 투자기업에는 기업소득세를 2년 동안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 0 %를 감면해주는정책을실행하는한편, 환경보호및 산림보호를위해농업특

산품에대해서는농업특산세를1 0년 동안면세한다. 

서부지구의국도및 지방도로건설부지에는城鎭土地使用稅(도시지역토지사

용권에부과됨)를면제하고, 기타도로건설에따른城鎭土地使用稅의면제여부

는 성및 자치구정부가결정한다.

정부가 장려하는산업및 프로젝트에는투자총액내에서 선진기술설비를 도

입할경우(정부가면세제한을규정한제품제외), 관세및 수입관련증치세를면

제한다.

중요지방세를강화하고, 

조세와준조세를

통합하고, 징수잠재력이

있는새로운세목에대해서

징수를개시하며, 

영업세및소득세를

기간지방세제로하는

시스템을건립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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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서부대개발은낙후된 서부지구의경제성장을촉진하고지역간 불균형을해소

하는한편, 西藏, 新疆自治區등 소수민족지역의사회안정을유지하려는다목적

국가전략이라고할 수 있다. 2000년부터본격적으로착수되었으나인프라가열

악하여성과가나타나려면상당한시일이소요될전망이며, 중국정부도계획수립

과 기초건설에만5년을잡고있으며, 완성에는5 0∼1 0 0년을예상하고있다.

상황이이러하지만, 중국정부가그 동안추진한개방은點개방(경제특구등) →

線개방(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등)  →面개방(산동반도, 요동반도, 환발

해지역등)  →全方位개방단계로이행하였으며, 최근에는서부내륙지역으로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비록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구체적인 정보 부족,

관련법규미비, 대형프로젝트에수반되는자금조달문제등으로개별기업차원

에서단독으로참여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지만새로운 사업기회의확대및 수

요의창출등으로 제2의중국붐이재연될 가능성이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입장

에서는서부지구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서부대개발의중점투자분야중에서한국기업의참여가능한주요분야는생

태환경, 인프라건설, 전자및 정보산업그리고광산자원의탐사및 개발등이유

망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관련기업이서부대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

면 각종우대조치를받을수 있을것이며, 발전을위한산업이전의기회가될 수

있을것이다. 또한지리적인측면에서보면유럽및 중앙아시아진출의기회를확

보할수 있을것이며, 에너지및 중요원자재의안정적공급원확보가 가능할뿐

만 아니라중국시장의점유율을제고할기회이기도하다.

조세우대정책측면에서보면,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조세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특구에서시행했던 지역 및 기간감면제도를답습해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稅費)의부담이 외자기업의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세와 통합해서 투명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며, 앞으로

과세대상이중복되거나교차된세목의합병을통해서세제가단순해지고효율적

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비록중국의헌법(§99, §1 0 0 )에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정부에게조세법제정권을부여할수 있다고규정되어있지만, 그범위는미

지수이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서부지구에투자한외자기업에게부담이될 수

현안 분석( 2 )

서부대개발의

중점투자분야중에서

한국기업의참여가능한

주요분야는생태환경, 

인프라건설, 전자및

정보산업그리고

광산자원의탐사및

개발등이유망할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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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서부지구개발과외자기업조세우대정책의시사점

도 있음을간과해서는안 될것이다.

서부지구의개발을위해중국이실시하고있는외자기업에대한각종우대정책

은 남북한관계에일단의시사점을주고있다. 즉경제적인측면에서볼 때, 중국

의 동·서간경제불균형내지소득격차문제는 가까운시일내에남북이 통일되

었을때 봉착할 가능성이있는남북간 경제불균형내지소득격차문제와 유사한

측면이있어서원용가능한부분이상당히있을수 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현재

중국정부가 서부지구 개발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각종 정책, 예를들면재정정

책, 조세정책, 투융자정책, 기업정책, 지역연합정책및 인력자원개발정책등은우

리에게시사하는바가많다고하겠다. 특히외국의자본과기술등을유인하는적

절한수단이될 조세우대정책등에는 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 있다고판단

된다. 

중국의동·서간

경제불균형내지소득격차

문제는가까운시일내에

남북이통일되었을때

봉착할가능성이있는

남북간경제불균형

내지소득격차문제와

유사한측면이있어서

원용가능한부분이상당히

있을수있다고판단된다.



사회개발분야에는

교육, 보건의료, 노동, 

환경, 사회안전망등이

포함되며, 정부또는

공공부문의역할이

상대적으로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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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지표 개발의 필요성

金 宗 勉 연구위원( j h r v @ k i p f . r e . k r )

현안 분석( 3 )

Ⅰ. 서론

소득이늘고이에따라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기본적인의식주를넘어다양한욕

구가표출되고이를충족하기위한지출이증가하는것은어느사회에서나볼수있는

보편적인현상이다. 서구에서는일찍이엥겔이자신의이름을붙인법칙으로이를정

리했고, 우리나라를비롯하여경제개발의후발국가에서도이런현상을볼수있다.

문제는 이러한현상을단순히하나의 경험법칙으로생각하고넘어가기어렵다

는 데 있다. 특히정책부서나재정당국으로서는더욱그렇다. 다양화되는사회적

욕구를충족하는부담은상당부분이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분야의몫이

되기때문이다. 사회개발분야에는 넓게보았을 때 교육, 보건의료, 노동, 환경,

사회안전망등이포함되며, 정부또는공공부문의역할이 상대적으로크다는 공

통점이있다. 따라서개인의의사결정이나시장기능만으로써다양화되는사회적

욕구가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고, 여하한 형태로든 정책 개입이

따르고특히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하게되는경향이있다. 미국과유럽의선진

국에서이들부문의지출이재정압박의주요인으로자리잡았음은이미주지의사

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공공부문에서의지출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이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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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연관되면서도보다근본적인시각에서짚어볼수 있는문제가있다. 과연

우리나라의전반적인복리수준이어떻게향상되고있으며, 경제성장이복리증진

에 얼마만큼기여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과거우리의경제정책은성장을지상과

제로하여G D P나 경제성장률등총량외형지표에지나친비중을두었다는지적이

있다. 사실성장이나소득수준향상은그 자체가궁극적인목표가아니며, 모든정

책은궁극적으로경제사회구성원의복리또는삶의 질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

해야한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효용, 복리, 삶의질은주관적인

가치판단을배제할수없고 직접관측·측정할수없기때문에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하기가매우어렵다. 이에대신하여경제사회발전의척도로GDP 등소득수

준이쓰이고있는것은우리나라나외국의경우나비슷한실정이다.

엥겔법칙이 시사하듯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소득의대부분이기초적인의식주수준확보에투입되며, 따라서소득수준

의 향상은 복리수준의개선에 직결되기때문이다. 이에반하여 소득수준이향상

되면‘먹고사는것’위주보다는소득의여유분을이용하여어떻게보다나은삶

을‘누리는가’가 문제가되며, 단순히G D P가 증가하는것만으로는그에상응하

는 복리수준의향상을확보하기점점어렵게된다. 특히소득수준이높은O E C D

국가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는바(Inglehart 2000, Eckersley 1998), 삶

에 대한만족도 등의주관적 설문조사나소득분배, 공해, 빈곤층아동등 객관적

지표로측정된복리수준이반드시G D P수준과일치하지않고있다.

본고에서는복리수준의측정에대한접근방법을복리수준산정에대한접근법과

교육및 인적자본투자에대한고려, 인간개발을통한자아실현에대한고려로나

누어분류하였다. 또한대표적인복지지표들의주요한내용을간략히살펴보았고,

복지지표의측정·평가와관련된외국과우리나라의연구사례를통하여이문제에

대한몇가지접근방법을소개하고마지막으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복리수준 측정에 대한 접근방법

1. 복리수준산정에 대한접근법

복리수준을측정하는지표의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나, 접근방법

소득수준이향상되면

‘먹고사는것’위주보다는

어떻게보다나은삶을

‘누리는가’가문제가되며,

단순히G D P가증가하는

것만으로는그에상응하는

복리수준의향상을

확보하기점점

어렵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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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대부분G D P지표를근간으로하여복리의여러요인에대한직·간

접적인측정치를가감한다는공통된원리를따르고있다. 예를들면수년전 난파

된 유조선엑슨발데스호의원유대량유출로인한환경훼손의복구비용같은경

우, 통상적으로G D P에 계상되기는하나 복구작업이경제적으로유용한 행위라

기보다는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G D P에서 차감하자는

방식이다. 반면가사노동이나시장밖에서 이루어지는경제행위는G D P에는포

함되지않으나긍정적가치가인정되는경우가산하여야한다는논리이다.

일례로William Nordhaus와James To b i n은 1 9 7 2년에이미경제활동에따른

복리수준을측정하기위하여변형된GDP 산정방식을제안하였다.  GDP를보완

하여이들이 제안한 MEW(Measure of Economic We l f a r e )는 육아및 여가활

동 등 효용을유발하는가계의비경제행위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여가산하였으

며, ‘필수재’또는‘중간재’(regrettables and intermediates), 즉직접적으로효

용을유발하지않으나 효용창출행위에필요한 생산요소로간주할 수 있는경제

행위를 차감하였다. 필수재의예로는 출퇴근, 치안, 국방, 공중보건, 도로유지에

필요한비용등이있다. 이는현재와미래에걸쳐지속가능한(sustainable) 소비

및 복리수준을유지하는데 필요한비용을제외한다는논리로, 이에따라자본의

감가상각과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신규투자 역시 제외되었다.  반대로

내구재의 사용에서 얻는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되었으며 교육과 건강 등에 대한

투자에서얻는서비스는소득증가분에포함된다고간주하였다. 자료의부족으로

환경 악화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도시에서의 비효용(disamenities of

urban life; 소음, 공해, 교통체증, 쓰레기등)은차감되었다. 현재에는환경악화

에 대한비용이대폭반영되어지표의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2. 교육및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고려

N o r d h a u s - To b i n의 M E W와는달리교육에 대한투자를 복리지표에포함시킨

예도있다. Jorgenson과F r a u m e n i ( 1 9 8 7 )는 N o r d h a u s - To b i n과 마찬가지로내

구재서비스와가계에서의여가활동의가치를포함하였으며, 이에덧붙여교육투

자를포함하였다.  교육투자는모든개인의평생소득현재가치와교육중인자들의

합으로산정되었으며, Nordhaus-To b i n과는달리육아비용과교육비는차감되지

현안 분석( 3 )

복리수준측정지표의

대부분은G D P지표를

근간으로하여복리의

여러요인에대한

직·간접적인측정치를

가감한다는공통된

원리를따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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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와대조적으로K e n d r i c k ( 1 9 7 6 )은 기대소득보다는비용위주로 교육

의 가치를산정하여육아비용과교육비는물론, 연구개발비와사용자가부담하는

연수·훈련비용및도서관, 박물관, 출판물등을통한간접교육도포함하였다.

3. 인간개발을통한 자아실현에 대한고려

대부분의복리지표들이G N P나 G D P라는기존지표를수정·보완하여여러항

목을 가감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S e n ( 1 9 8 7 )은 복리의 기준으로

‘사회적 능력(social capability)’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새로운 복리수준

산정방식을제안하였다. 이에따르면실제로구현된결과나성과보다는사회구성

원들의선택의 폭이얼마나넓은가, 즉기회나가능성( o p p o r t u n i t i e s )이 더 중요

하며, 이는사회구성원각자가자기가원하는생활을선택하고구현할수 있게해

주기때문이다.  즉경제성장은사회구성원들의선택의 폭을넓혀줌으로써인간

개발의수단을제공한다는데 의미가있으며, 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는것이다.

인간생활의발전에는건강, 지식등 개인의능력을함양하고, 노동, 여가활동, 정

치 및 문화활동등 그 능력을구현할수 있는여건이중요하다는것이S e n의 견

해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복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간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결속과 균등한 분배 등이 중요시된다. Sen의접근법은 U N에서

1 9 9 0년 이래매년 작성하는 UNHDI(United Nations’Human Development

Index; UN 인간개발지표)에반영되어있다.

Ⅲ. 복리수준의 종합지표

본절에서는위에서살펴본 원리에 따라지금까지제안된 대표적인복리지표의

구체적사례를보고자한다. 각지표별로산정방식과비중을두는항목에는다소

간의차이가있으나, 결과로나타나는복리수준의추계를비교해보면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복리수준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대표적인복리지표는다음과같다.

o 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경제성장은

사회구성원들의선택의

폭을넓혀줌으로써

인간개발의수단을

제공한다는데의미가

있으며, 그자체가

목적이아니라는것이

S e n의견해이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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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SH (Index of Social Health)

o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 l f a r e )

o IEW (Index of Economic We l l - b e i n g )

o UNHDI (United Nations’Human Development Index)

이 중 U N H D I는 거의대부분의국가에적용되어작성되고있으나, 그밖의지

표들은 자료의 제약으로인하여미국과 캐나다 등 극소수의국가를 대상으로추

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지표의 설계에서부터그들국가에서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안들이중점적으로반영되었을가능성이크고경제개발의수준이다른국가

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I S E W는 비교적 여러 나라에 적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추계가 있으므로이 지표의 계정체계와구조에 대해서다른지표보다자

세히검토해보았다.

1. GPI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는비교적 최근( 1 9 9 4년)에 개발된 지표로

서, 지표의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복리관련 요인들의 범주가 가장 포괄적이고

넓다는것이특색이다. 이처럼여러분야의자료가필요하기때문에GPI 추계가

실제로 작성된 국가는 아직미국에 제한되어 있으며, 호주와캐나다에서적용이

시도되고있다.

G P I에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경제생산지표이외에가족과지역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의 경제적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개인과 가계의 소비지출(미국

G D P의 65% 수준)을바탕으로하여아래요소들이가감된다.

- 소득의빈부격차반영

- 가사노동, 육아활동및자원봉사활동의가치추가

- 가계의자본재(내구재)가제공하는서비스추가

- 도로가제공하는서비스추가

- 시간비용차감: 여가상실, 가정붕괴, 통근, 실업

현안 분석( 3 )

G P I는비교적최근에

개발된지표로서, 지표의

산정과정에서사용되는

복리관련요인들의범주가

가장포괄적이고

넓다는것이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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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교통사고, 내구재비용차감

- 환경비용차감: 환경악화, 대기·수질오염, 오존파괴, 소음, 임야및 습지감

소·유실

- 자본순증및 순외채반영

- 유한자원고갈(depletion of non-renewable resources)

그림에서보듯이 미국의 G P I는 G D P의 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1 9 7 0년

대 중반이후오히려하락하고있다. 빈부소득격차의18% 증가와석유, 석탄등

천연자원고갈, 여가시간상실및 가정의붕괴, 외채증가가그 원인으로작용하고

있다.

2. ISH

미국의 Fordham 대학에서Marc Miringoff에의해 1 9 8 6년에 개발되어 일명

Fordham Index로도알려져있다. 다른지표에비해ISH(Index of Social Health)

의 특색은사회의여러연령대별지수들이중점적으로반영되었다는점이다. 이를

요약하면<표1 >과같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그림1] 미국의G D P와 G P I의 비교

미국의G P I는G D P의

지속적인증가에도

불구하고1 9 7 0년대

중반이후오히려

하락하고있다.  

빈부소득격차의18% 

증가와석유, 석탄등

천연자원고갈, 여가시간

상실및가정의붕괴, 

외채증가가그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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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3 )

캐나다의경우는

1 9 7 0년대중반이후

소득이증가하는시기에는

복리수준도향상되거나

최소한대체로현상유지를

하고있어, 소득과복리

수준이서로반대방향으로

변하고있는미국과

대비된다.

[그림2] 미국의1인당 G D P와 I S H의 비교`

[그림 3] 캐나다의1인당 G D P와 I S H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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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와 [그림 3 ]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1인당 G D P와 I S H가 제시되어 있

다. 우선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G P I와 지표산정시 고려된 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에도불구하고ISH 역시1 9 7 0년대중반이후하락하고있다. 반면캐나다의

경우는 1 9 7 0년대중반이후에 소득수준과복리수준간에격차가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미국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으나, 이기간에도소득이증가하는시

기에는 복리수준도향상되거나최소한 대체로 현상유지를하고있어, 소득과복

리수준이서로반대방향으로변하고있는미국과대비된다.

3. ISEW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 l f a r e )의 산정방식은M E W, GPI의

기존GNP 또는G D P를수정·보완한다는접근법과맥락을같이하며, 가장많은

국가에적용된복리지표이다.  현재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이

탈리아, 미국, 칠레등의국가에서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원종욱·양시현

( 1 9 9 8 )이 I S E W를이용하여‘복리G D P’추계를작성하였다.

I S E W는 이전에 개발된M E W를 비롯한 다른지표들이고려하지않았던환경

의 지속가능성을고려하는것이가장큰 특징이라고할 수 있다. GPI는I S E W를

응용하여복리와관련된계정들을확장하여포함시킨것이므로환경의지속가능

성에대한I S E W의 기본틀을유지하고있다.

ISEW 계정체계의기본구조는다음과같다. 우선가장중요한항목은민간소비

인데, 국민복지에기여하지만국민계정에서추계되지않은서비스의흐름과국민

복지에기여하는정부지출을가산한다. 그리고민간소비지출의측정과정에서과

대평가된 것을 상쇄하기 위한 항목을 화폐환가하여 공제한다. 다음에는현재의

I S E W는이전에

개발된M E W를

비롯한다른지표들이

고려하지않았던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것이가장큰

특징이라고할수있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 유아사망률
- 아동학대
- 빈곤층아동

- 10대자살
- 약물오용
- 고교중퇴

- 실업
- 주간평균
소득

- 노인인구빈곤층 비율
- 노인인구본인부담
의료비

- 의료 보험범위(미국) 

- 살인, 음주관련고속도로
사망

- 빈부격차
:식량배급자(미국)
:사회보조금수혜자(캐나다)

<표1> ISH의연령대별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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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활동이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훼손시키는가를환가하여 공제하

고 마지막으로국민복지의원천이되는자본축적의수준과지속가능성에영향을

미치는국내외자원이동의정도를나타내는항목을추가한다. 

주요구성요소중 가산항목으로는소득분배를감안한가중개인소비지출, 가사

노동의가치, 내구소비재서비스, 보건·교육을위한공공지출, 순자본성장이포

함된다. 감산항목으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보건·교육의 민간비용, 교통사고

비용, 출퇴근비용, 수질공해비, 대기오염비, 소음공해비, 습지대의감소, 농경지

의 감소, 재생불가능한자원의고갈, 에너지소비가초래하는장기적인환경위험,

오존층파괴, 대외자본의존도등이해당된다(Daly & Cobb, 1989).

각항목에대한자료원과통계의구성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가. 가산항목

① 소득분배를감안한 가중개인소비지출

: 가중소비지출의산출방법은미국의 경우소득분포를나타내는한 가지지표

인 5분위 분배율에서최고소득계층인각 분위에 대한제5분위 배수를 합한

후 5로나눈값에의하여불평등지수1 )를 산출하고, 산출한이 지수들은기준

연도를설정하여연도별로다시지수화한후 민간소비지출액을이 지수로나

눔으로써조정된연도별민간소비지출액을산출하고있다.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은미국과 달리지니계수를불평등지수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국민계정에서가계의목적별최종소비지출에소득재분배의불평등도

를 반영하는지니계수를곱하여가중소비지출을구한다. 이지수는기준연도

를 설정하여그 연도를 1 0 0으로하여변동을 감안하여반영한다. 이때도시

근로자가구는통계청에서매년도자료를발표하고있으나전가구는매년발

표하지 않으므로, 안국신( 1 9 9 5 )의 지니계수를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이러

한 소득분배상태를적용하기위해서는몇 가지문제점이발생하는데첫째, 소

득분배상태를나타낼 때 기준연도의설정이 문제가되며, 둘째, 인적분배자

료의미비등이그것이다. 

② 가사노동의가치

: 가사노동의서비스는 가계의 생산적 노동서비스를 화폐로 환산하는 것으로

서「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가정부및 달리분류되지 않은가사

1 )∑(제5분위/제1 - 5분위) / 5 ,
이 값이 클수록 분배상태는
나쁘게 나타난다. 미국의
I S E W에서 그 값은 1 9 5 0∼
1 9 8 6년의 기간에 3 . 1 0∼
3 . 7 5의범위를보인다.

현안 분석( 3 )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은미국과달리

지니계수를불평등지수로

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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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사자’또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가사및 관련조력원,   

청소원및 세탁원’의 연도별시간당평균임금을적용할수 있다. 그러나이러

한 가사노동에도변동임금률을적용할것인지, 연령별가사노동시간을다르

게 적용할것인지등의문제가존재한다. 

③ 내구소비재서비스

: 내구소비재서비스는순편익의개념으로내구소비재의순가치에대한I S E W

에서제시하는일정비율을곱해서계산한다. 

- 내구소비재의순가치×2 2 . 5 %2 )

④ 보건·교육을위한공공지출

: 보건복지부의예산, 교육부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

별회계, 각급학교예산의합의1 / 2을 보건·교육에대한공공지출로간주한

다. 그이유는이러한 지출을모두소비로 볼 수 없고투자로 취급되는항목

이 포함되기때문이다. 

⑤ 순자본성장

: I S E W의 순고정자본은인적자본을제외한유형고정자산중에서정부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의 고정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자금

순환의 순고정자본형성이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고정자본중에서소모로

인한 감가상각분과 인구성장에 필요한 자본의 성장분을 제외해서 산업분야

고정자본의순성장을산출할수있다. 

나. 감산항목

① 내구소비재구입비

: 국민계정에서내구소비재에대한지출

② 보건·교육의민간비용

: 보건- 가계의목적별최종소비지출중의료보건지출비의1 / 23 )

: 교육-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중 교육비지출비율을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대한조사로서한국교육개발원이실시한‘학생이쓰는하루의교

육비’실태조사를통하여학용품비나과외교육비등의사교육비의비중을고

려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한국교육투자의실태와 수요분석에 관한

연구』를참조할수도있다.   

가산항목으로는

소득분배를감안한

가중개인소비지출, 

가사노동의가치, 내구

소비재서비스, 보건·

교육을위한공공지출, 

순자본성장이포함된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2 )I S E W에서제기한 2 2 . 5 %는
내구재 보유에 따른 이자비
용과 감가상각분을 합한 수
치로서, 이비율만큼의내구
재 사용이 당해연도의 순편
익이라고가정한다.

3 )이는 의료보건비 지출의 상
당부분이 질병치료의 목적
으로 사용되어 1 / 2만이 복
지증진의 용도로 사용된다
고 I S E W는가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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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3 )

감산항목으로는

내구소비재구입비, 

보건·교육의민간비용,

교통사고비용, 출퇴근

비용, 수질공해비, 

대기오염비, 소음공해비,

습지대의감소, 농경지의

감소, 재생불가능한

자원의고갈, 에너지

소비가초래하는

장기적인환경위험, 

오존층파괴, 

대외자본의존도등이

해당된다

4 )1 9 9 3년 기준으로는 0 . 4 3 8
로서 1 9 7 0년부터 1 9 9 7년
까지총인구중취업자와학
업중인자의비율은큰변화
없이거의일정하였다.

③ 교통사고비용

: 교통사고의비용(물적·인적·사회기관비용- 교통사고로인한의료비는제

외)

④ 출퇴근 비용

: 「교통이용실태조사보고서」의 통근·통학의비용과「건설교통통계연보」의 총

거리지표를사용할수 있으며, 1km당비용은국민계정의교통통신비중에서

교통비의비중을추정하여사용할수 있다.

- 출퇴근비용=총거리×통근에소요된비중4 ) ×1 k m당 비용

⑤ 수질공해비

: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하수 및 산업폐기물의 발원지 유출량,

농가·건설현장·도로의침식으로인한비용이여기에해당된다. 

⑥ 대기오염비

: 이또한환경오염으로인한사회적비용으로고정오염원(공장등)과이동오염

(차량)으로인한오염이여기에해당된다. 이비용은S O2, NOX, 분진( T S P )을

제거하는시설을설치했을때의자본및운영비용을적용할수있다. 

⑦ 대외자본의존도

: 대외자본의존도는해외자본의 자국 내 유입과 자국자본의 국외이동의 순계

를 나타내는수치로서현 세대의대외채무가후세대에게상환책임의전가로

나타나기때문에이를감산항목으로적용하고있다. 

⑧ 기타

: 소음공해비는일정비율이넘는소음공해지역의인구에대해소음공해비용을

곱해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습지대의감소는 농업의 홍수조절

에 대한공익비용등이해당될수 있으며, 농경지의감소는농지면적의변화

추이를계산해서적용할수 있다. 또한재생불가능한자원의고갈이나에너

지 소비가초래하는장기적인환경위험은1차 에너지소비량으로계산할수

있으며, 오존층파괴는CFC(Chloro Fluoro Carbon) 사용량을계산해서적

용할수 있다. 그러나이에대한연구는아직전무한상태이므로향후여기에

대한연구가요구된다. 

[그림 4 ]에서 [그림 9 ]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 개 국가들의 I S E 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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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중소비지출은

1 9 7 6년에최고치에

달한후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그림5] 미국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달러)

[그림4] 우리나라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달러)



5 4 2 0 0 1년3월호

현안 분석( 3 )

칠레,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G D P와 I S E W의

격차가점점벌어지는

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림 6] 오스트리아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AS billion)

[그림 7] 칠레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P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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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GDP 대비

I S E W의비중이1 9 7 3년에

9 0 %를넘기도하였으나

1 9 7 3년부터1 9 8 3년까지

80% 정도를유지하다가

1 9 8 4년이후에7 0 %를

유지하고있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그림 8] 독일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DM)

[그림 9] 스웨덴의G D P와 ISEW 추이
(단위: 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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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추이가비교되고있다. 우선미국의경우, 앞서살펴본다른복리지표들에

서 나타난바와같이GDP 대비I S E W의 비중이1 9 7 0년대중반이후점차하락

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ISEW 항목중 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가중소비지출

의 변화로설명된다. 이러한가중소비지출은1 9 7 6년에최고치에달한후 지속적

으로감소하고있다. 이것은최종소비지출과가중소비지출의격차에의해서도나

타나는데, 소득재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위 5분위법으로 측정하여, 미국은

1 9 7 0년보다1 9 9 0년대에약 17% 정도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경제

의 구조조정기에사회보장급여의삭감및 실업자 증가가 원인이 되며, 경제발전

에 따른환경의악화도그 원인으로고려되고있다.

스웨덴은GDP 대비I S E W의 비중이1 9 7 3년에9 0 %를 넘기도하였으나1 9 7 3

년부터 1 9 8 3년까지 80% 정도를 유지하다가 1 9 8 4년 이후에 7 0 %를 유지하고

있다. 또1 9 8 0년대에사회복지정책을수정하여개인민간소비지출의비중은감소

하였으나소득재분배의개선으로가중소비지출의비중은크게상승하기도했다.

그래서 1 9 7 0년에서 1 9 8 0년까지 I S E W의 연평균 증가율은 7 . 2 %인 데 반해,

1 9 8 0년부터1 9 9 0년까지의ISEW 연평균증가율은약 -0.2% 감소한것으로나

타났다. 그이유는가중소비지출과순자본성장그리고내구소비재의편익이현저

히 감소함에따른것으로보인다. 또한국제자본수지도악화되었는데, 이는조세

부담에따른자본의해외유출이발생했기때문이다. 

칠레, 독일, 오스트리아의경우에도G D P와 I S E W의 격차가점점벌어지는양

상을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다른국

가에비해I S E W와 1인당G D P의 격차가 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원종

욱·양시현( 1 9 9 8 )에 의하면 그 주요원인은 과도한 사교육비지출, 자연자원의

소모비용, 장기적환경파괴, 높은해외자본의존도로분석된다.

4. IEW

Lars Osberg(1985, 2000)에의해개발된지표로아래4부문의요인들을측정

한다.  IEW는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을대상으로 1 9 8 0∼

1 9 9 6년에대하여작성되었다.

- 1인당유효소비flow : 시장에서거래되는재화와 서비스, 비거래재화와 서

현안 분석( 3 )

우리나라의경우다른

국가에비해I S E W와

1인당G D P의격차가

상대적으로크게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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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미국의I E W를

보면다른지표와

마찬가지로1 9 7 0년대

중반이후복리수준은

크게개선되지않거나

오히려하락하고있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그림 10] 미국의I E W와 GDP 지표의추이

[그림11] 캐나다의I E W와 GDP 지표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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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수명과여가시간의변동

- 생산적사회자원의축적: 자본, 주택, 인적자본의순증및 1인당R&D 가산,

외채순증및환경훼손차감

- 소득분배구조: 지니계수, 빈곤의심도및비율반영

- 경제적안정성: 건강, 노령빈곤등

[그림1 0 ]과 [그림11 ]에서보면캐나다와미국의I E W를 보면다른지표와마

찬가지로1 9 7 0년대중반이후복리수준은크게개선되지않거나 오히려하락하

고 있다.

5. UNHDI

U N H D I는 인간개발에관련된3대 부문, 즉수명, 지식, 경제수준을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대수명, 교육수준(성인 문맹률, 총교육기간), 1인당 실질소득

( P P P기준환산)을사용한다. 이들3부문에대해0과1 사이의지수가공식에의

해 산출되며, UNHDI는세 지수의평균이되므로 역시0과 1 사이의값을갖게

된다. UN의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는1 9 9 9년도기준으로세계3 0위의H D I를

기록하고있다.

U N H D I는 본고에서소개하는다른지표에비하여간단하다. UNDP에서는이

보다포괄적인항목을포함한지표도고려중이나, 후진국의경우보다다양한정

보를반영하는지표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통계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아직까

지는공식지표에다른요인들을포함시키고있지않다. 이러한새로운요인들이

포함되었을경우UNHDI 순위가크게변할가능성이있다. 일례로성차별에대

한 통계가약 3 0개국에한하여존재하는바, UNDP에서이를포함한지수를산출

하였더니U N H D I로 제4위인일본의순위가1 7위로하락하였다.

Ⅳ. 시사점

본고에서 살펴본 복리지표들의 공통된 결과는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이 지속적

으로향상했음에도불구하고복리수준은그에상응하는개선을기록하지못하였

현안 분석( 3 )

U N의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는1 9 9 9년도

기준으로세계3 0위의

H D I를기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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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D P에서는

포괄적인항목을포함한

지표도고려중인데

새로운요인들이

포함되었을경우U N H D I

순위가크게변할

가능성이있다.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HDI 상중위권국가 HDI 중위권국가 HDI 하위권국가

1  Canada  
2  Norway 
3  United States 
4  Japan 
5  Belgium 
6  Sweden 
7  Australia  
8  Netherlands 
9  Iceland 
10 United Kingdom 
11 France 
12 Switzerland 
13 Finland  
14 Germany 
15 Denmark 
16 Austria 
17 Luxembourg  
18 New Zealand 
19 Italy  
20 Ireland 
21 Spain  
22 Singapore 
23 Israel 
24 Hong Kong, China    

(SAR) 
25 Brunei Darussalam
26 Cyprus 
27 Greece 
28 Portugal 
29 Barbados 
30 Korea, Rep. of 
31 Bahamas 
32 Malta  
33 Slovenia 
34 Chile  
35 Kuwait
36 Czech Republic 
37 Bahrain 
38 Antigua and 

Barbuda 
39 Argentina 
40 Uruguay 
41 Qatar 
42 Slovakia 
43 United Arab

Emirates 
44 Poland 
45 Costa Rica 

46 Trinidad and
Tobago 

47 Hungary  
48 Venezuela  
49 Panama 
50 Mexico 
51 Saint Kitts and

Nevis 
52 Grenada  
53 Dominica 
54 Estonia  
55 Croatia  
56 Malaysia 
57 Colombia 
58 Cuba 
59 Mauritius  
60 Belarus 
61 Fiji  
62 Lithuania  
63 Bulgaria 
64 Suriname  
65 Libyan 

Arab Jamahiriya  
66 Seychelles  
67 Thailand 
68 Romania  
69 Lebanon  
70 Samoa (Western) 
71 Russian Federation  
72 Ecuador  
73 Macedonia, TFYR  
74 Latvia 
7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76 Kazakhstan 
77 Philippines 
78 Saudi Arabia 
79 Brazil 
80 Peru
81 Saint Lucia 
82 Jamaica 
83 Belize 
84 Paraguay 
85 Georgia
86 Turkey 
87 Armenia 
88 Dominican Republic  
89 Oman  
90 Sri Lanka

91 Ukraine  
92 Uzbekistan  
93 Maldives 
94 Jordan 
95 Iran, Islamic Rep. of 
96 Turkmenistan 
97 Kyrgyzstan 
98 China  
99 Guyana 
100 Albania 
101 South Africa 
102 Tunisia 
103 Azerbaijan  
104 Moldova, Rep. of 
105 Indonesia 
106 Cape Verde  
107 El Salvador  
108 Tajikistan  
109 Algeria 
110 Viet Nam 
111 SyrianArab 

Republic 
112 Bolivia 
113 Swaziland 
114 Honduras 
115 Namibia 
116 Vanuatu 
117 Guatemala 
118 Solomon Islands 
119 Mongolia  
120 Egypt  
121 Nicaragua 
122 Botswana  
123 Sao Tome 

and Principe 
124 Gabon  
125 Iraq 
126 Morocco 
127 Lesotho 
128 Myanmar  
129 Papua New

Guinea 
130 Zimbabwe  
131 Equatorial Guinea 
132 India  
133 Ghana 
134 Cameroon  
135 Congo 
136 Kenya 
137 Cambodia  
138 Pakistan 
139 Comoros

140 Lao People’s 
Dem. Rep. 

141 Congo, Dem. 
Rep. of  

142 Sudan  
143 Togo  
144 Nepal  
145 Bhutan  
146 Nigeria 
147 Madagascar 
148 Yemen  
149 Mauritania 
150 Bangladesh  
151 Zambia 
152 Haiti  
153 Senegal 
154 Cote d’Ivoire  
155 Benin 
156 Tanzania, U. Rep. of 
157 Djibouti  
158 Uganda 
159 Malawi 
160 Angola  
161 Guinea 
162 Chad 
163 Gambia  
164 Rwanda  
165 Central 

African Republic  
166 Mali 
167 Eritrea 
168 Guinea-Bissau  
169 Mozambique  
170 Burundi 
171 Burkina Faso 
172 Ethiopia  
173 Niger  
174 Sierra Leone 

<표2> UNHDI의국가별순위( 1 9 9 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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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경우와 같이오히려 하락했을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사실최근개

발된복리지표들은주로미국, 캐나다, 호주및 유럽의일부국가를위주로개발되

고 적용되었으므로, 이들국가들의관심사항을주로반영할 가능성이크고직접

우리나라에적용하기에는무리일수도있다. 또한지표를만드는데 있어서어떤

요소들을포함하고가중치를어떻게배정할것인가에는자의적인결정이개입될

수밖에없으므로도출된복리지표를그대로받아들이는데도문제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우리의 경제정책이지나치게성장일변도로추진되었

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교육, 노동, 보건의료, 소득분배,

사회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난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선진국의복리지표추이가던지는시사점에유의

할 필요가있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ISEW 추계에서보았듯이우리사회

의 복리수준역시소득향상과는격차를보이고있으며, 이제는성장과더불어성

장의내용, 특히사회개발분야에대한투자에도비중을두어야할 것으로보인다.

사회개발분야는경제분야에비해통계·자료가상대적으로빈약하며, 특히성

과측정이라는문제에서는주관적요인을배제할수 없는효용·복리를계량화해

야 한다는점에서근본개념상의어려움이있다. 그러나사회개발분야에대한사

회적수요가증가하고재정에서의투자가중장기적으로계속증가할것이예상되

는 상황에서, 이분야에투입되는재원을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개념으로인식

하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 사회개발분야지출을투자로볼 때 그 현황과예상효

과에대한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근거하여한정된 국가재원을효율적으

로 사회개발부문과타부문간에배분할수 있을것이다. 아울러재정적자전반의

중장기 관리에서도 향후 사회개발분야 지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있는재원조달방안이강구될수 있을것이다.

복리지표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정방식이 선진국

에도아직없다. 그러나본고에서고찰한여러지표들은계량화라는문제에대한

접근방법에서 서로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계량화를 시도할

수 있는사회개발분야를제시하고그 구체적 방법을예시하고있다는 점에서 실

무적인도움이된다고할 수 있다. 또한여러복리요인과경제사회전반을포괄하

는 종합평가의틀을 제공함으로써사회개발분야 내에서 세부영역간의자원배분

은 물론, 사회개발분야와다른분야간의자원배분문제에서도투자의우선순위를

현안 분석( 3 )

우리나라의ISEW 

추계에서보았듯이

우리사회의복리수준

역시소득향상과는

격차를보이고있으며, 

이제는성장과더불어

성장의내용, 특히

사회개발분야에대한

투자에도비중을두어야

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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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종합적이고일관성있는이론체계를나름대로제시하고있다. 비

록 아직불완전한방법이나마이러한복리지표들을도입하여적용하려는꾸준한

노력을통하여재정운영의합리화를도모하고성과위주의정책기조를정착시킬

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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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the IRS and Taxpayer Complianc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Robert Strauss / Carnegie Mellon대교수

정 책 토 론 리포트

<제1주제>

조세행정의 기본방향

은 정부에대한납세자들

의 신뢰를바탕으로납세

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

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세행정당국은

주어진예산을가장효과적으로사용하여야하고,

세무조사, 가산세등 여러 가지정책수단들을이

러한정책목표에맞추어집행하여야한다.

미국의 조세행정은 1 0 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정치및 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많은

변화를 겪었다.  또한조세행정을담당하는 미국

국세청조직도일찍이세목별조직에서기능별조

직으로 전환·운영하였고, 1998년에는 납세자

특성에따른조직으로개혁하여오늘에이르고있

다.  이러한조세행정의발전과정은납세자, 조세

당국, 정치권간의끊임없는상호작용에의해이루

어졌다고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1 9 9 9년부터 국세행정

의 패러다임을바꾸는 근본적인개혁을추진중에

있다.  특히신고납부제도하에서납세자들의자발

적인성실납부를유도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수

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점차그 성과가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지

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미국 조세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조세행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정책적

과제가한국에서도똑같이제기되고있음을알수

있다.  이는한 국가가직면하는조세행정상의문

제는모든사회가공통적으로직면하는문제이며,

또한그 문제는단기간에해결하기힘들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조세행정의역사적 발전과정을살펴본 결

발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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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과, 우리나라조세행정에주는시사점 중 중요한

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ㅇ 조세제도및 조세행정에대한납세자들의반

응을매년조사하고그 결과를발표한다.

ㅇ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

세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납세자

들을 표본 추출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 후, 세무조사 선정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그에 따른 탈루유형을

주기적으로발표한다.

ㅇ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복잡도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발표한다.

2.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야만 한다.

ㅇ 면세점을대폭낮추어모든납세자들의소득

에 대한정보가국세청에보고되도록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정책적 배려는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

할 수있다.

ㅇ 개별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조세 및 관련연구 이외의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어서는안 된다.

ㅇ 국민연금의 부과 징수는 조세행정으로 일원

화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자영자의 과소보

고 문제를부분적으로해결할수있다.

ㅇ 불성실납세행위에대한벌칙제도의개선및

처벌 수준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한다.

토론요약

납세자의 권리 존중해야

이 논문의목적은 세정

의 증진을 위한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한국에

서의 세정 발전을 위한

조언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이논문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

다고 생각한다. 특히 납

세자 순응과 납세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세정정책은 한국의 세정 발전을 위해 매

우유용한것으로보인다.

무릇바람직한세정의 목표는 조세비용을최소

화하고, 탈세를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편이를 극

대화하는것이다. 이세 가지목적에비추어미국

의 세정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가지교훈

을주고있다,

나성린/한양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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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세비용의최소화와관련하여서는, 모든

소득원천의 전산화와 조세관련 정보의 국세청으

로의집중화를통한징세비용의감소와납세자들

로 하여금소득신고를할 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

써소득신고율을증가시키는방법등이유용하다.

둘째, 탈세 최소화와 관련하여서는, TCMP(납

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를 통한 납세순응도

를 증가시키는방법을 보여 주고있고, 세무조사

제도의투명성과공평성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

다. 그리고 개인 납세정조의중요성에 관한 오랜

기간에걸친진지한논쟁이유용하고, 조세포탈범

에대한 엄격한벌칙등이배울만한점이다.

셋째, 납세자 편이의 극대화와 관련하여서는,

조세행정체계를개혁하려는계속되는노력, 즉세

목중심으로부터조세기능중심으로의전환, 그리

고최근에와서는 업무(business) 중심의전환등

이 참고가된다. 특히최근에와서업무라인을다

른 세정의 개혁에 대한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것의 성공 여부가 미국에서조차도

불확실하기에흥미로운실험이될것이다. 국세납

세자변호관과지방세납세자변호관제도의도입

또한주목할만한제도로보인다.

다음으로 한국 세정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

세정은지난3년동안상당히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개선될여지가많이남아 있다. 

첫째, 세무조사는 그 공평성, 투명성과 관련하

여 아직많은문제점과납세자들로부터의불만이

있다. 한국에서세무조사는종종납세자의권리를

간과한다. 예를들면 세무조사 통보를 너무급작

스럽게 한다든지 업무시간에 세무조사를 한다든

지 하는것 등이다. 그리고세무조사가세정의효

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방법으로보다는흔히세

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종종활용된

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정이 비밀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대한 벌칙이 매우 낮고비합

리적이다. 즉 체벌 수준은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매우높은반면에벌과금은낮은편이다.

세무조사의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것이 정치

적 압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고 종종정치적으

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국세청 당국이

나 정부는부정하지만기업들로하여금정부정책

에 순응하도록압력을가한다든지언론기관에대

한 압력용으로이용된다고많은국민들이믿고있

고 세무조사를당하는대상들이그렇게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 기관에 대한 세무조

사의시점이묘하게도정부정책의발표와맞아떨

어지기에그러한오해가생기는데이러한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결코높아질수 없을것이다.

둘째, 조세에대한개인정보의 보호또한중요

한 이슈가되고있다. 일례로최근언론기관에대

한 세무조사의 결과를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느냐

마느냐 하는것에대해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세무정보는

그 관계된 납세자가 범죄를 저지르지않은한 보

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 책 토 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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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정보가정치적으로또는사법기관에의해

다른 목적으로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으로분류된 개인정보의목록은세정을개선

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에게공개하는것은반드시필요할것이다.

셋째, 납세순응도를높이기위해한국은납세순

응률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TCMP 같은 제

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순응비용

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기장비용을낮

추거나소득신고를쉽고싸게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조세관련

부정부채를척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이 논문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세정효율성이개선되었고그 이유를전체조세수

입에서차지하는징세비용의비율이낮아졌기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징세비용이 떨어지는

반면에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은 신고납부제

의 결과로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행정

의 효율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총조세비용을감

안해야할 것이다. 그리고이 논문에서통일관련

부분은 전체 논문의 주제와 별 연관성이 없기에

삭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왜곡비용과징수비용 함께고려

전통적인 적정조세이

론에서는 조세의 사회적

비용을 왜곡효과에 따른

효율상실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조세부과와 납부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조세징수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

이라고 여겨지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징수과정상

의 비용이효율비용을능가할수 있다. 따라서조

세의 비용을 논할 때에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르

는 왜곡비용과 조세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한국의 조세논의는 그동안 조세의 편익측면에

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최근들어, 한국조세연

구원이조세의비용측면에관한잇단외국전문가

세미나를여는것은조세발전을위해큰 공헌이라

고 할 수 있다. 지난가을Jorgenson 교수가조세

의 왜곡비용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Strauss 교수는징수관련비용을다루고있다.

Strauss 교수 논문은 미국 국세청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쟁

거리는 많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험이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점은신중하게고려돼야한다고본다.

첫째, 미국의 조세제도는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전주성/이화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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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되어왔지만, 한국의경우는소비세인부가가

치세가 중심적인 세수원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

우도판매세가있지만 지방정부수준에서부과되

므로한국의경우와비교하기힘들다.

둘째, 행정비용과 납세자비용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명제는 매우 흥미롭다. 다만, 한

국과같이기존의조세제도에향상의여지가많은

경우에는제3의요인에의해양 비용이함께감소

할 여지가 있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한다거나,

컴퓨터기술의사용등이사례가될 것이다.

셋째, 국제자본이동에따른원천세의역할에관

심을둘 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 자본소득종합

과세의 재시행으로 미국의 과세제도를 따라가려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원천세

등을통해조세회피와자본이동을제한하는방향

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탈세기회가적은 미국

과, 급격히 자본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는

상황의차이가크다.

넷째, 면세점을 낮추어 조세정보를 더 많이 획

득하고동시에분배의 목적도달성하라는제안은

적어도현 시점에서는시기상조이다. 과세대상소

득을축소하려는노력이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

다. Strauss 교수가여러차례강조한 것처럼 조

세제도에대한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이러한조

치는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분배목적

도현재로서는불합리한비과세감면을축소해과

세베이스를넓히는 방향으로나가는것이누진세

율을조정하는것보다바람직하다.

미국의 세제가 한국보다 복잡해

발표논문은 한국과 미

국의 조세행정 시스템을

비교·분석하는 데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

을 논하는논문의후반부

에는 특별히 납세순응에

비중을 두고 있다. 논문

의 주제는오늘날한국에서경제학자, 법률가, 회

계사, 정책입안자, 심지어는N G O단체까지도 매

우큰관심을기울이는분야라할 수있을것이다.

한국에서의 납세순응도를 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의 조세행정 체계를

벤치마킹하는것이논문의주요사안인것으로보

인다. 본논문은‘Kiddie Ta x’규정의도입, 미국

의 T C M P와 같은 세무조사 프로그램의 정규실

시, 불성실 신고자 및 조세포탈자에대한 처벌을

보다더 강화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그러나이

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낮은 감면수준과 공제수준은 조세부과로

부터소규모소득을보호할수 없으며, 저소득계

층의납세자로하여금그들의지출을감당하기어

렵게 한다. 충분한 과세자료 확보에 대한 이익도

특히, 정책변화에대한비용편익분석이완전하게

평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변화를 정당화하

정 책 토 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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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소득계층에대

한 E I T C (획득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추가적인세부담이중산층

이나그 상위소득계층에서발생할수도있다. 획

득소득공제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도구인지는아직까지의문의여지가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조세학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주요한논쟁거리가되고있다. 

둘째, TCMP 조사프로그램의도입에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러나이 프로그램의도입에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지

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적으로

TCMP 조사는 실험실의 실험과 유사하다. 이는

개인에게오히려면죄부를제공하는결과를초래

할 수도 있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미국에서

의 경우보다더 많은거부감을표출할것이며, 국

세청에대한저항을조직화할수도있다. NGO와

언론또한조사프로그램의무용성에대하여납세

자들을지원할수도있다.

셋째, 한국의 납세자들은 세무신고시 자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리스트의제시요구와같은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고하겠다.

한국 시스템에 적용가능한미국규칙은 부부합

산신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s)이다. 현

재 한국의 규정은 배우자로 하여금 U n e a r n e d

I n c o m e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만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하고있다. 합산신고항목에서근로소

득을배제하는이유는행정적인편의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대부분의근로소득공제

는 고용주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출된다. 그래서

요구되는 부부합산신고는 결혼한 부부에게 추가

적인 순응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별도신고혹은합산신고가선택가능하다면그 부

담을줄일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성실신고자와 탈세자에 대한 더

욱엄한페널티가필요하다.

저자는 미국과 상반되는 한국의 규정을 비교하

려고시도하였다. 얼핏보면한국의제도는미국보

다 더욱 관대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제한규정을제외하면미국의규칙이 한국

보다더욱엄하지않고복잡하다. 예를들어현재

의 제도하에서 과소보고한 소득이 과세소득의

1 / 3보다크거나5 0억원보다크다면, 페널티는추

가적으로납부할세금의3 0 %까지할 수 있다. 이

페널티는미국의 페널티 규칙하의실질적인추정

치에해당한다. 

한국의 제한법은 민법과 형법과의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법과의단순한 비교는 전

체적인그림과는맞지않을것같다. 

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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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세 환경은 미국과 달라

우선, 장래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훌륭한 아

이디어를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표한다. 

국세청의 개혁 프로그

램 및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에, Strauss 박사의제안들에 대한견해를, 특히

미국국세청의경험을 우리나라에원용하는방법

론에초점을맞추어이야기하고자한다.

1 9 9 9년이래우리국세청은세정개혁을위해각

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미션은 납세

자들이국세청에신뢰를가지고세금을납부할수

있도록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세부담의 공평성, 행정의 효율

성, 납세자에 대한 반응성(책임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달성을개혁목표로설정하였다.

우선본청1개국(局), 1개지방청그리고3 5개

세무서를통폐합하는등 조직을축소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보호담당

관실, 납세서비스센터, 세원관리(신고처리)과및

징세과등의기능별조직으로전환하였다. 

또한 행정관리의 전 과정을 재설계( r e -

e n g i n e e r i n g )하였다. 첫째, 컴퓨터 전산망의 활

용을 확대하였다. 발전된 컴퓨터 전산망인 국세

통합시스템( T I S )은 조세행정의효율성과 조세행

정에대한납세자들의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기

여하였다.

둘째, 신고·등록, 세원관리, 감사, 세무조사및

현지확인, 징세등 조세행정의전 과정에대한업

무 매뉴얼을작성하였다. 조세행정과정의표준화

와 투명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의불필요한간섭을제거할것이다.

셋째, 모든세무서에납세자보호담당관( 2 ~ 5명

의 보조자 포함)을임명하여 사전에 납세자 권익

의 침해를보호할수있었다.

넷째, Home Tax Service를제공하기 위한 노

력을하고있다. 작년한해동안우편에의한신고

가 6 8 %이었는데, 올해에는전자신고를확대하고

전화신고도도입할것이다. 인터넷을통한세무행

정서비스와전자메일을통한정보제공시스템으로

인해납세자들은앞으로세무서를방문할필요가

없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과 납세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러

한 납세자권리에대한인식은세무당국이자의적

인 방식으로조세행정을집행하는것을방지할것

으로생각된다.

또한 공평과세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거래(또는 예산지

출)시에신용카드를의무적으로사용하거나세금

계산서를수수하도록하였다. 가계소비에있어신

용카드사용률을높이기위해신용카드세액공제

정 책 토 론 리포트

한상률/국세청소득세과장



재정포럼 7 1

제도와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시행하였다.

지금까지거둔주요성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패가 상당한

수준( 7 0 % )으로감소하였다.

둘째, 조세관련인프라가효과를나타내기시작

하였다. 과세인프라는공공, 기업및 가계등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

고 세금계산서를수수하도록유도하고있다. 작년

의 신용카드사용은2배증가하였는데, 이는2조

원 이상의추가적인세수증가를가져올것으로기

대된다.

셋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운영과 우편신고,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등 Home Tax Service의

제공을 통해조세행정서비스를개선하여납세자

만족도를높이는것은물론세무부조리도감소시

킬 수 있었다. 한 민간리서치기관의조사에 따르

면, 납세자만족도지수가6 0점에서7 4점으로크

게 향상된것으로측정되었다.

넷째, 세수또한크게증가하였으며조세행정의

효율성도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정개혁의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

고 O E C D국가들과비교하여볼 때, 여전히많은

문제를안고있다. 납세자의순응도는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누락(과소)신

고가만연되어있는실정이다. 그리고납세자들은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소득세 면세점 이

하에있으며 무신고율도 높은등 여러가지문제

가있다.

조세에대한사회적태도는일반적으로그 사회

의 문화적·역사적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

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경험하였다. 사실, 식민

지배하에서세금을성실하게납부하는것이옳은

일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탈세행위가애국

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사고는 1 9 4 5년

에 우리나라가일본으로부터독립한후에도 쉽사

리변화되지않았다. 

그리고 자본축적이 미약하였던 우리나라는

1 9 6 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정부가 주도함에 있

어 상당부분 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제발전 정책은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초래할수밖에없었고이는조세와조세당

국에대한국민의태도에악영향을미쳤다. 

이러한관점에서볼 때, Strauss 박사가조세체

계에대한납세자 태도의 독립조사 및 그 결과공

개를제안한것은우리조세행정에중요한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조사는 조세에 대해 납

세자들이가지는부정적태도의원인과그 해결책

이 무엇인지에대하여우리들에게중요하고유용

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또한 납세자 순응도 측정프로그램( T C M P )을

제안하였는데몇 해 전, 이프로그램을우리조세

행정에도입하기위해연구하였으나우리나라조

세환경이 미국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에서

T C M P의 도입을포기하였다.

직면한 첫 번째문제는 표본의 수였다. 미국국

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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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은매 5년마다5만명의표본을 선정한다. 조

사에있어상당한수준의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적어도 1 0 0개 이상의 기

준으로나누어져야하고각 그룹마다5 0 0개 이상

의 표본이 필요하다. 이는 적어도 5만개 이상의

표본이필요함을의미하는것이다.

반면에 우리 국세청은조사인력의부족으로 인

해 매년 1만명 미만의 납세자만을 조사할 수 있

다. 자영업자의조사비율은매년0.3% 미만이다.

그리고 조세회피와탈세에 대한우리나라 납세

자의태도는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 납

세자들의문제는비용의과다공제인반면, 우리나

라의경우는수입금액의과소신고가가장중요한

문제이다. 만약조사공무원이과소신고수입금액

을 적출하지 못한다면, TCMP의 유용성은 현저

히줄어들것이다.

T C M P를 우리나라조세행정에도입하는데 있

어 또 하나의문제점은 No-Change Rate, 즉세

무조사결과추가징수할세액이전혀없는납세자

의 비율이다. No-Change Rate가의미하는바는

납세자들의신고가 완벽하게성실하거나또는세

무조사 결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본인의기억으로미국T C M P의 N o - C h a n g e

R a t e는 45% 남짓이었다. 최근에다소증가되었

을 수도 있다. 한국 납세자의 No-Change Rate

는 불행히도 자영업자의 경우에 거의 零에 가깝

다. 결론적으로이러한 우리나라의납세환경하에

서 T C M P가 성공을거둘수 있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고있다.

Strauss 박사는복잡성지표를제안하였다.

조세행정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조세체계와

세금신고서및설명서를단순화하는것은전 세계

모든국가의조세행정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우리는좋지않은경험

을 가지고 있다. 과거 수십년간 세무공무원들은

세금신고서를 간편하게 만들기보다 납세자를 대

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1999년부터는

정책을바꾸어 납세자들이스스로 신고서를작성

할 수있도록하였다. 

처음 단계에서는 납세자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요즘은세금신고서와설명서를보다간편하게만

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여하튼복잡성 지표의

제안은우리조세행정에도움이될것이다.

신고의 면세점을 낮추는 것, EITC(획득소득공

제제도)의도입, 조세정보의비밀준수, 징수활동

의 통합그리고고의적인탈세에대한대책등 다

른 여러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여하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미국국세청의경험은미래우리나라조세행정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크게도움이 될 것

이다.

정 책 토 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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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세행정은과거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개선과 동시에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급격한변화에따라조세행정에대한새로운수요

가 발생하고있다. 첫째, 외환위기이후안정적세

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원이 투명한 부분을 중

심으로 하는세수확보가 점차 경제적 왜곡을 가

중케 하는 시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확충에따른보험료부담또한조세

의 일종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어공평과세에대

한 수요가매우높아졌다할 수 있다.  셋째, 조세

행정의위상이과거세수확보와공평과세의실현

에서 추가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하도록

요망되고있다는점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조세

행정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너무도복잡하다할 수도있다.  그러나최근경제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다강화될것이라는점에서납세성실도및 소득

파악에대한중요성이과거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급격

히 상승하였고구조조정을위한세부담의증가가

피할수 없는현실적여건이므로보다공평하고도

효율적인세무행정이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성실도 제고방안으로서 현

실적 제약을 충분히 감안한 세무행정의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다양한 현실적 문제하

에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

째, 벌칙(예: 세무조사)에의한 성실납부 유도방

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경제환경변화와성실납부유도

이 철 인 / 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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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토 론 리포트

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다.  이로써 단기적 벌칙 강화에 의한 급격한 심

리적저항감 등을완화시킬수 있으며 점진적 조

사비율의 제고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어

낼 수 있다.  둘째, 과세자료양성화를통한성실

납부 유도방안을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보다 획

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성실납부 유도방안의 전단계이

면서, 동시에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과학적

세무조사기법이 비로소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자신의 소득자료를 투명하게 노

출시키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조세행정에 기여한

만큼 그 혜택을 적극적으로 돌려줌으로써 조세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조세행정

간의 정책연계를 통해 사전에 지하경제 증가요

인이 되거나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제도가 되

지 않도록노력해야한다.

두 번째주제로는 소득신고에있어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간부담의인식이 다르다는점에대해

논의하였다.  소득세납부액은개인에게직접적인

혜택을주지못하여소득파악의어려움을야기하

지만, 사회보험료는보험급여에영향을미치고있

어 무조건사회보험료의납부를기피하는것은가

입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  이는 곧 저소득 가입

자를중심으로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신고하게

하는유인이될 수있다. 

셋째, 세제및 사회보장제도의도입·개편에대

해 보다많은관심을 갖고조세행정의추진에 유

리한구조가정립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는것

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능의강화를 위해 조세행

정기능의활성화가필요하지만동시에역으로조

세행정의 소득파악 기능은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

서사회보험및공적제도의구조에대하여조세행

정 당국의 관심및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

한 기관간 협조의 첫 단계로서 우선 부과기준이

통일되어야 하고 관리체계가 개인기준으로 바뀌

어야한다고판단된다. 

넷째, 인력관리 및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 개발

에 보다적극적일필요가있다는점이다.  단기적

으로 현행의 경직적 인건비예산제도 내에서라도

성과및 목표달성여부에 따라인건비 규모증액

률이변동될 수 있도록 하여우수전문인력의관

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성실납부유도를위한본 논문의방

안은조세행정그자체뿐만아니라여타제도와의

상호작용을감안하고있다는점에서변화하는경

제환경하에서세정의 역할정립을위한기초자료

로활용되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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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요 약

납세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로바뀌어야

조세행정은 세금을 어

떻게 얼마나 잘 걷느냐

가 궁극적인 목적일 것

이다. 납세성실도를 높

이기 위해서 벌칙을 강

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이기는하지

만, 벌칙강화는그 자체

가 국민에게있어서매우큰 저항감을불러일으키

게 된다. 이러한 저항감을 완화하기위해서는 국

민의납세도의를향상시키기위한홍보와교육을

강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납세실적과사회보장

을 연계하여성실납부에대한우대장치를확충할

필요가있다고보인다. 성실납부와관련해납세자

의 입장에서논의를하고자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

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오래

전부터변호사나의사같은자영업자의소득을제

대로파악해서공평하게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소리가높았다. 그러나지금까지도불공평한세금

체계를방치하고있기때문에정부가비난을받고

있다. 따라서자영업자의성실납세는공평과세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자영

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이 문제를 해

결하기위한근본적인방법은신용카드사용을확

대하고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당국은신용카드사용과세금계산서주고

받기를 확산할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취지에서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는성공적인

시도라고할수 있다.

또한세금에대한신뢰와세금을성실하게납부

한 데 대한자부심을느끼도록해야한다. 미국일

부지역에서는초등학교의졸업식이나마을행사때

그지역에서세금을많이낸사람을단상의상석에

앉게한다. 성실납부자가사회적으로인정받는풍

토가 중요하다. 이렇게되면 세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쌓여국민들의성실납부와연결될것이다.

성실납부를위해서는세금을잘못부과하는즉,

세금부과과정의오류를크게줄여야한다. 납세자

의수와 경제규모에비해적은세무공무원과복잡

하고수시로바뀌는세법때문에필연적으로과세

오류가생기는것은인정하지만, 일부세무공무원

의무능이나업무태만으로인한과세오류는개인

이나 기업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세무당국의빠른판단과 구제가 없는한 영세납

세자들은부당한과세우려때문에힘없이 무너져

버리기십상이다. 지난9월부터각 세무서에납세

자보호담당관이라는것을두고억울한 일을처리

해주고있으나이것은과세오류가있은후의수순

이므로직접적으로과세오류를해결할수있는근

본적인해결책은아니다. 세무행정이행정능력위

주보다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로 바뀌어야

남승욱/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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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생각한다. 

감사인의 고유 직무 보장해야

장기적계획에의한세

무조사, 과세자료 양성

화 방안, 조세와 공적보

험 연계에 의한 소득파

악, 우수인력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시한 논문으로, 이

전에 별로 거론되지 않

았던공적보험과과세표

준 양성화를연계하는내용이특징으로보인다. 

공적보험의 확대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무현장에서도 느끼는 점이

다. 공적보험이 체납되면 폐업을 하고 새로개업

을 하면된다. 세금을체납했을경우는사업자등

록증이 나오지 않지만, 공적보험료는체납되어도

국세청에서관리하지않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이 나온다. 그리고 근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장을 하지 않는다. 대체로젊은 근로자는 보험

에 부정적이기때문에 근로소득세를적게신고하

고, 사업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며, 임대소득

자는임대소득을축소시키는등 공적보험이원인

이 돼서 사업자가 총수입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것을많이볼수 있다.

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는세수실적이높지않

아도공평과세측면에서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

다. 지역담당제폐지이후에무등록사업자나간이

사업자에안주하는사업자가대폭늘어나고있다.

동대문주변의류상가에서는사업자등록증이없다

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보호나행정비용또는행정인력의부

족으로 소홀히 했던사업자에대해 더욱많은행

정력을투입해서과표양성화를이루어야한다. 

사회구조의 부패와 불투명성 감사를 세무행정

에 의존하는 것은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인다.

세무조사과정에서회계의 투명성이밝혀져야한

다는주장이일부정치권에서나오고있는데이러

한 주장은매우우려되는바이다. 그이유는회계

감사는 회계감사인의 직무이면서 그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러한 직무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인데정부는감사인들이감사하는

업체를동일한 시간에동일한 장소에서세무조정

을 같이하도록하고있다. 감사인은감사를투명

하게하기위해노력해야하나세무조정까지같이

하다보니시간이 부족해서둘 다 하지 못하는 경

우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이러한 것

을제도적으로보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전산망 가입자와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사

용비율이80% 이상인사업자를성실납세자로간

주하여 우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방

향은 좋으나 특히, 집단상가등에서 외형상 가장

탈루가 많은사업자가 가장많은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는 많이 탈루하면서

노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100% 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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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있다고할수 있기때문이다. 

TCMP 프로그램개발이 바람직

2년간 세계잉여금이 5

조원에서 1 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99

년 9월 제2개청이라는

국세청의 노력의 결과가

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

다고지금섣불리판단하

는 것은시기적으로이르

다고생각한다. 따라서현재시점에서국세행정의

선진화라든지성실납부유도의여러가지방안을

마련하지않는다면재정적자, 국가채무의증가와

같은우려할만한상황이생길 것이다.

이런점에서이 논문은환경변화를정확히인식

하고있으며, 그 방향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시하

고 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전략적방법론중 첫

번째로제시한세무조사에대한원칙을사전에발

표하고장기적으로일관성있게추진하자는원칙

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고 조세제도행정 그리고 사

회보장과 연계하자는 전략적 방법론을 택했다는

것에특징이있다. 

여기서제시된방안이현실성있고실현가능하

기 위해서는몇 가지전제조건이필요하다. 첫째,

세무조사 나아가 조세행정이 정치적으로 독립되

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원칙을 먼저 발표

하고그 원칙하에서만세무조사를하도록하는것

이다. 원칙중 하나로T C M P를 들 수 있다. 세무

행정에정치적으로독립된원칙이 있어야국민들

이 신뢰를가질수있을 것이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성실납부자가 탈세자의 수

보다 더 많은 세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성실납부를했을 때 추가적으로내는

세부담이인센티브보다는작아야한다. 

세 번째로, 소득파악이중요한관건이되고있는

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납부를 유

도하는방안은실효성이없다고하겠다. 

이런세 가지전제조건중 성실납부자가탈세자

보다훨씬많아야하는조건의방안으로근거과세

확립을들 수 있다. 근거과세를확립하기위한많

은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되어왔던부가가치세의간이과세제와표준소득률

제도가 개선되었고앞으로도제도적으로또 행정

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해서 기준경비

율을 마련했다고는하지만, 여전히표준소득률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해당업종

의 표준소득률을알고있는상태에서그보다소득

이 더 높더라도표준소득률보다더 높게신고하지

는 않을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 표준소득률을비

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비공

개로했을 경우세무행정상부담증가가 있을것

이다. 따라서사전에여러가지준비를통해서이

러한부담증가를막아야하는데, 그방법중 하나

안종범/성균관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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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 C M P가 될 수 있다. TCMP는언젠가는실현

시켜야 하겠지만, 사전에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과세자료를미리확보하여준비를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성실성유도를위한여러가지인센티

브 중에성실납부자의요건이나기준도T C M P의

수많은항목의틀 안에서실현될수 있을것이다.

세무조사를위해서만이아니라 성실납부를가려

내기위한 TCMP 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바람

직하다고생각한다.

세 번째 전제조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제도와

의 연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사회보험중 국

민연금 자영자 확대시에 소득파악문제가 제기되

었다. 대부분의자영자들이세무서에신고하는소

득에 맞춰서 소득을 신고하였다. 자영자들은 4 5

등급의 최하위등급에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의 3 0 %만이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2 0 0 8년

국민연금이본격적으로 지급이 될 때, 모든 혜택

은 기존의 가입자인근로소득자가아닌최하등급

에 속하는 자영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부과징수는국세청에서하루빨

리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업무가가중되고 그

에 따른 모든 비난이 국세청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도불구하고, 지금시점에서는그것이최선

이라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를 대상

으로하는4대 사회보험즉,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동일한근로자에대해서기

준이되는임금이각기다르다는문제점을가지고

있다. 그리고사회보험관련종사자중 60% 이상

이 징수부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부과징

수 업무를국세청에서맡게된다면전체행정체계

의효율화를달성할수있을 것으로보인다.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공평과세 달성

경제환경변화에 I T산

업의 발전과 국제화·개

방화에 따른 외환자유화

를추가했으면하는바람

이 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와연

금소득공제의도입, 획득

소득공제, 납세실적마일

리지제도등새로운제도가많이제안되었는데, 실

무자의 입장에서좀더 구체적인내용을 포함했으

면하는바람도있다. 

사회보험 부과징수에 대해서 국세청이 통합관

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요구된다하겠다. 영미와같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을사회보장세로운영하고있는데, 이와

달리우리나라는조세제도를통해서가아니라별

도의재원을 가지고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

기 때문에 영미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있다. 그리고현실적으로해당부처의이기

주의때문에단기적으로통합하는것은매우어렵

고, 통합시상이한조직문화접목시의문제점등

이 있을수 있으므로그 해결방안에대한더욱깊

장춘/국세청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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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접근이요구된다. 국세청도장기적으로는사회

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려고는 하고 있지

만, 위와같은어려운문제들로인해더욱구체적

이고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하겠다. 

요사이 T C M P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미국의

조사대상선정프로그램은 T C M P가 아니라

DIF(different information system)라는프로그

램으로, 사업자들을분류하여표준범위를 벗어난

정도를계산해조사대상을선정하게된다. TCMP

는 D I F의 객관성이나타당도를높이기위한표본

조사이므로, 표본수가 많아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도공식을 만들어 조사대상선

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는

다른실정이다. 미국의소득세 납부자가1억명이

넘는데 반해우리나라는소득세납세자가1 3 0만

명이고이 가운데 1 / 3만이세금을납부하고이중

4 0 %만이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며, 기본적으로소득세신고내용이어느정도성

실성이 담보되어야통계처리의의미가 있는데우

리나라는소득세신고의내용이믿을만하지않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서도제약조건이있어기본

적인데이터가부실하기때문에타당도가매우낮

다 하겠다. 앞으로 과세자료 인프라가 제대로 작

동하고 성실신고수준이 높아진다면이런프로그

램이객관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성실납세방안으로국세청은기본적으로금년을

공평과세의원년으로삼아성실신고, 정직신고를

유도하려는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고, 첫

째 목표는과세자료인프라를구축하여공평과세

를달성하는것이다. 

미국의경우소득세신고는4월에하게되어있

는데, 지급자정보보고제도로이미지급자가2월

말까지신고를하고이것이4월소득신고의9 0 %

를 차지할 정도로 지급자 정보보고제도나 제3자

정보보고제도가철저히 뿌리내려져있다. 이러한

미국의사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매우크다

고하겠다. 범사회적과세자료인프라를마련하기

전에 행정력만으로 성실납세를 해결하기는 어렵

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 과세자료 인프라를 만

들어서과세정보를이끌어내야만한다. 

그 다음으로 과세자료 인프라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가있을수있다. 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

고 현금거래를하는 귀금속, 숙박업, 러브호텔같

은사각지대는어쩔수없이미시적인방법으로접

근할수밖에없는데, 9개업종에대해취약분야를

선정해정보수집을강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납세자간의형평문제가 가장 큰 과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1% 정도에 달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수요가 점

진적으로증가할것이다.

지식강국을 만든다든가

공적자금에대한상환시

기가도래함에따라국민

부담 특히, 차세대에 부
최경수/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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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토 론 리포트

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조세부담이증가할 때

납세자간의형평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가

장 큰 문제는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간의과세

형평문제이다. 납세면에서 볼 때, 근로소득자는

5 7 %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는4 0 %

밖에 과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조세

부담이증가해서형평과세가문제가될 때를대비

하여성실납부를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논문의주제가시의적절하다고판

단된다. 재경부도이와같은요구에 부응하여2 1

세기를 대비한조세제도를마련하기위해집중적

인 노력을하고있다. 

성실신고를위해서는 여러 가지인센티브와 페

널티를도입해야할 것이다. 정부도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과세형평, 특히사업소득자의과세

자료양성화를위해서시스템을통한자동적인과

표 양성화를유도하고, 성실사업자에대해서는인

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가

산세등의벌칙을강화해야한다는방향에서제도

를 개발하고있다. 

시스템을통한자동적인과표양성화를위한방

안으로 지난해 시행된 과세자료특례법을 제정하

여 모든정부기관에서발생된자료가국세청전산

실에 집중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가

치세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로 전환

하여과세자료가양성화되도록하였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긴하지만 세금계산서제도가어느정도정착되

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자와소비자간의거래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과표를 양성화시켜야 하는가

가 과제로남게된다. 이에대해신용카드에의한

과표양성화가유일한방법이라고생각하고지속

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과 수취

자에 대한 10% 가산세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여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85% 정도 증가하고

신고실적도상당히좋아져서금년5월소득세실

적도많이좋아질것으로보인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문제에 앞서 사회보장 분

담금의성격에대한규명부터해야한다고생각한

다. 사회보장분담금이 조세인지 장기저축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데, 미국과같이 조세

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분담금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대부분 별도의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 호주나 뉴질랜

드 같이분담금으로운영하는국가에서도징수업

무를일원화하기위해국세청으로이관한 경우도

있다.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으로보험공단의소득기준과국

세청의기준이각기다르므로그선결과제로전국

민의소득파악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소득세

를 포괄주의과세제도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포괄주의과세제도는소득파악을위한기본여

건이필요하므로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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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일반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

고 학생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1 0∼15% 소득공

제가 되고 있는데, 2002년부터는근로소득에대

해서 1 0∼15%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소득공제제도 그 자체

가 실질적으로부의소득공제제도가아닐까생각

한다. 만약 unincome tax credit 제도가시행된

다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부금이 가

지고 있는 근로의욕이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부의소득세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

1 , 5 0 0만명 전 납세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는포괄주의과세제도와함께검

토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사회보장제도는부의

소득세하나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

에 행정제도와징수체계가복잡해지는문제가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

하고, 오히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기본

급부금제도를부의소득세를가미하는등개선시

키고발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발표자 답변

다양하고심도있는코멘트에감사드리며, 향후

이러한코멘트를반영하여논문의 질을향상시키

기 위해노력할것이다. 

세무조사에있어서 납세자의 저항을 단기에 막

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강화하기보다는장기적으로강화하되

강화하는강도를단계적으로제고하는방안을모

색하였다. 그리고납세자위주의세정이정착되어

야한다고생각한다.

공적부조제도, 사회보험부담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은 고용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켜 소득파악

을 더욱어렵게하므로이런의미에서더욱더 조

세행정, 조세제도, 사회보험, 공적부조제도간의

공조가필요하다는것을재강조하고있다고 생각

한다. 세수 확보 이외에 효율성에 대한 관심, 모

든 문제를 세무행정으로 해결해서는 곤란하다는

논점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매출액의 80% 이

상을성실한과세자료로신고한자를무조건성실

납세자로간주해서는곤란할것이다. 이런의미에

서 전산망가입자라든가소득자료를보다투명하

게 노출하려는자는분명히 차별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조사대상자표본조사결과방식

의 투명성제고, 지나친조사등은조세행정내부

에서구체적인개혁방안이따라주어야한다고생

각한다.

세수확보의기능이과연낙관할만한것이냐는

의견에대해세수실적이경기부양에의한것인지

세정개선에의한것인지 효과를구분해봐야한다

고생각한다. 전략적방법론의전제조건으로정치

적 독립은 이견의 여지가 없겠지만, TCMP에대

해서는사전에과세자료를확보하는것이기본적



국세행정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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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토 론 리포트

으로중요하고, 단기적으로T C M P만에의존한다

는 것은곤란하다고생각한다. 과세자료가부실한

상태에서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불성실납세자

를 가려내는것이쉽지않은것은일단, 결과치에

적절하게신고하게되면통계적방법이이를가려

내는 데는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런의미

에서사전적으로과세자료를확보하기위해노력

을 보다더 기울이고, 단기에는과세양성화위주

에서점차세무조사비율을증가시킨다든지벌칙

을 강화한다든지하는원칙내에충분히포괄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사회보험소득에대한파악과

관련해일원화가필요하다생각한다.

제도적으로단기적으로는사회보험의총괄기관

으로 보험료 파악기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는 국세청으로일원화하는방안도 고려되어야한

다고 생각한다. 이는본 세미나 주제인 국세행정

의 선진화를위한정책방안으로장기적 비전하에

서 추진하여야할 과제로생각한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조세행정의 개선못지

않게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

었다. 특히안정된소득원이감소되었고사회안전

망 제도가 단 2년만에엄청나게확장되었으며개

방경제하에서효율성에대한고려가다른어떤 때

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IT산업의 발전은 소득

의 양성화부분에포함시켰고, 외환거래의문제점

은 효율성에대한고려에포함시켰다. 

국세청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고생각한다. 세수확보라든가세무부조리제

거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향후

조세행정의선진화를 위해서는공평과세, 효율성

부분에보다더 정책적인노력이집중되어야한다

는측면에서방향을제시하였다. 

장기적세무조사전략, 전략적접근방법에의한

과세자료양성화 및 세무조사강화방안의동시추

진 등이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 0

년 이상의장기계획에포함될수있으리라판단된

다. 사회보장분담금을조세로할 것인지분담금으

로 할 것인가에대한 논의는 양자모두 재분배의

기능이상당히강하기때문에국가정책의중요한

일부분으로 봐야 하고 소득기준의 일원화라든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노력을 하지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득공제율제도, EITC에 대한 논의도 단기적

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머지않아 소

득파악과 관련해 공적부조제도의 문제점이 제기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반드시 그 부담의

일부는국세청으로전가될 것이기때문에조세행

정의 선진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

전에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스위스는고도로분권화된연방제와직접민주주의

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환경하에서스위스의조세

체계도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제하

에서는 정부간 세수분배문제로인하여 조세개혁을원

활히수행하는것이용이하지만은않다. 또한정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국민투표에서 최종승인을 받는 것

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연방정부는

1 9 7 7년부터 부가가치세( VAT )를 도입하고자하였으나

1 9 9 5년에실시한네 번째국민투표에서야비로소부가

가치세를시행할수 있었다. 이같이스위스는최근까지

도포괄적인조세개혁을시행하지못하고있다.

스위스 헌법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대한

연방정부의징세권이2 0 0 6년에시효가만료되고그 이

전에국민투표에의하여재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조

세개혁의새로운기회로도볼수 있다.

본고에서는 스위스 조세개혁에 관한 O E C D의 최근

연구를정리하여소개하도록한다.

배 경

우선 조세개혁의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스위스 조

세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제반 배경에 대하여 간략

하게기술하면다음과같다. 스위스는연방제국가로서

2 6개의캔톤( c a n t o n )으로구성되어있으며 헌법에 의

하면연방정부에명시적으로위임되지않은경우모든

책임은캔톤정부가지도록되어있다. 조세에관해서는

간접세 징세권은 연방정부가 보유하나 대부분의 직접

세 징세권은 캔톤정부가 가지고 있다. 또한 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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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조세체계는 고도로 분권화된 연방

제와 직접민주주의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

는 독특한 정치체제하에서발전되어 왔다.

스위스의 조세개혁

李 章 揆 전문연구위원( c k l e e 5 7 @ k i p f . r e . k r )



캔톤정부가부과하는직접세의부가세(附加稅)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세수입 비중은

2 7 %로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편으로 분권화

된 연방제의성격이스위스의조세체계에반영된 결과

이다. 

한편스위스에서는캔톤정부간의조세경쟁이부정적

이기보다는긍정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어서캔톤행정

구역간의세원이동이대단히미약한편이다. 소득세·

재산세의징세권을하급정부가주로가지고있기때문

에 캔톤정부간의실효조세부담이상당한차이가 있으

며 이같은조세구조는커다란변화없이유지되어왔다

스위스의연방제하에서는정부단위가소규모이기때

문에 지역간의 누출효과( s p i l l o v e r s )가 구조적으로 재

정문제를야기하고있다. 최소한부분적으로는대도시

정부는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의세원 확대, 직접세세원조정 등과같이 중

앙집권화경향이미약하나마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스

위스의 조세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및 직접세의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반드시통과해야만한다. 1990년대에는매년평균세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재정문제와 직간접

으로 관련된 이슈가 여러 차례 국민투표 대상이 되었

다. 국민투표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해당법령을 개정

할 수가있다.

스위스의 정부지출 규모는 1 9 8 0년대초반부터 사회

복지지출의증가로인하여증가하는추세이나1 9 9 6년

에는G D P의 3 4 %로 OECD 평균( 3 8 % )보다약간낮

고, EU 국가 평균( 4 5 % )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처럼스위스의정부지출규모가그다지높지않은것

은 사회보장제도의둘째축(second pillar)이적립방식

(funded system)을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립방

식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사회보험의갹출금은사실

상 조세보다는 저축의 성격을 가진다(이것은 O E C D

Revenue Statistics 혹은 S N A에서 사적적립방식에

대한 갹출금이 강제적인 경우에도 사회보장세로 분류

하지않는이유의하나이다). 이같은적립방식의장점

은 연금소득을준비하는데 있어서조세체계에의존함

으로써불필요한경제행위왜곡을방지할수 있고연금

제도의 둘째 축을 적립방식으로 수용함으로써 부과방

식( p a y - a s - y o u - g o )에 비하여 정부재정부담을줄일수

가 있다는것이다. 반면, 연금제도를통한저축에대한

조세지출 수준이 지나치게 크게되면, 조세 효율성 측

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도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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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정부지출 규모는 1 9 8 0년대 초반부

터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나 1 9 9 6년에는 G D P의 3 4 %로서 O E C D

평균( 3 8 % )보다 약간 낮고, EU 국가 평균( 4 5 % )

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조세개혁

널리알려진 바와같이조세체계는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분석되어야한다. 효율성은조세로인한경제

행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것을의미하며또한행정비

용 및 순응비용의최소화를의미한다. 그리고공평성은

일반적으로 응능과세를 의미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인

정되는 척도는 포괄적 소득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은때로는 대체관계에있기도하며어떤경우에

는 조세개혁으로효율성및 공평성모두를증진시킬수

도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연방제 및 직접민주주의제를 중심

으로하는정치체제로인하여효율성및 공평성을제고

하기위한조세개혁을시행하기가용이하지만은않다.

이와같은제약하에서스위스조세개혁의향방을몇 가

지 측면을중심으로간략하게살펴보도록한다.

저축에 대한 조세혜택

스위스에서는연금및 보험형태의저축에 대하여 조

세혜택을부여하고있는데이는표준적인포괄적 소득

세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세제하에서이 같은형태의장기저축에대하여 조세정

책상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소득과연계하는적립방식의연금제도는1 9 8 5년부

터 강제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연

금관련 자산총액은1 9 9 6년 기준으로G D P의 약 7 5 %

에 이르고있어다른국가와비교하여볼 때 상당히높

은 편이다. 보험회사의 자산 역시 1 9 9 6년 G D P의 약

6 1 %로서역시높은수준이다. 따라서연금및 보험회

사의총자산은G D P의 1 3 6 %로서OECD 국가중에서

가장높은수준이다. 따라서상기조세유인정책이이러

한 장기저축행태에일조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반면에주택소유및 연금ㆍ보험이외다른형태의장

기저축의 규모는 다른국가와 비교하여볼 때 매우낮

은 수준으로스위스에서는연금및 보험형태의장기저

축이다른 나라에비하여적극적으로선호되고있다.

그러나연금및 보험형태의저축에조세상혜택을부

여하는것은두 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

첫 번째로효율성의문제이다. 이들기관을다른금융

중개기관과차별함으로써경제적효율성을감소시켜연

금 및 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을다른효율적인 중개기

관보다도높이는문제가발생한다. 그리고수익률과위

험도에 따라저축을 분배하는데에도 추가적으로비효

율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장기성 저축은 고수익·고

위험의주식에대한투자비중이낮은반면 단기성저축

은 주식에대한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연

금 및보험형태의저축은규모가다른형태의저축에비

하여크기때문에비효율성의문제는더욱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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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스위스는 연방제 및 직접민주주의제를 중심

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인하여 효율성 및 공

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시행하기

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또한 이러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경쟁

에 의하여소멸되지않는경제적지대(economic rent)

를 발생시킨다. 저축자는조세혜택이적용되지않기때

문에비거주자연금및 보험회사에저축을변경하기어

렵다. 또한금융기관들도스위스에고정사업장을설립

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연금및 보험회사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금융중개기관과의

경쟁이가능하다. 이들회사들은경제적지대를유지하

고자 하겠지만 국가경제의 관점에서는 결코 생산적이

라 할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평성의 문제이다. 즉 포괄적 소

득의규모는 동일하더라도다른형태로 저축을가지고

있으면더 많은조세가부과되기때문에수평적공평성

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포괄적 소득의 수준은 낮더

라도주로다른형태의저축에서소득이발생된다고한

다면오히려더 많은세액이부과될수도있다. 따라서

조세체계의누진성이손상될가능성이있다.

스위스에서는 최근Behnisch 위원회를구성하여이

같은 저축형태에 대한 세제상의 제반문제들을 검토하

였다. 위원회는 소득과 관련된 연금 갹출금의 규모를

제한하고갹출금은소득공제를받는대신에 이와관련

된 연금급부액을과세대상에포함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스위스의회는이 제안을부결하였고상기언급

된 저축형태에대한과세체제는지속되고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조세개혁에서는 연금 및 보험형태

의 저축에조세상혜택을부여하는것을중지하는것이

포함되어야할 것으로보인다. 이렇게함으로써조세체

계의효율성을제고하고경제적지대를축소할수 있을

것이다.

가구별 이자비용 소득공제

5개캔톤을제외한지역에서는가구별로이자비용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모든형태의 자산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과세된다

면 이는 포괄적 소득세제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모든자산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과

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을 통

하여 이러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를 받게되어세부담을축소할수 있다. 그러나최근에

스위스법원은이 방면에서의탈세행위에대한규정을

두어 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Behnisch 위원회는 이자비용공제의 상한선을

설정할것을권고하였고G e n e v a에서는이를받아들였

다. 연방정부는 자본소득 신고액보다 2만 스위스프랑

( S F )이 높은액수를 상한선으로제안하였으나최종적

으로의회에서5만스위스프랑으로결정되었다.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

능할 경우 자본소득 신고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용차입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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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보험형태의 저축에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문

제가 야기된다.



여 비과세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관행 및 법규정에

의하여 자본이득은사업소득으로과세되며, 부동산에

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캔톤 및 시정부 단계에서 과

세되고있다.

소유자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

스위스에서는소유자거주주택과임대자거주주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것은 비용 공제

후에귀속임대료를완전히 과세한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귀속임대료는시장임대료보다는낮은수준으로

현재1 0개 캔톤에서귀속임대료는시장임대료의7 0 %

미만이며4개의캔톤에서는60% 미만이다. 이들지역

에서는임대거주자에게공제혜택을제공하여공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귀속임대료는 대략

7 0∼90% 수준이다.

귀속임대료에대한과세의 주요 문제는 과도하게 비

용을신고하는것이다. 주택소유자가과도하게비용을

신고하는것은그들이 과도한수준으로부동산모기지

를 가지고대신에 생명보험에투자하고자하는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가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밖에도 유지비용 신고를 늘릴수

있다. 따라서 연금및 보험형태의 장기저축에 대한조

세상의 혜택을 축소한 다음에 귀속임대료를 시장가치

에 근접하도록 인상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연금 및 보험형태의장기저축에대

한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거주자의 주택소유

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개인에 대한재산세 폐지

캔톤및 시정부는조세조화법(Law on Tax Harmo-

n i s a t i o n )에 근거하여개인의 순재산에대하여 과세하

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부과하고 있지

않는세제로스위스가자본소득에대한과세비중이높

은 이유중의하나이다. 개인에대한순재산세는세원

에 포함되어있는재산으로부터발생한자본소득에대

한 부가세의 성격을 가진다. 만약포괄적 소득액은 동

일하더라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

면 납세액을 줄일수 있다. 스위스에서는연방정부 차

원에서는 개인에 대한 순재산세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최근에 독일,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에서 폐지한 것처

럼 캔톤 및 시정부에서도 순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또한Behnisch 위원회에서제

시한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순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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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소유자 거주주택과 임대자 거

주주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것은 비용 공제 후에 귀속임대료를 완전히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의 조정

스위스 조세제도의특징은 캔톤및 시정부에서부과

하는 법인세 및 법인재산세의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라

는 점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법인세에 누진세율

을 적용하고있지않으며단지핀란드, 멕시코및 아이

슬란드는 법인에 대한 순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누진구조는기업이 위험에대한선호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만약기업이 높은수익률을 올리

면(손실의차기이월에의하여다소간 완화될가능성은

있지만) 고율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기업이 손실을 입

은 경우에도 순재산세를납부하여야한다. 이 같은제

도는 기존 기업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신생기업에게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스

위스는 배당에대한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의이중

과세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조세 공평성

측면에서문제가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대체하고, 배당

에 대한이중과세에대하여공제를허용하는것이보다

공평하고효율성을높일수 있는방안이될 것이다. 또

한 이것은 법인세제를 다른 OECD 국가의 관행에 접

근시키는방안이기도하다. 최근스위스의연방정부는

세수의 변동을야기하지않는수준으로법인세율을단

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고있는실정이다.

환경세

스위스는 환경보호 방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주로의존하여 왔다. 다른 국

가와마찬가지로환경보호측면에서여러정책적 목표

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에의존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이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것을스위스정책당국도인식하고있다. 그래서

1 9 9 8년에비로소연방정부는최초의순수한의미의환

경세를고황성분을함유한경유에대하여도입하였다. 

한편 환경세 세수 중 일부는 역진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일시불로 의료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정책의문제점은환경세의도입으로경제적

선택행위에대한왜곡을완화하여효율성의향상을 기

대할수 없는것이다. 즉일시불의보조금지급은사실

상부(負)의인두세에해당한다. 

또한일부캔톤및 시정부에서폐기물에대한환경세

와 같이 특정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관련세의

세수는 대략 G D P의 2%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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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 대체하고, 배당

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소낮은편이다.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환경관련세

는 주로운송에사용되는에너지에부과되는조세로서

도로 이용 및 교통혼잡 해소의 다른 정책적 목표로도

사용되고있다.

1 9 9 8년에 연방정부는환경세를 도입하고 환경세 세

수 중에서매년2 0∼3 0억 스위스프랑을사회보장제도

의 갹출금을축소하는데 이용하자는새로운환경세개

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2 0 0 1년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C O2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하는 환경세는 의회와 연방정부간의 조정이 되지

않아서아직의회를통과하지못한상태이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유

해물질의배출을줄이고환경규제에의한비용을축소

함으로써경제효율성을증진하는데 기여하기위해서

이다. 이 같은긍정적인효과를 현실화하기위해서 유

의할점은다음과같다. 우선대규모공해배출자및 재

활용불가자원을집중적으로사용하는사용자를특별

하게 예외적으로취급해서는안 된다. 이같은특별취

급은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용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공해물질의 수입에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다.

G AT T의 X X조항에의하면WTO 회원국은국내및 해

외기업에대해차별을하지않고투명한절차에의하여

시행할경우에는, 비차별적교역정책및 교역을제한하

지 않는다는 회원국의 일반의무에 우선하여 국가별로

환경보호목표를설정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한편 환경세 세수입을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조건을붙이는 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환

경세세수는 가장비효율적이거나혹은불공평한조세

를 축소하는데 이용되는것이이상적이다. 사회보장세

가 반드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아니겠지만, 그럼

에도불구하고연방연료세세수입을사회보장세축소

에 사용하는 것은 소위 이중효과( d o u b l e - d i v i d e n d )의

의미에서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최근까지OECD 국

가의실증적분석에의하면이중효과의수준은크지않

은 것으로알려져있다.

국제조세

스위스의 해외투자관련 조세제도는몇 가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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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에 연방정부는 환경세를 도입하고 환

경세 세수 중에서 매년 2 0∼3 0억 스위스프랑

을 사회보장제도의 갹출금을 축소하는 데 이

용하자는 새로운 환경세 개혁방안을 제시하

스위스 국내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만 원천과세( 3 5 % )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소득에 원천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지역에 (신

탁)투자를하는경우고객(또한국내거주납세자)은이

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납세

자가해외에 직접투자하는경우는다르지만스위스은

행의 오랜 전통인 엄격한 비밀유지관행(Swiss Bank

S e c r e c y )으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아닌 한에는 거주국

가에서 해당자본소득을적절하게과세하는것이힘들

게 된다. 스위스국내에서발생한자본소득에대해서만

원천과세( 3 5 % )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방지할수 있는지에대한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스위스를포함한 OECD 회

원국들이 2 0 0 2년 말까지 각국의 법규및 관행에 대하

여 검토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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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 일반상거래에도입확산되고있는신용카드사용활성화의

큰흐름을주류거래에도입

o 거래의투명성확보수단을마련함으로써고질화된부정유

통관행을근원적으로차단

□도입경위

o 2 0 0 0년1월신용카드복권제시행이후신용카드사용 활

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감소되는등거래질서정상화여건성숙

o 주류의정상적유통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여,

주류거래의투명성을근원적으로제고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행해지는모든주류의거래에대하여실시하되

o 어느 정도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단계부터우선실시

하고점진적으로전거래단계로확산

□단계별추진일정

□적용대상사업자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대해 세액공제

1 0 2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도입

※이자료는국세청소비세과에서2 0 0 1년2월 2 8일에발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입」의전문입니다.

1단계 2001. 3.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외형3억원

이상요식업소

2단계 2001. 4.1 도매→소매 기타

3단계 2001. 5.1 제조→도매 특수매장, 수입업자포함

도입시기 적용단계 적용대상

5 4 9 , 9 2 9 1 , 2 8 1 2 , 9 5 8 5 4 5 , 6 9 0 4 1 9 , 4 3 3 1 2 6 , 1 6 9 8 8

합계 제조 도매
소 매

소계 요식업소 일반소매 전문소매

(2000.12.31 기준, 단위: 명)



(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법인세(또는소득세)의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53 ④)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

매전용카드사용비율추가

o 성실납세자표창대상자선발시우대

□기대효과

o 무자료덤핑행위근절로거래관계투명화

o 주류거래질서준수의식제고

o 과세자료양성화에따른탈세조장방지및세수증가도모

o 현금결재비율제고로기업의대손액감소

→주류업계의재정건전화에기여

o 수작업에의한수금관리업무가전산화되는효과

o 물품거래실적이은행거래실적으로적립되어대출이자등

에서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

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

전용카드의일종임) 

o 미국·유럽등 선진국에서는활성화되어있어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처음으로도입하여제일제당, 코카콜라등에

서시행하고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실적( 1 9 9 9 . 1 1∼2 0 0 0 . 1 2 )

- 결제금액: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시중은행등1 4개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857개업체

재정포럼 1 0 3



2. 기업구매전용카드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종류

4. 구매전용카드도입의장점

1 0 4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가맹점측면 카드회원측면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

제거

- 비용지출시어음및현금결제비

중을줄임으로써유의적또는비

유의적위험성제거

o 구매과정간소화

- 물품수령및대금지급과관련한

일체의 구매과정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o 구매관련비용절감

- 구매과정전산화를 통한구매관

련인력의절감및프로세스간소

화를통한비용절감

o 신속한대금회수

- 회원의카드대금결제와관계없

이 수일 이내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

o 대금지급보증

- 어음또는수표수납에따른부실

채권발생방지

o 수금사고개연성제거

- 수금원과업체사이의수금사고,

부정거래의위험성제거

카드발급가맹점
(제조사, 도매상)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회원)

①회원자격심사
가입추천

③물품
공급

④카드전표결재
⑤전표제시
대금청구
(수수료부담)

②회원자격부여

⑤대금결제청구(일시불또는3 0 ~ 6 0일할부선택)

⑦대금결제

원구매카드 역구매카드

정의

용도

사용예

○구매업체가거래처에어음,

수표등의결제수단을대체

사용하는카드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

매대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회원이지정된다수의가맹

점에서물품및용역을구입

시사용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

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

시거래처에서구매대금결

제수단으로사용하는카드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

로발급, 판매업체의물품구

매용으로제한된카드

○다수의회원이특정가맹점

에서물품및용역을구입시

사용

○대리점(회원)이본사(가맹

점)로부터물품구입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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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납자료제공대상 확대배경

□국세청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체납자및결손처분자에대하여체납액의납부를촉구하여

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고

o 금융기관등의금융부실거래를축소하여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도모하고자2 0 0 0년7월1일부터분기단위로세차

례에걸쳐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전국은행연합회에제

공하여왔음.

□그러나체납자료와결손처분자료의자료제공기준금액(체

납자료 :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 5백만원)이상이함에

따른불공평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o 체납자료도결손처분자료와동일하게자료제공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하향조정하는내용의국세징수법시행령이개

정되어

o 2 0 0 1년 4월1일이후자료제공분부터체납자료제공대상

이확대됨.

Ⅱ. 체납자료제공확대대상

□확대대상

o 체납과결손처분의효과가동일함에도

- 5 0 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않는반면, 동 체납액이결손처분되면자료가제

공되는모순해소

□확대규모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제공 확대

※이자료는국세청징세과에서2 0 0 1년2월 2 7일에발표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제공확대」의전문입니다.

종 전 확대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5 0 0만원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

5 0 0만원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5 0 0만원이상인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1천만원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5 0 0만원이상인자



o 체납자료제공기준금액의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자

료제공대상자는약5만명내외로추정됨.

Ⅲ. 향후추진일정

□납세자안내및소명기회부여

o 1차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

로 자료제공대상에포함되는체납자에대하여 법령개정내

용을설명하는안내문송부( 2월 2 2일)

o 2차로3월초부터전국은행연합회에자료제공전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예고통지문을발송하여체납자에게소명

기회를부여하고

- 소명내용에따라자료제공제외및연기처리

o 특히, 기자료제공대상에포함되었으나체납세금의일부납

부로제공제외되거나해제된후

- 이번확대조치로다시자료제공대상에포함된체납자의경

우납부자금마련에시일이촉박하다는측면을고려하여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

하는자」의범위를탄력적으로운용하여지원할예정임.

□자료제공대상자최종확정및자료제공

o 4월 중순경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 자료제공대상

자를최종확정한후

- 전국은행연합회에자료제공

Ⅳ. 2000년체납·결손처분자료제공효과

1.  체납세금징수효과

o 자료제공대상자로부터징수한금액은6 , 1 0 2억원으로2 0 0 0

년현금정리총액3조5 2 8억원의2 0 %를차지하고있음.

o 또한, 결손자들로부터징수한 금액 1 , 4 7 6억원은 동 제도

의시행이없었을경우

- 대부분세수일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금액을현금으로

징수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음.

1 0 6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 체납된국세와관련하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및행정소송이계류중인

경우(자동제외)

☞ 체납처분이유예된경우(자동제외)

☞ 징수유예사유중다음에해당하는경우(체납자소명필요)

- 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받은때

- 사업에현저한손실을받은때

-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자료제공제외대상

☞ 평소세금을성실히납부하여왔다고세무서장이인정하는자

☞ 일시적으로자금사정이어려워체납한경우로체납세금의분납약속등세금

납부의사가있다고세무서장이인정하는자

☞ 명의대여또는명의도용을사유로민원또는사실여부확인을위하여연기가

불가피하다고세무서장이인정하는자

자료제공연기대상

6 , 1 0 2 2 , 8 1 6 1 , 8 1 0 1 , 4 7 6

계
1천만원이상체납 5백만원

1년경과 3회이상 이상결손

(단위: 억원)

* 최초자료제공시예고통지일인2 0 0 0년5월 2 6일부터1 2월3 1일까지의실적임.

대상인원(명) 8 0 , 8 0 0 1 3 2 , 3 0 0 5 1 , 5 0 0

1천만원이상 5백만원이상 증 감



2.  명의위장사업자축소효과

o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의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명의도용

자또는명의대여자가금융제재의직접당사자가됨에따라

- 명의도용·명의대여등을주장하는고충민원9 4 9건이 접

수되어그중 7 7 . 2 %인 7 3 3건이인용됨.

- 인용된건의대부분이실사업자에대한과세가이루어짐에

따라위장사업자축소에크게기여

3.  신규체납발생억제효과

o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제공되는체납자는주로고질적

(체납발생 후 1년경과)이고, 상습적(연간3회 이상 체납)

인불성실체납자들로

- 자료제공에따른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상하

게되어신규체납발생을현저히감소시킴.

<참고> 문답자료

□ 2 0 0 0년분기별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제공자수는?

□기 자료제공대상자가체납세금의일부납부로자료제공제

외 또는 연기되었으나 체납자료 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

정으로 다시 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4월까지는 자

금마련기간이지나치게짧지않은가?

o 이번확대조치로다시자료제공대상에포함된체납자의경

우납부자금마련에시일이촉박하다는측면을고려하여

- 9개월범위이내에서연기가가능한연기대상사유중「평

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인정하는

자」의범위를탄력적으로운용하여지원할예정임.

□자료제공 후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

는절차는?

o 전국은행연합회에신용자료로등록한 후 체납자가체납세

금을납부하였을때에는 일선세무서에서해제처리내용입

력과 동시에 O n - l i n e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전송되어 실

시간에해제됨.

□결손처분의개념은? 

o 결손처분이란주로체납자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되어

징수할가망이없다고인정되는때에국세징수법령에서체

납에서제외시키는것으로

- 1 9 9 6년 1 2월 3 0일 전에는 결손처분하는경우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1 9 9 6년 1 2월 3 0일 국세기본

법의개정으로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삭제되었음.

- 그 결과,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5년) 내에서는결손자의

재산발견시언제든지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수있어체납과동일한법률적효과를가지고있음.

재정포럼 1 0 7

(단위: 명)

* 제공인원상단의(  ) 안은분기별추가제공인원

9 4 9 7 3 3 7 7 . 2 1 8 6 3 0

접수
처 리

미처리
인용

비율
기각

[ 2 0 0 0 . 6 . 1∼1 2 . 3 1접수분]                                                           (단위: 건, %)

2 / 4 2 9 2 , 1 8 7 2 9 , 5 4 9 2 6 2 , 6 3 8 1 0 , 9 8 8 2 5 1 , 6 5 0

3 / 4 2 8 4 , 8 5 7 9 , 2 4 8
( 2 3 , 9 5 9 )

1 4 , 8 6 8 2 6 0 , 7 4 1
2 0 0 0 2 7 5 , 6 0 9

4 / 4 3 0 6 , 4 6 8 1 9 , 4 9 7
( 2 6 , 2 3 0 )

2 8 6 , 9 7 1

연도 분기 선정 제외·연기 제공 해제 미해제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어

떻게활용되는가?

o 전국은행연합회에제공된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는금융

기관들이공동으로이용할 수 있는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정보로등록된후

- 금융기관 등에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허용범위내에서 각 기관들의업무특성에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 활용내용은 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기존 신용카

드사용정지·신규대출불허및신규보증불허 등의금융

제재가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1 0 8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Ⅰ.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부동산경기침체로인해기업보유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내용을 중심으로법

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o 법제처의심사를거쳐3월중에시행할예정임. 

□업무무관부동산에대한규제완화의주요내용으로는

o 첫째, 기업이매각하고자하여도매각이되지않는부동산

이나, 행정관청이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를 제한하는경우와 같이 행정작용으로인하여 업무에 사

용할수없는부동산등을업무무관부동산에서제외하고

o 둘째, 법인이부동산을유예기간(취득후2∼5년) 내에업

무에사용하지않은경우 현재는 부동산 취득일부터업무

무관부동산으로간주하나앞으로는유예기간종료일의다

음날부터로완화하며

o 셋째, 업무무관여부에 대한판정유예기간을나대지의 경

우 현행3년에서5년으로, 건축물의경우현행1년에서2

년으로각각연장하는것임.

□그 외에, 지난해말 개정된법인세법시행령의위임사항및

기타제도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정함. 

o 첫째, 의료법인이소득의 5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시법인세를비과세받을수 있는바, 동고유목적사

업에병원건물이나의료기기투자등을추가하고

o 둘째,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

산·부채는이를제외하고분할하더라도세제지원을받을

수있도록하며

o 셋째, 종업원이기업으로부터저리 또는 무상으로대출받

아 취득한우리사주를현물출자하거나교환하여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

금리와대출금리와의차액)를계속비과세함.

재정포럼 1 0 9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법인세제과에서2 0 0 1년2월 2 6일에발표한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의전문입니다.



1. 업무무관부동산제도의완화

가. 매각이어려운부동산에대한예외인정

<개정이유>

o 기업이 매각할 의사가 있음에도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

체등으로인하여매각이어려운부동산을업무무관부동산

에서제외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매각을공고하

는분부터적용

나. 기타업무무관으로보지않는부득이한사유의확대

<개정이유>

o 법령에의하여 사용이금지·제한되지는않았으나행정관

청이도시계획수립등을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경

우에도부득이한사유로인정

o 유예기간내에합병·분할로인하여 업무용으로사용하지

못하고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전일까지업무무관으로판정하나, 구조조정지원차원에

서예외인정

o 공단조성시불가피하게취득한토지에대한예외인정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 1 0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정(안)

□부득이한 사유에「매각이어려운

경우」를추가

ㅇ중앙일간지를포함한3개이상의

일간신문에다음매각조건하에매

각을3일이상공고하고공고일부

터1년이경과하지않은부동산

-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하

·매각대금의70% 이상을매매계

약체결일부터6월이후결제

ㅇ최초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매년직전매각예정가격에

서10% 차감한가액이하를매각

예정가격으로하여매각을재공고

한부동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업무무관부동산판정시예

외인정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에 대

한세제상규제>

ㅇ취득·관리비용의손금불산입

- 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

세등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

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보험

료, 관리인의인건비등

ㅇ당해부동산가액상당차입금이

자의손금불산입

현 행 개정(안)

ㅇ행정관청의행정작용에의하여건

축허가가제한된토지추가

ㅇ유예기간내에합병·분할로인하

여소유권이이전되는부동산

ㅇ공장의가동으로 인하여소음·

분진·악취등생활환경의오염피

해가발생하게되는지역안의토

지로서공장용부속토지와인접한

토지를당해토지소유자의요구에

따라취득한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업무무관부동산판정시예외

인정

ㅇ건축법 제1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제한됨에따라건축할

수없는토지

<신 설>

<신 설>



다. 업무무관으로간주하는기간완화

<개정이유>

o 기업의업무무관부동산보유에따른세부담완화

- 종전부동산투기억제를위해마련된엄격한규제를현실

에맞게완화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라. 업무무관판정유예기간연장

<개정이유>

o 부동산의매각이나분양이어려운점및 건축물의경우취

득후리모델링등에일정기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비영리의료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범위확대

<개정이유> 

o 비영리의료법인이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적립하

여의료업에재투자할수있도록세제지원

- 의료기기의경우에는질병치료등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

하지만보험재정에의부담으로의료보험적용대상이되지

않거나고가인의료기기로대상을한정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 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손금산입하는

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1 1

현 행 개정(안)

□업무에사용하지않은것으로보
는시기의변경

⇒유예기간종료일의다음날

(현행과동일)

□업무무관으로판정된부동산을업
무에사용하지 않은것으로보는
시기

ㅇ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
에직접사용하지않는부동산
- 부동산취득일로소급하여업무
무관으로판정

ㅇ유예기간중에업무에사용하지않
고양도하는부동산
- 부동산취득일로소급하여업무
무관으로판정

현 행 개정(안)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음 자산에 투자시

손금인정

ㅇ병원건물및부속토지

ㅇ의료기기

-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요양급

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

기 중 취득가액이 1 0 0만원 이

상인것

- 초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M R I ) ,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의료업을 영위하는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으로의료기기등에

투자시 손비인정되지 않음(의료

업은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

※현재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고동 금액을고유

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지출

하는경우손비인정

- 손비인정한도

·이자소득의1 0 0 %

·기타수익사업소득의5 0 %

현 행 개정(안)

ㅇ나대지: 5년
※토지의유예기간을5년으로통일

(현행과동일) 

ㅇ기타: 2년

□업무무관판정유예기간

ㅇ나대지: 3년

ㅇ공장·기업연구소·사회간접
자본시설사업용·관광단지조성용
토지: 5년

ㅇ주택 신축판매용·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용토지: 5년

ㅇ건설업법인이취득한 건물신축판
매용토지: 5년

ㅇ부동산매매업주업법인의
매매용부동산: 5년

ㅇ기타: 1년



3. 기업분할에대한세제지원요건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완화

<개정이유>

o 기업분할을통한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포괄승계하

기어려운자산·부채를제외하고승계할수있도록허용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0사업연도에분할하는분부터적용

4. 지주회사설립시우리사주대출금의인정이자제외

<개정이유>

o 주식교환·주식현물출자에의한지주회사설립을지원

<적용시기및적용예>

o 2 0 0 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 1 2 2 0 0 1년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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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공동사용시설 등 분할이 어려운

다음의자산·부채를제외하고승

계하는경우에도세제지원

ㅇ자산

-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전력·

용수·증기시설

- 사무실, 창고, 사원식당, 연수원,

사택

- 기타 물리적으로분할이 불가능

하거나생산에직접공하지않는

공동의 생산시설및 사업지원시

설과그부속토지

ㅇ부채

- 지급어음

- 차입조건상차입자의명의변경

이제한되거나, 차입자의차입조

건이불리하게변경되거나, 분할

되는사업부문에직접사용되지

않는공동의차입금

□기업의분할시분할되는사업부문

의자산·부채가포괄승계되는경

우에만세제지원

ㅇ분할평가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

이연

ㅇ특별부가세이월과세

ㅇ취득세·등록세면제

현 행 개정(안)

ㅇ종업원이 우리사주를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지주회사의주식을

취득한경우에도계속예외인정

□법인이특수관계자에게금전을무

상또는저리로대여하는경우정

상이자율과의차액을익금산입

ㅇ법인이우리사주조합 또는그조

합원에게우리사주취득자금을대

여한경우예외인정



□2 0 0 1년 1월 3 0일 OECD 재정위원회는전자상거래와관

련한회원국간과세기준이포함된보고서를일반에공표키

로합의하였음. 

* 2 0 0 1년 2월 7일 OECD 본부(파리)에서 F i n a n c i a l

T i m e s 등주요일간지에브리핑예정

□앞으로 업계 등의여론수렴을거쳐 2 0 0 1년 6월 개최예정

인차기재정위원회에서최종확정할예정임.

<OECD 보고서의의의와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

래와관련한새로운국제규범이마련된다는의미를가짐. 

o 회원국은보고서에포함된권고내용에사실상기속되며필

요한경우권고내용에배치되지않도록국내세법을제·개

정할의무를지게됨.

2. 주요내용

□전자상거래과세의기본원칙

o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소비세의과세에있어서도소비가행해진장소에서과

세한다는현행소비지과세원칙이지켜져야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

(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 f f - l i n 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현행소비지과세원칙으로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수반하는국가간서비스및무형재화

의 거래(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 r o p e r t y )의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특성상현행소비지과세원칙이원활히집행

되기어려운문제점이있어추가적인과세기준정립필요

□서비스및무형재화거래시과세기준

o 소비지의정의

- B2B 거래의경우서비스/무형재화를공급받는사업자의

사업장이있는국가를소비지로함. 

재정포럼 1 1 3

전자상거래관련 O E C D보고서(잠정) 공표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국제조세과에서2 0 0 1년2월8일에발표한

「전자상거래관련O E C D보고서(잠정) 공표」의전문입니다.



- B2C 거래의경우 개인소비자의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

지가소재한국가를소비지로함. 

·다만, B2C 거래의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

게파악할것이냐에관하여는계속논의중에있음( I P주

소지국, 구매자가제시하는주소지국, 납세번호발행지

국, 신용카드결제대금청구지국등) 

o 징수방법

- B2B 거래의경우소비자인사업자가공급자를대신하여

세금을징수납부하는대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경우단기적으로개인소비자소재지국과세

당국에 외국사업자를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

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구체적인등록방식에대하여는추가검토가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 T e c h n o l o g y - b a s e d

o p t i o n s )으로전환해나감이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 T P (제3의 기관)가공급자에게거래과정에서의세액

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소비지국으로이체하는방안등

3. 전자상거래과세실무상의문제

□국내도메인을통한거래

o 국내도메인( . k r )을통해국내에서이루어지는거래의경우

- 도메인등록시사업자등록을요건으로하고 있어세원관

리에별다른문제가없음. 

□국외도메인을통한거래

o B2B 거래의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사업자와의거래에 있어

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

부토록되어있어큰문제는없을것으로봄. 

o B2C 거래의경우

- 우리나라에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시키도록할 것인지등 세원관리상의어려

움이예상됨. 

-  O E C 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

나라도다각적으로대책을검토해나갈예정임.

1 1 4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Ⅰ.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재정개혁을적극추진하기위하여 2 0 0 0년 1월 I M F

에우리나라의재정투명성에관한평가를요청

□I M F는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 r a n s p a r e n c y )을 토대로지난1년간우리나라의재정투명

성을평가하고금년2월7일평가보고서공개예정

< IMF 평가보고서주요내용>

o 한국은많은분야에있어서재정투명성에관한국제적최적

관행(Best Practices)에부합됨.

o 정부의역할및책임의명료성

- 중앙정부·지방정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사이에 역

할과책임을규정하는명확한규칙과법이있음.

- 정부는공기업의지분을대부분매각하기위한민영화 계

획을추진중에있음.

- 재정운영은예산 및 예산외활동에적용되는포괄적인 법

과규칙에의해서이루어짐.

o 재정정보의공개

- 정부는중앙정부채무의 규모와 내역에 관한정보를 매년

제공하고있음.

- 신뢰할수 있는 중앙정부의통합재정데이터가적시에 이

용가능함. 

- 한국은 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IMF SDDS(Special

Data Disseminination Standard)를준수하고있음.

o 공개적인예산편성·집행·보고

- 예산에는주요 정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우선 순위가 잘

나타나있음.

- 예산의 분류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을준수하고있음.

- 국고담당부서는정부활동에관한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

는정보를산출하는효과적인회계제도를운용하고있음.

o 재정정보의신뢰성

- 독립적, 활동적그리고전문적인감사원을가지고있으며,

조달및공공고용에대한명확한기준을가지고있음.

재정포럼 1 1 5

I M F의 재정투명성평가결과및 개선계획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개혁단에서2 0 0 1년2월8일에발표한

「I M F의재정투명성평가결과및개선계획」의전문입니다.



o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재정투명성의 일부 분

야에서개선이필요

o 주요권고사항

* 재정제도에관한사항

- 지방재정, 기타기금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작성

- 조세제도의단순화및 납세자 서비스강화를통한조세

투명성개선

- 예산외기금과특별회계운용의합리화

- 성과주의예산시범사업(pilot-projects) 확대

* 재정운영에관한사항

- 예산지원을통해이차보전이이루어지는각종정책자금

융자및대출보증의축소

* 재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사항

- 예산서보완

·우발채무의 내역 및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명시

·조세지출내역명시

·각종정책금융, 정부보증을통한암묵적보조등준재

정활동의내역명시

·예산연도직전2개연도의재정정보및 이후2개연도

예산추계치명시

·재정의건전성유지(예: 국민연금채무)에대한평가

- 정부부채및금융자산에관한정보의정기적공표

- 거시경제및재정전망에사용되는방법·가정공개

□정부는 재정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I M F의 권고사항을중심으로재정투명성제고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계획

o 정부혁신추진위원회산하에재정개혁작업반을구성·운영

·반장: 송희준(이대교수,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

·반원: 김경환(서강대교수,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

기획예산처재정개혁단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국장, 재경부국고국장, 

행자부지방재정세제국장

·간사: 기획예산처재정1팀장

<재정 투명성제고를 위한주요추진과제>

가. 지방재정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작성

□현황및문제점

o 중앙정부는 1 9 7 9년 9월부터 I M F의 정부재정통계편람상

의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따라 예산·결산 재정통계를 작

성·공표하고있으나

o 지방자치단체의경우예산편성및결산작성의시차, 회계과

목간의상이등으로 통합재정수지작성대상에서제외됨에

따라

- 재정의 건전성 판단, 재정이 실물 및 통화부문에 미치는

효과 파악, 재정활동의국제비교 등에 어려움이 많아 지

방재정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작성필요성제기

□개선방안

o 제도정비, 시범적용등을거쳐 2 0 0 2년부터 지방재정을포

1 1 6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함한통합재정수지작성

o 준비단계: 2001년

- 제도도입을위한예산과목구조등정비

-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분석기준마련

o 시범적용: 2002년1∼1 0월

- 지방자치단체별통합재정수지분석실시

- 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강구

나. 재정정보공개·확대

1) 우발채무

□현황및문제점

o 현재보증채무에대하여만국가채무와함께공표되나다른

우발채무

(예: 손해배상)의내용은공표되지않고있어

o 재정의건전성을중장기적으로파악하기곤란

□개선방안

o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는 2 0 0 3년 회계연

도의결산부터우발채무에관한내용을 재무제표의주석에

공시하는방안검토

2) 정부부채및금융자산에관한정보의정기적공표

□현황및문제점

o 현재정부보유금융자산은다양한결산서를통하여분산·

공표되므로총괄적·체계적인파악이곤란

·국유재산, 채권, 기금결산서, 기업특별회계결산서, 한국

은행국고대차대조표등에분산되어계상

□개선방안

o 정부회계제도가개편되는2003 회계연도의결산부터금융

자산에관한통합정보를공표

o 총채무는 2 0 0 2년부터 분기별로 1분기 이내의 시차로 재경

부웹사이트에공표하고순채무는2003 회계연도부터공표

다. 기금제도개선, 세제개선등은 기확정된개선방안대로차질

없이추진

□기금제도개선

o 국민생활에부담이 되는준조세가폐지되는기금과기금으

로존치할필요성이낮은기금을폐지( 7개)

o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가 유사·중복되는기금을 통·폐합

( 6개→3개)

⇒ 2 0 0 0년말현재6 1개의 기금을 2 0 0 3년까지5 1개로축

소하고, 일부금융성기금을제외한모든기타기금을공

공기금으로전환

재정포럼 1 1 7



o 기금에대한국회의통제를강화하여투명성과책임성을높

일수있도록기금관리기본법개정(의원입법으로개정안국

회기제출)

□세제개선

o 목적세정비등조세체계간소화

- 2001년9월1일부터전화세폐지, 부가가치세로통합

- 교육세는시급한교육재원확충을위해계속존치·발전

·작년말시한인 일부교육세를폐지할경우대체재원마

련이어려우므로2 0 0 5년까지과세시한연장

* 작년말시한교육세: 등유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

비세분, 경주마권세분교육세

·지방세에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자주재원인지방교육

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원 조기

확충유도

-  교통세·농어촌특별세는단계적으로폐지추진

·지방교부세제도의개선, 특별회계정비등 재정전반의

효율화차원에서단계적폐지추진

o 과다한조세감면의축소·정비

- 작년말적용시한이도래한5 5개 감면규정중 1 3개는폐

지하고, 10개는 축소( 2 0 0 0년 1 2월 2 9일 조세특례제한

법개정)

□정부가 금번재정투명성제고종합대책을수립·추진키로

한것은 I M F의재정투명성평가작업을계기로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림으로써

o 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기반을마련코자하는

것임.

<참고> IMF 재정투명성평가추진경위

□G-7 산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재정·금융등1 2개분야의주요국제기준을선정, 발표하

고각국에이행을권고

o I M F는동국제기준을ROSC 평가기준으로활용

※ IMF의 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1999.4)는각국의 통계, 재정,

금융·통화정책 등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프로그램

□우리나라는 2 0 0 0년 1월 ROSC 사례연구에참가 의사를

I M F측에통보

※ROSC 사례연구에는1차로영국, 호주, 홍콩, 아르헨티

나의 4개국, 2차로체코, 불가리아등 9개국(이상보고

서 작성완료), 3차로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등

2 1개국이참가

□이에 따라 I M F는 아국의 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이행에관한 평가를

실시( 2 0 0 0 . 5∼1 1 )

* I M F의 재정투명성규약은4개 일반원칙을 토대로 3 1개

항목으로구성

1) 정부의역할및책임의명료성

2) 재정정보의공개

3) 공개적인예산편성·집행·보고

4) 재정정보의신뢰성에대한독립기관의확인

1 1 8 2 0 0 1년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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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일본·영국·미국

o 별도의중기재정계획은없고

o 예산서류의일부로서, 중기재정전망을예산안과함께국회

에제출→국회심의·구속성은없음.

◇스웨덴

o 중기재정계획을수립, 예산안제출이전에국회제출·심의

o 정부의예산안편성지침으로활용→완전구속성은없음.

◇포함내용

o 경제전망, 중기재정목표, 세입·세출추계, 재정적자및 국

채등

◇전망기간

o 미국·영국( 5년) : 당해연도+ 그후4년

o 일 본( 5년) : 전년+ 당해연도+ 그후3년

o 스웨덴( 3년) : 당해연도이후3년

◇포괄범위

o 중앙정부기준(지방정부제외)

o 예산뿐만아니라사회보장기여금등까지포함

◇지출총액설정

o 전체총액만설정: 일본

o 분야별총액까지설정: 영국·스웨덴·미국

재정포럼 1 1 9

각국의 중기재정제도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기획총괄과에서2 0 0 1년2월3일에발표한

「각국의중기재정제도」의전문입니다.



Ⅱ. 각국의중기재정제도

1. 일본

가. 중기재정제도개요

나. 중기재정전망내용

①재정구조개혁추진기본방향

o 당해연도예산편성기본방향및 공채발행규모, 잔액등 재

정현황설명

o 2 0 0 1년기본방향:

경제재생·재정건전화→다양한정책수요에대응

②경제여건, 일반세출등을감안한재정의중기전망

o 경상성장률·일반세출증가율변화에따른추정치각각제시

※ 2 0 0 0년도: 경상성장률3.5% 및1.75% 가정

※ 2 0 0 0년도: 일반세출증가율0%, 1%, 및2% 가정

o 세입: 공채금수입, 조세수입, 기타수입

o 세출: 공채비(원리금), 지방교부세, 일반세출

o 정부공채의존율, 정부공채잔액및대G D P비율등

③국채정리기금의자금조달상황등에대한전망

o 일정한일반세출증가율가정하의추정치첨부

2. 영국

가. 중기재정제도개요

1 2 0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명 칭 ㅇMedium-term fiscal projection and

medium-term fiscal estimate

□근거법 ㅇ재정구조개혁법

□성 격 ㅇ예산심의참고자료

ㅇ의회의결불필요

□구속성 ㅇ후년도예산을구속하지않음.

□대상기간및 ㅇ5년간, 매년연동

조정

□대상범위 ㅇ중앙정부일반회계세입·세출

□작성주체 ㅇ대장성

□절 차 ㅇ1월하순: 내각의예산제출

※회계연도 예산안제출시점에중기재정전망제출

: 4.1∼3 . 3 1일 ㅇ2월초∼3월초: 중의원예산심의

ㅇ3월초∼3월말: 참의원예산심의·의결

주 요 내 용

□명 칭 ㅇ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근거법 ㅇ재정안정법

□성 격 ㅇ경제·재정운영의중장기청사진으로서의중기재정전망

ㅇ예산서류의일부

□구속성 ㅇ후년도예산을구속하지는않음.

□대상기간및 ㅇ5년간(당해연도+ 그후4년), 매년연동

조정

□대상범위 ㅇ지출한도설정, 중기재정목표, 

중기목표달성을위한재원배분우선순위등

주 요 내 용

◇재정구조개혁추진기본방향

ㅇ목표: 2005년재정적자GDP 대비3% 이하등(재정구조개혁법)

※1 9 9 9년1 2월경기회복에전력키위해동법적용당분간동결

<별첨>

①재정의중기전망

②국채정리기금의자금조달상황등에대한전망

주 요 내 용



나. 중기재정전망내용

①지출한도설정

o 경상지출(Current Public Expenditure) : 당해연도이후

의다음3개년동안증가율제한( 1 9 9 8년의경우 2 . 2 5 % )

o 순투자지출(Public Sector net Investment) : 다음3개년

동안투자규모제한( 1 9 9 8년의경우 G D P의1.5% 이내)

* 1998년의경우, 경상지출: 순투자지출= 98 : 2

②중기재정목표설정

o 지속가능한성장및실업률, 공정성과기회의향상, 효율성

과현대적공공서비스의제공등

③중기재정목표달성을위한전략

o 부문별( 2 2개) 지출한도설정

·교육및실업, 건강, 국방, 무역·상업, 농업등

o 분야별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배분

( 1 9 9 8년의경우, 교육·교통·범죄등5개부문)

o 재정개혁추진(불필요한지출·보조금축소등)

3. 미국

가. 중기재정제도개요

재정포럼 1 2 1

□작성주체 ㅇ재무성

□절 차 ①3월초: 재무장관예산연설(Budget Speech)

※회계연도 (경제운영방향및세입예산위주)

: 4.1~3.31일 ·Financial Statements and Budget Report 제출

②3월중: 세입과관련된Finance Bill 채택

③4 ~ 5월: 재무성이본세출예산서제출,

예산안부속서류로서중기재정전망제출

④7월말: 세입예산법(Finance Act) 확정

⑤8월 :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 확정

※4 . 1일~ 예산확정시까지잠정예산집행

주 요 내 용

①지출한도설정(Setting the Overall Spending Plans)

②중기재정목표설정(The Government’s Key Objectives)

③중기목표달성을위한전략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Securing these Objects)

주 요 내 용

□명 칭 ㅇAnalytical Perspectives(최초제출서류)

Mid-Session Review(수정제출서류)

□근거법 ㅇ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성 격 ㅇ대통령이의회에제출하는예산서류의일부

ㅇ중기재정계획이라기보다중기재정전망, 의회의결불필요

□구속성 ㅇ후년도예산을구속하지는않음.

□대상기간및 ㅇ5년간(당해연도+ 그후4년), 매년연동

조정

□대상범위 ㅇ경제전망, 세입·세출, 차입금및채무, 예산통제법준수여부등

□작성주체 ㅇ관리예산처( O M B )

□절 차 ①2월첫째월요일: OMB, 예산안부속서류로서중기재정

전망을의회제출

※회계연도 ②4월1 5일까지: 양·하원, 단일예산결의안

: 10.1~9.30일 (Budget Resolution) 작성·의결

·지출·수입총액결정, 예산조정지침등마련

③6월말까지: 하원, 세출법안심의및의결

※6월말: OMB, 2월제출한중기재정전망수정안의회제출

④9월말: 상원세출법안의결및양원합동회의에서조정, 

최종확정

주 요 내 용



나. 중기재정전망내용

①경제전망

o G D P (금액 및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이자율

( 9 1일과1 0년물재무성채권) 등

o 1 0년간의P r o j e c t i o n을표시

②연방정부수입

o 조세수입(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관세등), 사회보장

기여금수입, 기타수입등

o 조세감면, Tax Incentive 등조세지출예산규모

③연방정부지출

o 투자지출, 자본예산, R&D, 사회복지, 지방정부지원금등

을 19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부분야별로 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 D i s c r e t i o n a r y

S p e n d i n g )로구분전망

④연방정부차입금및채무

o 차입금, 국가채무, 재정적자규모등

⑤예산통제법준수여부검토

o 의무지출및재량지출의예산통제법규정과의일치여부검

토등

4. 스웨덴

가. 중기재정제도개요

나. 중기재정계획내용

1 2 2 2 0 0 1년3월호

정 책 흐 름

①경제전망(Economic Assumptions)

②연방정부수입(Receipts, User fees & Other Collections 등)

③연방정부지출( S p e n d i n g s )

④연방정부차입금및채무(Federal borrowing & Debt)

⑤예산통제법준수여부검토

(Budget Enforcement Act Preview report)

주 요 내 용

①중기재정목표설정(A Policy for Development and equality)

②경제전망(The Economic Situation)

③재정운영계획

주 요 내 용

□명칭 ㅇSpring Fiscal Policy Bill

□근거법 ㅇ국가예산법(State Budget Act)

□성격 ㅇ예산제출( 9월) 전인4월에의회에제출하는예산편성의

지침

□구속성 ㅇ예산안편성지침으로서역할을하는만큼구속성이강함

□대상기간및 ㅇ3년간(당해연도이후3년), 매년연동

조정

□대상범위 ㅇ중앙·지방정부지출

□작성주체 ㅇ재무부

□절차 ①4월1 5일: 정부가중기재정계획을의회에제출

※회계연도 ②6월초: 의회는각분야별지출상한에대해결의

: 1 . 1 ~ 1 2 . 3 1일 ③9월2 0일: 정부예산안의회에제출

④1 2월초: 의회에서예산안최종확정

주 요 내 용



①중기재정목표

o 성장과사회정의, 완전고용, 기회균등, 사회안전등

②경제전망

o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실질가처분소득,수출·

수입, 이자율( 1 0년물정부채권) 등

③재정운영계획

o 세출은2 7개분야별로지출상한제시

①정치체제 ②재정·경제행정③조세징수 ④사법 ⑤ 외

교⑥방위 ⑦국제협력⑧이민·망명자⑨의료및사회보

장⑩장애인지원⑪노령자지원 ⑫가족·자녀지원⑬실

업지원 ⑭ 근로조건⑮ 연구지원 ⒃ 교육 ⒔ 문화 ⒕ 건설

⒖지역균형발전⒗환경(21)에너지(22)통신(23)농림어업(24)

사업부문(25)지방교부금(26)정부부채에대한이자(27) E U분

담금

o 세입은증가율로써전망하며조세부담률과함께제시

o 기타, 정부흑자목표, 정부저축, 국가순부채등도G D P대비

비율로제시

재정포럼 1 2 3



재정통계
1. 법인세율의변천

2. 법인세예산및 징수

3. 자본금규모별법인수

4. 자산규모별법인수

5. 외형규모별 법인수

6. 종류별법인수



재정포럼 1 2 5

재정통계

1. 법인세율의변천

1 9 5 0 1 9 5 1 1 9 5 2 1 9 5 3

1 9 5 5 1 9 5 7 1 9 5 9 1 9 6 1

일반법인 3 5 %

특별법인 2 0 %

일반법인 3 5 %

특별법인·비영리법인 3 0 %

일반법인 3 2 %

특별법인·비영리법인 2 7 %

일반법인 3 0 %

동족회사 2 2 %

비공개법인 2 2 %

공개비영리법인 1 7 %

일반법인 5 0만원미만 2 5 %

5 0만원이상 3 0 %

1 0 0만원이상 3 5 %

5 0 0만원이상 4 0 %

1 , 0 0 0만원이상 4 5 %

특별법인 5 0만원미만 1 5 %

5 0만원이상 2 0 %

1 0 0만원이상 2 5 %

5 0 0만원이상 3 0 %

1 , 0 0 0만원이상 3 5 %

일반법인 5 0만원이하 1 5 %

5 0만원초과 2 0 %

1 0 0만원초과 2 5 %

5 0 0만원초과 3 5 %

1 , 0 0 0만원초과 4 5 %

2 , 0 0 0만원초과 5 5 %

5 , 0 0 0만원초과 6 5 %

1억원초과 7 5 %

특별법인 (좌동)

일반법인 1 , 0 0 0만원이하 3 5 %

1 , 0 0 0만원초과 4 0 %

2 , 0 0 0만원초과 4 5 %

5 , 0 0 0만원초과 5 0 %

1억원초과 5 5 %

2억원초과 6 0 %

5억원초과 6 5 %

1 0억원초과 7 0 %

특별법인 5 0 0만원이하 2 0 %

5 0 0만원이상 2 5 %

1 , 0 0 0만원초과 3 0 %

2 , 0 0 0만원초과 3 5 %

5 , 0 0 0만원초과 4 0 %

1억원초과 4 5 %

2억원초과 5 0 %

5억원초과 5 5 %

1 9 6 2 1 9 6 3 1 9 6 4 1 9 6 6

비공개법인 2 0 %

공개법인 1 0 %

비공개법인 1 0 0만원이하 2 0 %

1 0 0만원초과 2 5 %

공개법인 1 0 0만원 이하 1 0 %

1 0 0만원초과 1 2 . 5 %

비공개법인 1 0 0만원 이하2 5 %

1 0 0만원 초과3 0 %

공개법인 1 0 0만원이하 1 2 . 5 %

1 0 0만원초과 1 5 %

비공개법인 1 0 0만원이하 2 0 %

1 0 0만원초과 3 0 %

5 0 0만원초과 3 5 %

공개법인 비공개법인세율의1 / 2



1 2 6 2 0 0 1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8 1 9 6 9 1 9 7 2 1 9 7 5

일반법인 1 0 0만원이하 2 5 %

1 0 0만원초과 3 5 %

5 0 0만원초과 4 5 %

공개·비영리법인

1 0 0만원이하 2 0 %

1 0 0만원초과 3 0 %

5 0 0만원초과 3 5 %

일반법인 (좌동)

공개법인 1 0 0만원이하 1 5 %

1 0 0만원초과 2 0 %

5 0 0만원초과 2 5 %

비영리법인 1 0 0만원이하 2 0 %

1 0 0만원초과 3 0 %

5 0 0만원초과 3 5 %

일반법인 1 0 0만원이하 2 0 %

1 0 0만원초과 3 0 %

5 0 0만원초과 4 0 %

공개법인·상장법인

1 0 0만원이하 1 6 %

1 0 0만원초과 2 0 %

5 0 0만원초과 2 7 %

비영리법인 (좌동)

일반법인 3 0 0만원이하 2 0 %

3 0 0만원초과 3 0 %

5 0 0만원초과 4 0 %

공개법인 5 0 0만원이하 2 0 %

5 0 0만원초과 2 7 %

비영리법인 (공개법인과동일)

1 9 7 6 1 9 7 7 1 9 7 9 1 9 8 1

일반법인 (좌동)

공개법인 (좌동)

비영리법인 5 0 0만원이하

2 0 % ( 1 5 % )

5 0 0만원초과 2 7 %

※( )안은학교법인

일반법인 (좌동)

공개법인 5 0 0만원이하

2 0 % ( 2 5 % )

5 0 0만원초과

2 7 % ( 3 3 % )

※( )안은 대주주지분율 35% 초과

법인에대한것임.

비영리법인 (좌동)

일반법인 (좌동)

공개법인 5 0 0만원이하

2 0 % ( 2 5 % )

5 0 0만원초과

3 2 % ( 3 5 % )

※( )안은 대주주지분율 35% 초과

법인에대한것임.

비영리법인 (좌동)

중소법인 3 0 0만원이하 1 5 %

3 0 0만원초과 2 5 %

5 0 0만원초과 3 5 %

일반법인 5천만원이하 2 5 %

5천만원초과 4 0 %

공개법인(35% 이하)

5천만원이하 2 5 %

5천만원초과 3 3 %

비영리법인 5천만원이하 2 0 %

5천만원초과 2 7 %



재정포럼 1 2 7

재정통계

1 9 8 2 1 9 8 3 1 9 8 9 1 9 9 1

일반법인 5천만원이하 2 2 %

5천만원초과 3 8 %

공개법인(35% 이하)

5천만원이하 2 2 %

5천만원초과 3 3 %

비영리법인 (좌동)

공공법인 5 %

일반법인 5천만원이하 2 0 %

5천만원초과 3 0 %

(비상장대기업3 3 % )

비영리법인 2 7 %

공공법인 5 %

일반법인 8천만원이하 2 0 %

8천만원초과 3 0 %

(비상장대법인3 3 % )

비영리법인 2 7 %

공공법인- 일반공공법인

3억원이하 1 0 %

3억원초과 1 5 %

일반법인 1억원이하2 0 %

1억원초과3 4 %

공공법인- 일반공공법인

3억원이하1 7 %

3억원초과2 5 %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8

일반법인 1억원이하 1 8 %

1억원초과 3 2 %

공공법인- 일반공공법인

3억원이하 1 8 %

3억원초과 2 5 %

일반법인 1억원이하 1 8 %

1억원초과 3 0 %

공공법인 1억원이하 1 8 %

1억원초과 2 5 %

일반법인 1억원이하 1 6 %

1억원초과 2 8 %

공공법인 1억원이하 1 6 %

1억원초과 2 5 %

일반법인 1억원이하 1 6 %

1억원초과 2 8 %

공공법인 1억원이하 1 6 %

1억원초과 2 8 %

※1 9 9 8년4월1 0일부터시행

1 9 9 9

일반법인·공공법인

1억원이하 1 6 %

1억원초과 2 8 %



1 2 8 2 0 0 1년3월호

재정통계

주: 1.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 부과액에는수입분이포함되어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 법인세예산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 A ) ( B ) ( C ) B/A                C/A

1 9 6 5 5,410 5,824 5,956 5,695 6 122 107.6 105.3 

1 9 6 6 9,607 11,278 10,455 10,882 30 367 117.4 113.3 

1 9 6 7 16,559 16,235 16,012 15,948 74 212 98.0 96.3 

1 9 6 8 24,754 26,919 27,412 24,582 279 640 99.3 91.3 

1 9 6 9 34,695 34,828 38,093 33,121 189 1,518 95.5 95.1 

1 9 7 0 44,317 46,853 49,574 42,351 3,537 965 95.5 90.3 

1 9 7 1 56,193 59,463 61,299 56,699 934 1,830 100.9 95.4 

1 9 7 2 54,818 58,178 66,231 54,824 1,470 1,884 106.1 100.0 

1 9 7 3 62,674 53,618 80,753 49,779 2,526 1,313 85.6 79.4 

1 9 7 4 120,992 114,800 127,686 110,291 987 3,522 94.9 91.2 

1 9 7 5 124,916 135,526 158,897 130,480 471 4,575 108.5 104.5 

1 9 7 6 167,623 179,218 209,546 171,172 1,010 7,036 106.9 102.1 

1 9 7 7 262,366 256,649 282,291 234,955 5,100 16,594 97.8 89.5 

1 9 7 8 333,205 356,492 393,971 358,715 1,065 5,712 109.6 107.6 

1 9 7 9 503,961 529,450 551,892 493,207 1,569 34,674 105.0 97.8 

1 9 8 0 455,144 515,732 555,770 485,206 3,114 27,412 113.3 106.6 

1 9 8 1 597,645 623,233 667,131 594,062 4,258 24,913 104.3 99.4 

1 9 8 2 683,752 813,534 871,998 781,303 8,177 24,054 119.0 114.3 

1 9 8 3 866,144 917,564 996,093 863,691 13,612 40,261 105.9 99.7 

1 9 8 4 838,884 976,521 1,070,405 923,535 18,269 34,717 116.3 110.1 

1 9 8 5 981,462 1,173,123 1,262,471 1,126,731 20,717 25,675 119.5 114.8 

1 9 8 6 1,175,710 1,240,774 1,359,359 1,191,401 25,481 23,892 105.5 101.3 

1 9 8 7 1,324,745 1,737,566 1,855,289 1,682,444 37,114 18,008 131.2 127.0 

1 9 8 8 1,702,451 2,325,398 2,438,621 2,247,429 32,456 45,513 136.6 132.0 

1 9 8 9 2,724,583 3,203,878 3,494,661 3,107,894 32,478 63,506 117.6 114.1 

1 9 9 0 3,361,584 3,308,650 3,963,472 3,226,128 23,516 59,006 98.4 96.0 

1 9 9 1 4,415,802 4,724,905 5,740,412 4,585,547 18,633 120,725 107.0 103.8 

1 9 9 2 5,727,423 6,072,779 7,720,291 5,941,051 24,288 107,440 106.0 103.7 

1 9 9 3 6,618,188 6,119,600 8,609,252 5,862,329 90,385 166,886 92.5 88.6 

1 9 9 4 6,753,900 7,658,752 10,552,115 7,387,568 80,546 190,638 113.4 109.4 

1 9 9 5 8,307,600 9,093,752 12,185,349 8,662,631 123,772 307,349 109.5 104.3 

1 9 9 6 9,254,100 9,704,786 13,661,144 9,356,104 144,594 204,088 104.9 101.1 

1 9 9 7 9,970,700 10,071,168 14,301,679 9,424,669 165,930 480,569 101.0 94.5 

1 9 9 8 9,036,900 11,296,584 18,598,031 10,775,797 246,050 274,737 125.0 119.2 

1 9 9 9 8,285,768 10,376,449 20,562,550 9,365,392 421,154 589,903 125.2 113.0 



재정포럼 1 2 9

재정통계

4. 자산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

계 5억원미만 5억~ 1 0억원 1 0억~ 5 0억원 5 0억~ 1 0 0억원 1 0 0억원이상

1 9 9 2 1 0 2 , 1 3 6 5 2 , 9 7 6 1 6 , 3 6 3 2 2 , 4 1 1 4 , 4 6 3 5 , 9 2 3

1 9 9 3 1 1 2 , 2 6 2 5 9 , 6 1 4 1 7 , 1 1 3 2 3 , 9 9 1 4 , 7 9 7 6 , 7 4 7

1 9 9 4 1 2 5 , 4 1 3 6 3 , 2 5 5 2 1 , 2 7 4 2 7 , 7 8 8 5 , 6 1 3 7 , 4 8 3

1 9 9 5 1 4 2 , 0 8 4 7 1 , 7 2 2 2 3 , 4 2 6 3 1 , 1 7 9 7 , 0 7 0 8 , 6 8 7

1 9 9 6 1 6 0 , 0 7 1 8 2 , 0 1 8 2 6 , 6 2 2 3 5 , 1 6 7 7 , 0 5 1 9 , 2 1 3

1 9 9 7 1 7 9 , 3 1 6 9 3 , 2 9 6 2 8 , 7 0 5 3 9 , 3 1 5 7 , 5 3 8 1 0 , 4 6 2

1 9 9 8 1 8 1 , 8 3 5 9 9 , 6 8 5 2 8 , 1 4 5 3 5 , 8 3 7 7 , 3 0 2 1 0 , 8 6 6

1 9 9 9 2 0 6 , 3 5 4 1 1 7 , 4 1 4 3 0 , 6 3 8 3 9 , 3 3 4 7 , 2 8 8 1 1 , 6 8 0

주: 1. 당해연도말가동법인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3. 자본금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

계 1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1 0억원이상 1 0 0억원이상

주: 1. 당해연도말가동법인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8 3 38,740 4,923 15,270 8,518 8,630 1,185 214 

1 9 8 4 40,678 4,337 14,389 9,866 10,435 1,383 268 

1 9 8 5 42,719 3,597 12,174 12,227 12,830 1,565 326 

1 9 8 6 45,844 3,611 9,825 14,902 15,412 1,738 356 

1 9 8 7 50,723 2,156 4,157 24,066 17,941 1,953 450 

1 9 8 8 56,615 2,547 3,865 26,709 20,700 2,273 521 

1 9 8 9 65,224 1,783 3,759 29,902 26,006 3,141 633 

1 9 9 0 76,638 1,681 3,589 34,717 32,156 3,783 712 

1 9 9 1 90,553 1,808 3,670 40,138 39,499 4,606 832 

1 9 9 2 102,136 1,848 4,666 41,043 47,750 5,884 945 

1 9 9 3 112,262 2,019 3,429 45,423 53,566 6,677 1,148 

1 9 9 4 125,413 2,070 3,700 51,478 59,191 7,776 1,198 

1 9 9 5 142,084 3,168 3,374 58,258 65,581 10,172 1,531 

1 9 9 6 160,071 6,512 3,900 68,503 71,984 10,482 1,690 

1 9 9 7 179,316 4,514 5,093 77,632 78,578 11,666 1,833 

1 9 9 8 181,835 3,550 3,803 75,013 84,710 12,448 2,311 

1 9 9 9 206,354 6,906 4,111 73,078 104,794 15,114 2,351 



1 3 0 2 0 0 1년3월호

재정통계

계 5억원미만(영세법인) 5억~ 3 0억원(소법인) 3 0억~ 1 0 0억원(중법인) 1 0 0억원이상(대법인)

1 9 8 3 3 8 , 7 4 0 2 6 , 0 1 3 9 , 2 9 3 2 , 2 6 1 1 , 1 7 3

1 9 8 4 4 0 , 6 7 8 2 6 , 4 2 7 1 0 , 2 8 3 2 , 6 3 7 1 , 3 3 1

1 9 8 5 4 2 , 7 1 9 2 6 , 9 1 6 1 1 , 3 8 3 2 , 9 6 6 1 , 4 5 4

1 9 8 6 4 5 , 8 4 4 2 7 , 8 5 9 1 2 , 7 0 3 3 , 5 6 4 1 , 7 1 8

1 9 8 7 5 0 , 7 2 3 2 9 , 0 8 8 1 5 , 0 6 3 4 , 5 0 1 2 , 0 7 1

1 9 8 8 5 6 , 6 1 5 3 1 , 5 6 7 1 7 , 3 6 3 5 , 2 7 1 2 , 4 1 4

1 9 8 9 6 5 , 2 2 4 3 5 , 5 7 6 2 0 , 4 1 8 6 , 3 8 0 2 , 8 5 0

1 9 9 0 7 6 , 6 3 8 4 0 , 5 1 0 2 4 , 7 1 8 8 , 0 4 8 3 , 3 6 2

1 9 9 1 9 0 , 5 5 3 4 7 , 5 2 0 2 8 , 7 2 6 1 0 , 0 5 7 4 , 2 5 0

1 9 9 2 1 0 2 , 1 3 6 5 3 , 0 8 4 3 3 , 0 1 4 1 1 , 1 6 2 4 , 8 7 6

1 9 9 3 1 1 2 , 2 6 2 5 6 , 0 8 3 3 7 , 9 6 1 1 2 , 7 9 8 5 , 4 2 0

1 9 9 4 1 2 5 , 4 1 3 6 0 , 4 0 2 4 3 , 7 4 9 1 5 , 1 0 3 6 , 1 5 9

1 9 9 5 1 4 2 , 0 8 4 6 6 , 9 2 4 4 9 , 7 5 1 1 7 , 8 1 4 7 , 5 9 5

1 9 9 6 1 6 0 , 0 7 1 7 8 , 8 7 2 5 3 , 7 1 6 1 9 , 4 8 8 7 , 9 9 5

1 9 9 7 1 7 9 , 3 1 6 8 6 , 8 1 1 6 0 , 8 8 0 2 2 , 4 1 3 9 , 2 1 2

1 9 9 8 1 8 1 , 8 3 5 8 7 , 6 1 7 6 3 , 7 4 8 2 1 , 1 7 7 9 , 2 9 3

1 9 9 9 2 0 6 , 3 5 4 1 0 2 , 9 5 5 6 9 , 6 8 5 2 3 , 5 9 7 1 0 , 1 1 7

주: 1. 당해연도말가동법인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5. 외형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



재정포럼 1 3 1

재정통계

계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1 9 6 8 12,305 9,321 1,081 279 98 1,437 89 

1 9 6 9 13,301 9,943 1,207 292 130 1,642 87 

1 9 7 0 14,207 10,567 1,257 281 134 1,858 110 

1 9 7 1 15,594 11,885 1,313 274 143 1,872 107 

1 9 7 2 10,317 8,352 920 166 106 670 103 

1 9 7 3 11,926 9,651 889 141 117 1,019 109 

1 9 7 4 13,339 10,840 893 147 120 1,212 127 

1 9 7 5 14,868 12,093 1,027 158 138 1,311 141 

1 9 7 6 16,199 13,268 1,046 169 157 1,411 148 

1 9 7 7 18,698 14,718 1,107 219 235 2,225 194 

1 9 7 8 20,684 16,450 1,139 229 316 2,297 253 

1 9 7 9 23,542 18,518 1,365 260 387 2,750 262 

1 9 8 0 26,612 20,388 1,489 268 429 3,746 292 

1 9 8 1 28,808 22,072 1,555 283 490 4,124 284 

1 9 8 2 35,424 23,730 1,705 351 626 8,705 307 

1 9 8 3 38,740 26,418 1,938 369 748 8,933 334 

1 9 8 4 40,678 28,335 2,096 384 785 8,732 346 

1 9 8 5 42,719 30,174 2,166 367 829 8,791 392 

1 9 8 6 45,844 32,989 2,213 372 909 8,901 460 

1 9 8 7 50,723 37,527 2,230 371 1,153 8,931 511 

1 9 8 8 56,615 42,904 2,331 366 1,358 9,034 622 

1 9 8 9 65,224 50,868 2,493 383 1,603 9,156 721 

1 9 9 0 76,658 61,354 2,664 393 2,154 9,318 775 

1 9 9 1 90,553 73,614 2,938 407 3,094 9,716 784 

1 9 9 2 102,136 83,623 3,212 432 4,161 9,936 772 

1 9 9 3 112,262 93,377 3,434 499 3,863 10,329 760 

1 9 9 4 125,413 104,893 3,807 738 4,206 11,050 719 

1 9 9 5 142,084 119,496 4,428 793 5,031 11,487 849 

1 9 9 6 160,071 135,709 4,797 939 5,806 11,959 861 

1 9 9 7 179,316 153,602 5,030 963 6,242 12,575 904 

1 9 9 8 181,835 155,462 4,956 996 6,656 12,817 948 

1 9 9 9 206,354 179,019 5,114 1,025 6,893 13,295 1,008 

6. 종류별법인수
(단위: 개)

주: 1. 당해연도말가동법인기준임.

2. 비영리법인에는수익사업이있는사단, 재단등과공공법인이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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